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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 �1�1 장 서론

제 �1 접 연구배경

식품은 우리들에게 생존 영양 및 에너지를 공급하는 필수품이다 �. 하지만 소비자

들의 소득이 향상되면�l 식품은 기본적인 영양섭취원의 기능을 넘어 건강 증진의

기능이 강조된다 �. 따라서 선진국일수록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건전하고

안전한’식품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

모든 식품의 원료는 각종 미생물이 생존하는 토양과 물에서 얻어지고 천연 독

성물질을 갖고 있다�. 가공식품은 원료 농수축산물의 미생물 생리활성 기능을 활용

하여 제조된다 �. 그러므로 식품에서 미생물 오염을 완전히 제거하고 모든 유통과정

에서 무균을 유지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식품의 안전성은 완전무혜성 �(�z�e�r�o

�d�e�f�e�c�t�) 야라는 절대 기준 개념이라기보다는 안전 수준을 정하여 관리하는 상대

적인 기준 쩨념이다�. 또한 파학의 발달과 소벼자의 기대수준애 따라 변하는 가

변적 겨준이다 �.

범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수준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

다 �.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E�D의 광우병 �(�B�S�E�) 사태 �l 일본의 광우병발생과 유끼지

루시 식중독사건 및 일련의 식육허위표시사건 �I �2�0�0�2 년 �7월 미국 콘아그라비프사의

병원성대장균 �0�-�1�5�7�:�H�7 에 감염된 소고기의 대규모 리콜사태 �y 벨기에산 축산물의

다이옥신 오염사건�I 유전자조작 �(�G뼈 옥수수 스타링크 혼입 사건 등 식품사고가

주요 선진국에서 빈발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식품을 공급한다는 미국도

�2애�3년 �1�2 월 �2�3 일에 워싱턴 주에 있는 홀스타인 종의 소가 �B�S�E 에 감염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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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됨으로서 국제적 혼란이 가중됐다

식품안전 사고의 글로벌 양상에 따라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은 자국의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게 되었고�l 특히 �B�S�E 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

상으로 여기고 있다 �.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이 급상승함에 따라�l 주요 선진국들

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개혁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행정

및 정책적 수단을 조속히 강구하고 있다�. 개혁의 초점은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B�S�E 에 대한 위기관리와 사후재발 방지에 두고있다 �.

우리 역시 �W�I�G 체제의 출범 이후 농산물 및 식품의 국제교역이 증가하면서

수입식품의 범람으로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 한 나라의 식품안전성 문제가

이제 한 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범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

리나라도 식품안전 문제에서 예외는 아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식품안전정책 개발의 선두에 있는 구미 각국의 사

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들의 장 � 단점을 비교 � 검토함으로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 및 실천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저 �1�2 접 연구사각

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전성에 대한 연구시각을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정립하였다 �.

식품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실질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r�I 식품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추정 값을 보다 과학

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고�l

둘째 �r�I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신뢰성 유지와 생산자들의 안전기준에 대한

신의 준수』이며�/

셋째 �I�i�'�I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결정하는 정책적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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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진국의 식품안전문채는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과 식품

산업에 대한 유인 및 규제조치 �(규격과 기준 등�) 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의회복이

초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소비자들은 대부분 식품위해가 건강장애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l 식품안전은 대체로 정책적 대한 신뢰와 제

품신의를 기초로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계속 터지는 대형 식품위해 사건들로 말미암아 선진국 소비자들은

식품산업과 정부가 제공하는 식품공급의 안전성 확보 능력에 대해 신뢰를 않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특히 최근에 선진국에서 발생한 대형 식품사고들에 대한 정책적 초기대응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부와 식품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되었다 �. 일례로�I

�1�9�9�5 년 영국에서 광우병의 인수공통전염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언론에 보도되

었을 때 영국 농식품부 장관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공언하였다 �. 그
러나 �1년이 못되어 영국정부는 이를 번복하여 광우병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

하였으며 �l 이에 따라 결국 영국 농축산업은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붕괴를 맞았

다 �.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는 마침내 농림부에 주관하던 식품안전문제를 분리하여 �l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인 기관인 식품기준청 �(�F�S�A�) 을 탄생시키는

대대적인 제도 개혁의 길에 이르렀다 �.

달리 말하면 �I 최근의 선진국의 제도 개혁은 광우병의 발생으로 인한 추락된 소

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책 수단 모색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

려한다면 주요 선진국의 제도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해석하는데는 세심

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 �3가지에 연구 중점을 두고자

한다 �;

첫째 �I 식품섭취로부터 발생하는 미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건강장애�(위혐 �) 요인

중얘서 어떤 요언부터 정책 자원을 배분해야 할 것언가얘 대한 우선순

위의 결정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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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y 어떠한 안전기준이 적절한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식품 건강장애�(쩨위위‘혐혐

가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가애 대한 정책적 결정�y

셋째 �l 어떻게 하변 경책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쩍인 안전기준 및 규채원칙을

정할 수 있고�I 또한 사회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품안전행정의 조직화를

이룩할것인가등이다�.

저 �1�3 접 연구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먼저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과 연구시각에 관련된 논의

를 전개하고�l 연구 전개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식품안전 관련 용어들을 정리해

두었다 �.

제 �2장에서는 주요 선진국 �(�E�D�, 영국�I 일본 등�) 의 최근의 식품안전 정책의 개혁

배경을 살펴보았고 �/ 이들 나라의 식품안전 정책 및 행정개혁의 특정을 도출하여

이들을 비교 � 검토하였다 �.

제 �3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새로운 식품안전정책의 구축방안에 대하여 정

책목표�f 정책 개혁의 기본방향 �y 단기적 또는 장기적 정책개혁 과제의 측면으로 구

분하여 검토하였다 �.

본 연구 수행의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선진국의 식품안전 정책 및 행

정개혁 사례 연구는 부록에서 상세히 소개함으로서 본문의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되도록 하였다 �.

져 �1�4 접 응어정 ��

본 연구의 전개과정에서 자주 쓰이는 식품안전성과 관련된 용어들을 간단히 정

의하면 다음과 같다 �.
�g

위험 �(�r�i�s 써 �: 식품관련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상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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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 안전 �(�s�a�f�e�t�y�) 과는 동전의 다른 한 면과 같은 개념 �.

� 위해 �(�h없�a�r�d�)�: 식품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부정적 효과의

심각성 �(�s�e�v�e�r�i�t�y�)�.

�e 위험분석 �(�r�i�s�k �a�n�a�l�y�s�i�s�)�: 위험평 �7�}�, 위험관리 그리고 위험정보교환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 과정 �.
� 위험평가 �(�r�i�s�k �a�s�s�e�s�s�m�e�n 야 �: 인체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s�u�b�s�t 뻐�c�e�) 이나 활동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인체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

해뼈�r�m�) 의 가능성 �(�l�i�k�e�l 퍼�o�o�d�) 과 그 심각성 �(�s�e�v�e�r�i�t�y�) 을 측정하는 절차를 의

미한다 �.

�e 위해 인식 �(�h잃�a�r�d �i�d�e�n�t�i�f�i�c�a�t�i�o�n�)�: 주어진 시나리오에서 특정한 오염원과 관련

이 있는 알려진 혹은 잠재적 건강위해효과를 인식하는 위험평가의 한 과정�.

� 위해 특성 �(�h�a�z�a�r�d �c�h 없�'�a�c 삶�r�i�z�a�t�i�o�n�)�: 식품관련 위해와 관련한 건강상 부정적

효파의 성격에 대해 정량적 혹은 정성적 평가를 하는 위험평가의 한 과정 �.
자료가 허용하는 한 복용-반응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 노출 평가 �(�e�x�p�o�s�u�r�e �a�s�s�e�s�s�m�e�n�t�)�: 주어진 시나리오 내에서 발생가능한 노출

의 정도에 대한 정량적 혹은 정성적 평가로서 역시 위험평가의 한 과정 �.

� 위험 특성화 �(�r�i�s�k �c�h�a�r 때 �r�i�z�a�t�i�o�n�)�: 위해 인식 �l 위해 특성화 그리고 노출 평

가를 모집단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건강상 부정적 효과의 가능성으로 통합하

는 과정으로 역시 위험평가의 한 과정 �.

�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위험평가의 결과를 놓고 여러 정책대안들 중에 상

대적 가중치를 두고�l 필요하다면 적절한 통제수단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과정�.

� 위험정보교환 �(�r�i�s�k �c�o�m�m�u�n�i�c�a�t�i�o 띠 �: 식품위험과 위험 관련요소에 관한 정보

나 의견들을 위험평가자�l 위험 관리자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을 포함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좀더 나은 의사결정에 도달하려는 노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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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예방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 건강위해가 심각하거나 비가역적인

피해의 위협이 있는 위해요소의 경우�l 충분한 과학적 근거와 확실성이 없다

는 이유로 식품위힘을 줄이기 위한 비용-효과적인�(�c�o�s�t�-�e�f�f�e�c�t�i�v�e�) 조치를 연기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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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l �2장 주 �g 선진국 식픔안전정댄찍

특징과 당의

제 �1 접 각국의 식픔안전 정잭개혁의 배경

�1�. �E�U의 배경

�E�U의 식품정책은 로마조약 �(�T�r�e�a�t�y �o�f �R�o�m�e�, �1�9�5 끼으로부터 출발한다 �. 이 법은

회원국들 간에 관세철페와 대외 관세동맹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도모하여 유럽 공

동시장을 창설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 엄밀한 의미에서 식품안전을 고려한 공공건

강과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이 법에 명시된 것은 단일유럽법 �(�S�i�n�g�l�e �E�u�r�o�p�e�a�n �A�c�t�,

�1�9�8 까이다 �.

그 배경은 �1�9�8�5���8�6 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 비육우 사육에

‘합성소성장홀몬제 �(�B�S η’ 를 사용했다는 충격과 함께 �B�S�E가 인체에 치명적인

인수공통전염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과학자들의 제기함으로서 식품안전 문제가 유

럽에서 사회 문제화되었다 �.

이 사건을 계기로 �E�D의 식품안전성 확보는 가공 및 유통 단계에서의 위생관리

가 관건이라는 전통적 개념은 무너지고 농장단계에서 원료 생산의 안전 문제로

전환된다 �. 소위 『농장에서 식탁까지 �(�f�a�r�m �t�o �t�a�b�l�e�)�j�j 라는 개념이 최초로 등장하

게 되고�y 사료생산 및 원료생산 단계의 품질관리와 보증 없이는 식품안전성은 확

보되지 못한다는 원칙이 수립된다 �.

�1�9�8�7 년에 『유럽단일의정서』 가 발효되고 �, �1�9�8�9 년에는 �E�U의 행정부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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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유럽위원회에 「소비자정책서비스」총국이 설립되었고 �/ 이는 다시 마스트리

히트 조약 �(�M�a�a�s�t�r�i�c�h�t �T�r�e�a�t�y�, �1�9�9�3�) 에 의해 「소비자보호 총국」 으로 탄생된다 �. 이
런 점에서 �E�D에서 �1�9�9�3 년은 공식적으로 소비자의 정보권리 및 소비자 보호를 법

적으로 행정적으로 제도화한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법은 역내 식품무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

적이고 공공건강과 소비자 보호는 부차적이었다 �. �1�9�9�6 년에 광우병이 인체에 치명

적인 질병을 유발한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유럽에는 사회적 위기가 닥치

게 되고 �/ 식품안전 대책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다 �.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은 『식품법에 관한 녹서 �(�G�r�e�e�n �P�a�p�e�r �o�n �F�o�o�d �L�a�w�, �1�9�9 지 �J
�1�)와 『소비자건강과

식품안전』긴보고서에서밝히고 있다�.

『식품법에 관한 녹서』 에서 구체적으르 제안한 특정적인 개혁안은 다음 �4 가

지이다 �.

첫째 �f 농산물도 제조물책임제도엄�5�/�3�7�4�/�E 휠�:�q 의 대상으로 해야 할 것 �.
둘째 �, �H�A�c�e�r 제도를 모든 제품에 적용할 것�.

셋째 �/ 건강표시 �y 영양표시에 관련한 법제화의 도입에 대해 강력 요구 �.

넷째 �, �E�D 식품법이 �W�T�O의 �S면 협정 �.�T�B�T 협정체제와 협조해간다는 것�.

『소비자건강과 식품안전』 보고서에서는 식품안전정책에 있어서 「탁월성�/ 투명

성 �y 독립성」 의 원칙을 제시하고 �I 이에 근거하여 행정부인 유럽 위원회에는 식품

안전에 관한 과학적 의견을 제공하는 「과학위원회」의 기능이 �6개에서 �8개 위원

회로 강화되었다 �.

이러한 정책적 조치 이후에도 �1�9�9�9 년에는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오염

사고가 일어났고�l 축산물사료에 인체에 유해한 산업폐기물이 혼입되는 사건이 발

�1�)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 �G�r�e�e�n �P�a�p�e�r �o�n �t�h�e �G�e�n�e�r�a�l 싼�i�n�c�i�p�l�e�s �o�f
�F�o�o�d �L�a�w �i�n �t�h�e �E�u�r�o�p�e�a�n �U�n�i�o�n�, �C�O�M β끼 �1�7�6 �f�i�n�a�l�, �(�3�0�. �0�4�. �1�9�9 η �.

�2�)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o�n �C�o�n�s�u�m�e�r �H�e�a�l�t�h �a�n�d �F�o�o�d �S�a�f�e�t�y�,

�C�O�M�(�9 끼 �1�8�3 �f�i�n�a�l�, �(�3�0�. �0�4�. �1�9�9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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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등 일련의 식품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 특히 �G�M�O 농산물에 대한 �E�D 시민

단체의 거부 운동은 갈수록 확산되었다 �.

계속되는 식품사고의 원인은 현 체제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위원회가 급속히 증가하는 식품안전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

고 있었다는 반성이다 �. 특히 다이옥신 위기에 대해서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 시스

템이 없었고 �I 과학위원회가 �E�D의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로서 정책의 일관

성과 투명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 더욱이 �E�D 회원국들간에 식품안전 연구 및 정보

페트워킹에 관한 시스렘어 없음으로 인해 위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

영국에서 출발한 광우병 발생이 �E�D 전역으로 확대되어 사회 � 정치적으로 식품

안전 문제가 극도로 고조되자�, �2 뼈년에 �E�D는 『식품안전에관한 백서 �(�W�h�i�t�e

�P�a�p�e�r �o�n �F�o�o�d �S�a�f�e�t�y�, �2�0�0�0�)�.�,�1 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혁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
모름지기 이 백서를 통해 �E�D의 식품안전정책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

�2�. 영국의 배경

�1�9�8�0�� �1�9�9�0 년대에 걸쳐서 영국에서는 살모넬라균 �(�8 떠 �m�o�n�e�l�l�a�) 및 병원성대장균

�(�B�.�c�o�H α �1�5 끼 등의 미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 빈발하였고 �l

�1�9�9�6 년 발생한 소해면상뇌증 �(�B�S�E�) 으로 인해 영국 축산업은 붕괴됨으로서 식품섭

취에 대한 공포감이 만연하게 되었다�.

�1�9�8�7 년 영국 �(스코트랜드 제외�)에서는 인구 �1�0 명당 식중독 발생 수가 �5�8�.�3 건에

서 �1�9�9�6 년에는 �1�6�0 건으로 그리고 다시 �1�9�9�7 년에는 �1�7�9�.�6 건으로 급상승하였다 �. 또
한 매년 식중독에 의해 �1�0�0 에서 �2�0�0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 사망

률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 이러한 식중독 원인의 약 �6�0 �%가 살

모넬라균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한 사례로 �1�9�8�8 년 당시 건강부 �(�D�e�p�a�r�t�m�e�n�t

�o�f �H�e 떠암�1�) 정무차관은 「영국에서생산된 달갈의 대부분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되

어져 있다」라고 발언함으로서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정부는 즉시 약 �2�0�0 만 마

리의 닭을 처분했지만 식중독 절감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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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식품안전관리는 �8�0 년대 말까지 주로 공적 규제에 의

해서 이루어지다가 �9�0 년대 초반부터 민간의 자율 규제를 강조하는 체계로 변화하

였고�y 다시 �%년대 중반부터 공적규제와 민간의 자율규제가 서로 병존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영국의 식품안전을 위한 법규는 전통적으로 제조물책임제도 �(�P�L 법 �) 에 근거를 두

고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생산불을 판매한 경우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

는 형태였다 �(이른바 �W�a�r�r�a�n�t�e�e �D�e�f�e�n�c�e�)�. 개별 생산물의 질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1�9�8�7 년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a�t 때 �o�n

�A�c�t �1�9�8�7�) 에 반영되었다 �.

이러한 공공규제 중심의 식품정책이 변화된 것은 �1�9�9�0 년 식품안전법 �(�F�o�o�d

�S�a�f�e�t�y �A�c�t �1�9�9�0�) 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 이른바 적정주의 �(�d�u�e �d�e�l�i�g�e�n�c�e �d�e�f�e�n�c�e�)

원칙을 도입한 �1�9�9�0 년 식품안전법은 영국 식품안전관리를 공공적 규제로부터 민

간의 자율규제로 변화시켰다 �.

이러한 자율규제형 식품안전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특허 병원성대장균 。�-�1�5�7 에

의한 식중독 사고는 더욱 심각해졌다 �. 영국의 지역별 발병 사례를 보면 잉골랜드

와 웨일스는 �1�9�9�1 년부터 �9�5 년까지 �2퍼 �9명 �/ 스코틀랜드에서는 �1�9�9�4 년부터 �9�5 년까

지 �1�,�2�3�8 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 이 중에서 �1�9 명이 사망하였다 �.

이러한 식품사고에 부응하여 �1�9�9�5 년에 영국은 일반적인 식품위생에 관한 법규

와 식육위생서비스국 �(�M�e�a�t �H�y 밍�e�n�e �S�e�r�v�i�c�e�, �M�H�S�) 의 설립을 통해 민간중심의 식

품안전관리 체계에 전체 식품체인의 감시를 위한 공적 규제 조치를 부가하였다 �.

영국 중앙정부 부처인 건강부에서 관할하는 일반적인 식품위생에 관한 법규

�(�F�o�o�d �S따�e�t�y �(�G�e�n�e�r�a�l �F�o�o�d �H�y�g�i�e�n�e�) �R�e�g�u�l�a�t�i�o�n �1�9�9�5�) 는 �E�D의 식품위생에 관한

법규 �(�D�i�r�e�c�t�i�v�e �9�3�/�9�4�) 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업체에게 뻐�C�C�P원칙에 따른

위험관리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

특히 �1�9�9�6 년에 라낙셔어 �(�L�a�n�a�r�k�s�h�i�r�e�) 에서 �0�-�1�5�7 에 의해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은 영국으로서는 최대 치욕이었다 �. �1�6�0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 �2�0 명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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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였다 �. 그 피해자 대부분이 노인들로서 �I 연금생활자 �(�p�e�n�s�i�o�n�e�r�) 들에게 교회에

서 제공한 단체급식이 오염의 원인이었다 �.

�1�9�8�6 년에 최초로 영국에서 광우병의 발병이 확인된 이래 �I 영국 정부는 광우병는

인간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인 보증을 계속하여 왔다 �. 그러다가 인류에

게 기억되는 �1�9�9�6 년 �3월 �2�0 일에 �l 영국의 보건부 장관과 농수식품부 장관은 『소해

면상뇌증 조사위원회 �(�S�p�o�n�g�i�f�o�r�m �E�n�c�e�p�h�a�l�o�p�a�t�h�y �A�d�v�i�s�o�r�y �C�o�m�m�i�t�t�e�e�, �S�E�A�C�)�.�n

로부터 �B�S�E 가 야곱병 �(�C�r�e�u�t�z�f�e�l�d �J�a�k�o�b�'�s �D�i�s�e�a�s�e�, �C�J�D�) 발병과 연관성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발견하였음을 공포하였다 �. 이 발표는 비단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자아냈다 �.

곧바로 �B�S�E 문제가 광범위하게 정치 이슈화되기 시작하면서 식품안전 문제는

�1�9�9�7 년 선거에서 중요한 정쟁으로 부각되었고 �y 노동당은 독립적 기구의 설립을 공

약으로 내세웠다�. 노동당은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 검토를 제임스빠 �l�i�p �J�a�m�e�s�)

교수에게 위탁하였으며 �y 그 결과를 선거 승리 이후인 �1�9�9�7 년 �5월에 보고 받았다 �.

일명 제임스 보고서로 불리는 이 보고서는
�l

만�l�e �F�o�o�d �S�t�a�n�d�a�r�d �A�g�e�n�c�y �: �A�n

�I�n�t�e�r�i�m �P�r�o�p�o�s�a�l�" 로서 식품기준청뻐�,�A�) 창설의 근간이 되었다 �.

새로 취임한 블레어 총리는 의회에 곧바로 식품안전행정의 개혁을 위해 �" 백서 �:

식품기준청 �- 개혁에 대한 동력 �(�T�h�e �W�h�i�t�e �P�a�t�p�e�r�: �T�h�e �F�o�o�d �S�t�a�n�d�a�r�d �A�g�e�n�c�y �-

�A �F�o�r�c�e �f�o�rα�l�a�n�g�e�, �1�9�9�8 년 �)�" 을 제출하였다�. 이는 영국이 식품안전행정개혁을 위

해 제시한 식품기준청 설립의 기획서였다 �. 여기에는 제임스 보고서의 제안이 대부

분 반영되었다 �.

이 백서에 의한 식품안전 정책 개혁 제안에 대해 각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그

리고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약 �1�,�0�0�0 여건의 개선 안을 통해 보완된다 �. 마침내
�1�9�9�9 년 �1�1 월 �1�1 일에 공포된 식품기준법 �(�F�o�o�d �S�t�a�n�d�a�r�d�s �A�c�t �1�9�9�9�) 은 식품기준청

의 설립 및 기능 그리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담는 법률로서 영국 식품

안전정책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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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배경

일본의 식품안전에 관한 법제화는 전후인 �1�9�4�7 년에 제정된 식품위생법을 기원

으로 하고 있다 �. 공중위생의 관점에 입각하여 위험한 식품을 규제하는 포괄적이며

수평적인 제도를 마련하였다 �. 즉�I 식품 및 영업시설에 대한 규격 �l 규제 및 기준설

정 그리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9�5�0 년에는 가공 식품의 품질향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하는 데 그것이 �J�A�S�(�J�a�p�a�n�e�s�e �A�g�r�i�c�u�l�t�u�r 떠 �S떠�n�d�a�r�d�) 제도이다 �. 성분�l 성능 등 규격

이 정해져 있어서 그 규격에 적합한 식품에는 뼈마크를 첨부하게 된다 �. 이 제도

를 통해 식품사업체들은 고품질의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고품질의 식품을 소

비하게 된다 �.

�1�9�7�0 년에는 �J�A�S 제도에 새로운 기능으로 품질표시 및 기준제도가 추가된다 �. 이
제도가 추가된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식품위생법은 안전과 위생 �, �J뾰법은 품질

향상으로 정책수단을 명확히 분화하였다 �. 식품위생법과 때법의 분화를 통해 의

도적인 저품질 � 저안전의 식품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 제조 공정의 엄격한 관리 등

을 통해 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거

나 사후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돌발적으로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나타나는 식품안전에 관련한 문제들의

해결이 또 하나의 대처방안을 필요케 하였다 �. 또한 가공식품 및 외식의 증 �7�}�, 국

민의 영양섭취 및 영양구조의 변화�l 무역제도에서 요구하는 규제의 조정 등으로

인해 식품위생법과 때법은 �1�9�9�0 년대 후반 대폭적인 개정을 이루게 된다 �.

먼저 �l 식품위생법은 �1�9�9�5 년에 국제화에 대응한 안전대책 �I 식품에 관계된 영업규

칙의 재검토 및 자주적인 위생관리�r 식품을 통한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개정이 이

루어진다 �. 그러나 새롭게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시행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1�9�9�6 년 �5월 환자수가 약 �1만 명에 이르는 �0�-�1�5�7 식중독이 발생하게 된다 �. 또한
�1�9�9�8 년부터 매년 큰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정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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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신은 계속해서 증가해 갔다�.

한편 �y 식품생산자들의 자주적인 품질경쟁과 함께 유기농산물과 같은 소비자들의

식품소비에 대한 고급화 및 다양화하는 경향은 새로운 식품에 대한 특별한 제조

방법의 기준설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1�9�9�9 년 때법은 근본적인 제도개혁

이 행해진다 �. 즉�/ 유기농산물 식품제도 도입�/ 모든 식료품을 대상으로 하는 표시

제도�I 정부인증 뿐만 아니라 민간회사의 인증도 가능하게 하도록 규제 완화�I 유전

자조합 식품의 표시등을 내용으로 하여 전반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

그러나 식품위생법과 때법의 대대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식중독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식품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그 중 일본식품정책의 대대적인 개혁

을 가져다준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 그것이 바로 �2�0�0�1 년 �9월 일본 내에서 �B�S�E 에

감염된 소의 발견이다 �. 갑작스런 �B�S�E 에 감염된 소의 발견으로 정부는 그 해 �1�2

월에 �B�S�E위원회를 발족하였다�. �B�S�E 위원회는 농림수산대신 �l 후생노동대신의 사적

자문기구로 �1�0 명의 위원 �(수의학자 �3명 �/ 저널리스트 �3명 �I 소비자대표 �2명 �l 기타 전

문가 �2명 �)으로 구성되었다 �. 위원회는 �1�1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0�3 년 �4월 �2일 보고

서를 제출하였다 �.

�B�S�E 위원회의 조사 초점은
“

�B�S�E 발생과 관련한 행정대응상의 문제”에대한 검

증과 “향후일본 축산 � 식품위생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
�I

의 제시에 있었다 �. 검토결
과 �B�S�E 위원회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 및 위험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위험평가기관

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위원회가 제안한 식품안전기본법안이 �2�0�0�3 년 �4월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일본의 식품행정시스렘에는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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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2 잠 선진국 �Q�J 식품안전정잭 개혁의 특징

�1�. 식품안전 정책목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1�.�1 식품안전성에 대한 전통적 목표

식품은 인류가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섭취해왔던 것으로 우리가 각별히 안전

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인식은 없었다 �.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오염

물질을 만들어 냈고�l 동시에 첨단 시험분석기구가 개발됨으로서 전에는 알지 못했

던 식품의 건강장애 요인을 미세한 수준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 �1�9�6�0 년에 이

르러서는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은 안전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이 성립된다 �.
모든 먹거리는 천연적으로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은 완전히 해가 없어야 하고 건강장애를 일으카

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변 동물시험을 통해 발암성이 있다고 증명되는 어떠한 물

질 혹은 그러한 식품은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 즉 식품안정정책의 목표

를 ‘제로위험기준�(�z�e�r�o �r�i�s�k �s�t�a�n�d�a�r�d�s�)
’

으로 설정하는 것아다 �. �1�9�5�8 년 미국의

렐라니 조항ρ �e�l�a�n�e�y �C�l�a�u�s�e�) 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그 후에 이 개념은 선전 각국

의 식품안전정책 목표로서 약 �2�0 여년 동안 적용된다 �.

� 제로 위험기준 �(�z�e�r�o �r�i�s�k �s�t 없�1�d�a�r�d�s �)�: 식품 섭취를 통해 인간이 갖는 효용이

나 경제적 편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위험수

준을 목표로 정한다 �. 그러므로 이 기준 하에서는 아무리 미미한 수준이라도

건강에 장애가 되는 물질은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 미국의 “식품� 의약 �

화장품법 ”의 한 조문으로 식품첨가물에서는 암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물

질도 발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그러

나 독성시험과 화학분석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현재에는 이러한 안전성 목

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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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의 대부분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발암물질이 존재할 가

능성이 있다고 밝혀짐으로서 제로 위험기준이라는 현실적 정책 목표는 적용상에

많은 문제점에 봉착한다�. 제로 위험기준을 보완하는 개념으로서 ‘최소위험기준

�(�d�e �m�i�n�i�m�i�s �s�t때�d�a�r�d 히이라는 개념이 �1�9�8�5 년에 미국 환경보호청 �(�E�P�A�) 에 의해

채용되었다 �.

� 최소 위험기준 �(�d�e �1띠�n�i�m�i�s �s�t�a�n�d�a�r�d�s�) �: 감수성이 높은 실험동물 혹은 세

포계가 개발되어 미세한 유해물질에 대한 감식능력이 발달해 감에 따라 매

우 작은 위해 물질 혹은 매우 작은 위험은 무시할 수 있다고 보는 원칙이다 �.
보통 무시 할 수 있는 위혐의 기준으로는 인구 �1�0�0 만 명 당 �1 명 정도의 암

발병 확률이 채택되고 있다 �. 이는 특정 물질을 사용한 식품이 인구 �1�0�0 만 명

중에서 �1 명 이상은 죽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예를 들면 �y 환경보호청 �(�E�P �A�) 에

서는 최소 위험기준을 매우 작은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농약은 사용을 허

가하는 기준에 적용하고 있고 �l 식품의약품안전청 �(�F�D�A�) 은 이 기준을 적용하

여 식품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

이러한 전통적 시각의 식품안전 정책목표에 따라 정책수단을 강구해온 주요 선

진국은 �1�9�9�0 년대 중반에 육류중 다이옥신 및 병원성대장균 �0퍼�7 검출 사건�l

�B�S�E�( 소해면상뇌증�) 발병의 범 세계적 확산 등으로 심각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

게 된다 �. 이러한 대규모 식품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정책적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I 식품 섭취로 인해 발생되는 건강장애 요인중에 새로운 독소형 유해 미생

물 �(병원성대장균 �0�-�1�5�7�, 포도상구균�y 캄프로벡타�, �B�S�E�- 인수공통전염병 등�) 이 급격

히 증가했다는 데 �l 이에 대한 대처 시스템이 기존의 식품정책에는 없었다 �.

둘째 �, �W�T�O 출범 이후에 식품 및 농산물의 국제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대

량생산 및 유통 시스댐에 대비한 식품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 �. 특히
냉장유통 시스템은 저온에 내성을 갖는 새로운 유해 미생물을 출현시켰다 �. 자유무
역 기조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G�M�O에 의한 새로운 농축산물 생산시

스렘이 구축되었고 �/ 규모화에 의한 대량 생산시스댐은 새로운 유독 중독물질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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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l 다이옥신 �/ 가축용 약품�/ 항생제 �I 홀몬제 등�) 의 사용을 부채질하였다 �.

셋째 �I 인구의 도시집중과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식품체인의 점차 복잡해져 생산

과 소비간의 거리가 확대됨으로서 식품사고 발생시에 책임규명이 매우 어렵게 되

어가고 있다 �. 더욱이 식재의 재활용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소의 육골분 사용

으로 인해 �B�S�E를 만들어 냈다�.

넷째 �l 종래의 식품정책이 단기적으로 발현되는 유해 성분에 대한 안전성 �(독성 �)

시험 �@따�e만�T �t�e�s�t�) 에 집중되어 있었고 �I 장겨적이고 누적적으로 발현되고 잠재적으

로 위해를 끼치는 가능성에 대한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는 미진하였다 �. 이러한
정책시스댐은 신종 유해 미생물 감염증과 유독 성분 증독증에 대처하는데 효율적

이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인체에 어떠한 잠채적

위해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위험평가를 경시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다섯째 �I 사후적인 검사체제 위주의 식품안전정책은 식품사고 발생시에 행정적

대응 및 기업의 대응자세를 안이하게 만들었다 �. 즉 신속하고 유연한 사회적 위기

관리 시스댐이 기존의 식품안전정책에는 결여되어 있었다 �.

�1�.�2 식품안전성에 대한 새로운 목표

생물체에대한생화학물질의독성피해는그 자체의 독성과 복용량 섭취빈도와

기간�, 노출경로�l 식사내용과 같은 외생적 요인 �f 그리고 유해 물질과 체내 성분의

결합�/ 대사작용�l 배설작용 등과 같은 내생적 요인의 결합에 의해 좌우된다 �. 따라서
어떠한 조건에서 인체에 건강장애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확률을

수리 통계학적으로 계측할 수 있다면�l 우리가 식품안전 정책목표를 세우는 데 매

우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선진국에서 새롭게 설정하고 있는 정책목표는 �2 가지

이다�.

첫째 �l 식품에 들어있는 유해성분얘 의한 위험률을 보다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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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 사회경채적 측면에서 그러한 위혐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투

명하깨 결정하는 것 �.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는 불확실성이 따르며 식품 중에 유해 요소가 어느 정도

의 위험이 있는지 측정하는데는 첨단 과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 또한 어떤 정책적

결정이 농업생산자 및 식품산업계에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소비자들

에게 안전성을 보장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각기 다른 개별적인 경제주체들은 그들이 안고 있는 위험요인 �(�r�i�s�k �f�a�c�t�o 야에 대

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 예를 들면 �l 농축산물생산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안전 규제와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실험

의무는 각각 생산자와 식품제조업자들에게 경제적인 비용 부담이 요구되지만 �I 소

비자들에 대한 건강장애에 대한 노출 정도는 그만큼 감소된다 �.

이런 점에서 선진국들은 생산자 �l 식품산업 종사 �A�t�, 소비자 대표�/ 정책당국 등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 모두로 구성된 투명하고 민주적인 형태의 의사결정 기구를

설정하는 것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기구를 통하여 식품위험 �(�f�o�o�d �r�i�s 씨을

추정하는 절차와 이에 따른 책임 부담을 부과하는 방법의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수락 가능한 위험수준을 설정』하는 것을 선진국에서는 최우선 목

표로 삼고 있다�. 결국 워험수준 결정썩 대한 정책적 균형점은 ‘위험하지만그

위험이 무시될 수 있거나 또는 사회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 �(�a�c�c�e�p�t�a�b�l�e �r�i�s 찌’ 이 된다 �.

식품안전관리의 측면에서는 식품의 안전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식품위험을 최소

수준에 가깝게 설정 할 경우 식품 건강장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하지만 관련 식품산업의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관리비용의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식품안전을 소홀히 할 경우 식품관련 건강장애로 인

한 국민의 건강상�l 재산상의 손실을 포함하는 유형 �y 무형의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

야 한다�. 그러므로 식품안전정책은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는 경제적 효율성

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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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볼 때 식품관련 건강위험은 알려져 있기보다는 그 자체가 불확실성

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정책입안에 명시적으로 통합하려는 접근법으로 관련된

건강위험이 주어진 안전의 여유분 �(�m�a�r�g�i�n �o�f �s삶�eψ�)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제약 하

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도구를 선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이 접근법에

의하면 건강위험 �(예를 들어 암에 걸릴 확률 �) 이 �1�0�0 만 명중에 �1명과 같이 주어진

안전기준을 초과할 확률이 어떤 정해진 한계치 �(�t�h�r�e�s�h�o�l�d�, 예를 들어 �5�%�) 이내라

고 말할 수 있다 �. 이 접근법은 선진국의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규제대안을 선정

할 때 비용과 안전기준 뿐만 아니라 안전의 여유분과의 상호교환 �(�t�r�a�d�e�-�o�f�f�s�) 을 허

용하므로 좀 더 신축적인 수단이다 �.

�2�. 식품안전 정책의 기본 관점

주요 선진국의 식품안전정책의 기본관점을 논하기 전에 세계 식품안전정책의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E�D의 『식품법에 관한 녹서 �(�1�9�9 끼』 와 『식품안전에

관한 백서 �(�2�0�0�0�)�J 에서 담고 있는 식품안전정책의 기본 관점을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

『식품법에 관한 녹서 �(�1�9�9 끼』 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

�. 고도의 공공건강보호 �l 안전성 그리고 고도의 소비자보호를 법률로 규정함 �.

� 단일 시장내에서는 식 �(료 �)품의 자유 유통을 보증함 �.

� 원칙적으로 과학적 근거와 위험평가에 입각하도록 법제화함 �.

� 유럽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 �.

� 식품산업 �y 생산자�l 공급자에게 자율관리원칙 �(즉 �H�A�C�C�P 체제 �)을 통해 안전식

품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부과함 �. 단 이 자율관리원칙은 공적 규제와 단속

이 수반되어야 함�.

� 입법은 포괄적�/ 합리적 �I 일관적 �/ 단순화�l 사용자 용이성을 갖도록 하고 그러



�1�9

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이루어야 함 �.

『식품안전에 관한 백서 �(�2�0�0�0�) �J 에서 공포한 식품안전성 확보의 원칙은 다음 �7

가지이다�.

�@ 식품안전정책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방식의 채택

� 식품체인 �(농장에서 식탁까지 �)을 일괄하는 접근방식

� 모든 식품부문을 포괄하는 접근방식

� �E�D 모든 회원국들을 포함하는 접근방식

� �E�D 주변지역과 �E�D 내부에서 통합하는 접근방식

� 국제 및 �E�D 의사결정 기구와 협력에 의한 접근방식

�@

모든 정책결정 단계를 종합하는 접근방식

�@ 식품체인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명시

� 사료제조업자�I 농업인 �/ 식품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

�. 관할 당국은 감시와 지도감독 집행의 책임

� �E�D 위원회의 각 회원국에 대한 검사와 감사의 책임

�e 소비자의 식�(료�)품 저장�l 취급 및 조리의 책임

�@ 사료와 식품 및 그 원료에 대한 추적관리시스렘의 도입

� 오염원료와 식품의 회수 조치 확보

� 원료 및 재료 공급자에 대한 기록 유지

�@ 포괄적이고 효과적이고 동적인 식품정책 수행

�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투명성의 확보

�@ 위험분석 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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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식품안전청의 설립

� 과학자문조직의 독립성 확보

�. 긴급경보시스댐의 구축

�@ 예방주의 원칙의 채용

�@ 기타 국제적 안전기준의 고려

� 코텍스�(환경 �, 동물복지 �/ 지속적 농업 �l 품질 �l 식품정보�) 규정 준수

�2�.�1 식품체인 전체의 안전 보증 �; 농장에서 식닥까지

식품안전관리의 연속성 �(�f�o�o�d �s�a빼 �c�o�n�t�i�n�u�u�m�) 은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건

강이나 그 사육과정에 사용되는 사료가 원료가 되어 연속적으로 가공 및 유통되

는 과정이 체인을 이루고 있다 �. 결국 우리 식탁에서 제공되는 식품안전은 그 시발

점인 농장에서의 가축이나 사료로부터 온다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

그런데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농장에서 식탁 �(�f�r�o�m �f�a�r�m �t�o �t�a�b�l�e�) 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복잡한 단계들을 좀더 작은 그리고 관리 가능한 묶음으로 나누

어 안전관리 사슬 하나하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신경을 쓰면서 동시에

사슬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연계성 �(�l�i�n�k�s �i�n �t�h�e �f�o�o�d �c�h�a�i�n�) 을 유지하려고 노력하

고 있다�.

이러한 연계는 크게 식품생산 �/ 운반�(�h�a�n�d�l�i�n�g�)�, 생산 및 가공�l 그리고 소비의 단

계로 나누어 추적하고 어디에 위험요소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찾아

내고있다 �.

축산식품을 사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축산품과 관련한 생산의 출발지로서

가축사료�(�f�a�r�m �i�n�p�u�t�s�) → 농장생산→ 가축의운송→ 도축장→ 처리와가공단

계 → 최종생산품의운송 → 도 � 소매장 → 최종 소비지로서 부엌 �(혹은 외식장

소�) 등의 식품사슬을 거치는 동안 각 단계에서 유해 미생물 및 중독물질이 유입

되거나 증식 혹은 전염될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의 식품위험에 노출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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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각 식품사슬 간의 일관성 있고 연속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B�S�E 사건이후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국가들�/ 일본 그리고 구미 등에서 실시

되고 있는 추적관리시스댐 �(�t�r�a�c�e�a�b�i�l�i�t�y �s�y�s�t�e�m�) 은 이러한 식품위험관리의 연속성

과 연계성을 유지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으로 식품�/ 사료 동물 혹은 동물관련물질을

가공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단계를 통해 식별하고 추적하여 소급조사 할 수

있도록 정보의 연속적인 흐름을 보증하여 유통경로의 투명성의 제고 및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2 생산 및 �1 차 가공 단계의 안전관리 중시

식품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선진국은 원료 농산물의 생산 단계와 �1차 가공

단계에 있어서의 안전관리를 중시하고 있다�. 종전까지는�I 최종 생산물의 규격 및 기

준에 관한 검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식품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다 �.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의 범세계적인 식품사고는 원료생산 및 �1차 가공

단계에서의 오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 새로운 독소형 유해 미생물 �(병원성대장

균 。�-�1�5 κ 포도상구균 �y 캄프로벡타�I �B�S�E�- 인수공통전염병 등 �)과 새로운 유독 중독물

질�(잔류농약�l 다이옥신 �l 가축용 약품�/ 항생제 �/ 홀몬제 등�) 이 세계적 식품안전 사고

의 주요 원인이다 �.

따라서 원료생산 단계 및 �1차 가공단계에서�I 오염원을 줄이는 방안이 최종 생산

물의 검사에 기반을 둔 식품안전정책보다도 안전성 확보에 훨씬 유효하다는 사고방

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 농장단계 및 가공단계에서의 �H�A�C�C�P 의 적용도 이 같은 사

고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

�2�.�3 정부 �l 생산자 및 소비자 등 각 주체의 책임 강조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매우 광범위한 경제주체들의 책임성이 요

구되지만 그 책임성의 귀속 문제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 �. 원료농축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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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 있어서 적정 위생기준을 준수하거나 유해물질 혼입을 방지해야 하는 생산

자의 책임 �l 가공 및 도 � 소매 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는 식품을 공급해야 하는 식품

산업 종사자의 책임 �l 그리고 가정내의 조리과정에서 미생물 위해 관리를 해야하는

소비자의 책임 등이다 �. 물론 각개 �3부문의 개별적 경제주체 모두가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의 균형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성을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

식품안전정책은 위해 요인을 절감해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r�i�s�k�) 를 줄

이려는 것이지 완전무해성 �(�z�e�r�o �d�e�f�e�c 야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 정책
담당자들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초래하는 계

기가 된다 �. 차후 매스컴에 의해 안전하지 않다는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면

소비자들은 정확한 판단 근거을 잃어버리게 된다 �. 영국의 �B�S�E 발생이 그 예이다 �.
따라서 정부 �y 기업 �l 소비자를 사회 모든 구성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부여된다 �.

따라서 식품안전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체인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

들의 역할과 책임이 법률적으로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여기서 말하는

이해당사자란 국 �7�}�, 지방자치단체 �/ 식 �(료 �)품관계종사자�y 소비자 등을 지칭한다 �. 이
들의 책임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e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일차적인 책임은 생산자와

식�(료 �)품관계종사자에 있다는 점이고 �/ 기타의 이해당사자는 �2차적인 책임이

라는사실 �.

�e 먼저 국가의 책임을 식품 �(안전�) 법에서 명확히 설정하고 설정한 기본적 책무

를 실현하기 위해서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 �(규제 �f 감시 �f 검

사 �/ 위험평가 등�)으로 계획 � 실시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국가와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실제적이고 구체적

인 정책 사업을 개발 � 실시하는 것�.

� 식 �(료�)품관계종사자의 책임은 안전한 식품을 공급해야 하는 도의적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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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안전에 필요한 자율적인 조치를

적절히 강구하고 �y 식품정보를 투명하고 적시에 제공하며 국가가 실시하는 정

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 임�.

� 소비자의 역할은 법적 책임은 아니더라도 식품에 대한 적절한 저강 취급 및

조리 등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y 정보에 입각한 식품선택

�(�i�n�f�o�r�m�e�d �c�h�o�i�c 리 권리를 찾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 �.

그리고�y 생산자 � 기업 �/ 소비자가 사회적 식품유래 위험을 줄이는 데에 필수적인

것은 정보공유�, 의견의 교환 �l 의사소통 등이다 �. 위험 정보에 대한 설명책임은 정

부에게 있지만 �I 생산자나 기업도 자기가 유발한 위험상태에 관한 설명책임이 있

다 �.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공유 의식이 없이는 안전성 확보는 어렵

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다 �.

�2�.�4 과학주의에 근거한 정책 계획과 시행

식품위험관리를 효과적 �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관에 의존하는 임기

응변적 인 대응보다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체계적인 접근법인 위험분석 �(�r�i�s�k

�a�n�a 까�s�i�s�) 을 채택하고 있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는 현재 이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논의를 진행하면

서 회원국에 원칙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l 모든 선진국의 식품안전정책이 이 원칙

을 준수하기 위해 식품안전 관리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

고 있다�. 특히 영국의 광우병 �l 벨기에의 다이옥신 사고 등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일련의 사고 경험을 통해 그 필요성이 입증되어 주요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채

택하고 있다 �.

위험분석은 주로 위 험평가띠 �s�k �a�s�s�e�s�s�m�e�n�t�)�, 위험관리 �(�r�i�s�k �m�a�n�a�g�e�m�e�n 샤 그리

고 위험정보교환 �(�r�i�s�k �c�o�m�m�u�n�i�c�a�t�i�o�n�) 의 �3가지 요소에 기초하고 있으며 �, �C�O�D�E�X

위원회에서 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 위험 평가 �(�r�i�s�k �a�s�s�e�s�s�m�e�n�t�) �: 인체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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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 �s�u�b�s�t 뻐�C리이나 활동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인체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 �(�h�a�r�m�) 의 가능성 �(�l�i�k�e�l�i�h�o�o�d�) 과 그 심각성 �( �s�e�v�e�r�i η�)을 측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위혐의 평가는 주로 과학의 영역으로 정량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나 사례연구나 전문가의 의견 등의 정보도 같이 이용될 수 있다 �.
그러나 그러한 증거들이 위험평가에 사용되었을 때에는 정보의 진원지가

분명히 기록되어서 분석에 사용된 정보의 종류에 애매함이 없어야 할 것

이다�.

위험평가의 결과는 위험관리자가 특정 식품위험의 가능성이나 심각성을

완화하고 예방하려는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평가는 다음의 �4단계를 거쳐 평가되고 있다�.�C�D 위해의 인

식 �(�h�a�z�a�r�d �i�d�e�n�t�i�f�i�c�a�t�i�o�n�) �(�2�) 복용-반응 함수 평가 �(�d�o�s�e�-�r�e�s�p�o�n�s�e

�a�s�s�e�s�s�m�e�n�t�) �(�3�) 노출평가 �(�e�x�p�o�s�u�r�e �a�s�s�e�s�s�m�e�n�t�) 그리고 �@ 위험특성 파악

�(�r�i�s�k �c�h 않�a�c 삶�n젊�t�i�o�n�)�.

� 위험 관리 �(�r�i�s�k �m�a�n�a�g�e�m�e�n�t�)�: 위험 평가의 결과에 기초해서 �/ 각 상황이

제시하는 위험의 수용가능성 여부 �/ 그리고 이용 가능한 정책대안들을 평가

하고�l 공중보건의 증진에 적절한 정책대안들을 시행하고 �I 정책서행 여부를

감시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다시 말하면 위험관리는 위험을 줄이고 �y 제거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는 지를 결정한다 �. 이를 위해 정책 �I 외교�/ 정치 �I 규제 �l 경제

학 그리고 법률적 이슈들도 위험관리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

�. 위험 정보교환 �(�r�i�s�k �c�o�m�m�u�n�i�c�a�t�i�o�n�)�: 건강위험 혹은 환경위혐의 정도�/ 이

러한 위험의 의미나 중요성 �y 위험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결정�l 활동�l 그리고 정책에 대해 위험평가자�/ 관리자�y 기타 관련자 �l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간에 정확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

특히 위험평가자들과 관리자들 사이의 정보교환은 위험분석의 과정과 분

석결과 도출되는 정보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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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l 이러한 이해당사자들의 정보교환 혹은 의견들

은 또한 적절한 위험평가모형을 설계하는데 좋은 투입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E�D에서 제정한 식품법에는 정보교환에 있어서 투명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I

식품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에도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위험에 대한 과학적 권고사항이나 식품위험 가

능성에 대한 감시 및 통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식품안전청이 위험정보교환을 담당하는데 있어서는 이것들 뿐 만이

아니라 �l 공적 기관 �/ 산업 �y 미디어도 정확한 정보전달을 확보할 의무가 있

다 �.

�2�.�5 소비자의 건강보호 및 신뢰성 강화

식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l 이들의 보호는 헌법이 추구

하는 인간존엄의 근원적인 바탕여 되고 있다 �.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보면 식품

역시 인간의 건강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

안전한 식품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살펴보면 “부패또는 변질되지 않은 것�l 유

독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l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어 있지 않은 것�l 그

리고 이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것”등이라고 요약된다 �.

요즈음에는 식품의 제조 및 가공이 기계화되고 과학화됨에 따라 식품변질의 기

회는 감소되었으나 식품첨가물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공해로 인한 각종 오염물

질 때문에 위해성이 커지고 또한�I 제조공정이나 유통과정의 분업화로 인해 유해요

인의 증가가 초래되고 있다�.

소득수준의 증대와 기술혁신 등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소비자의 생활패

턴의 변화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식품소비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

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식품오염 및 유해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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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들로 식품소비의 안전성 제고에 소비자들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또한 유

전자 조작 등 다양한 새로운 식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들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

에 대한 규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되고 있어 소비자의 식품소

비로 인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그 동안에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정책당국이나 생산자들이

식품안전성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 그러나
최근에는 식품의 성분뿐만 아니라 영양구성과 품질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비자가 적절한 정

보 하에 소비선택�(�i�n�f�o�r�m�e�d �c�h�o�i�c�e�s�) 을 하는 것을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에 해당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소비자들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선진국에서는 그 동안에 국내외 시장경쟁

의 심화에 따라�, 생산자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농업정책으

로부터 점차 소비자 우선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I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식품

의 생산�/ 유통�y 판매 및 소비의 전 과정에서 일관성 있고 투명한 위험관리방안들

이 논의되어 왔다 �.

그 결과 유럽연합에서는 건강 � 소비보호총국에 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소
비자위원회는 유럽차원의 소비자단체�l 국가차원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

된다�. 소비자위원회는 소비자 이익의 보호에 관한 제반문제에 대해 자문을 하고

정책결정시 소비자의 견해를 대표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식품기준청 �(�F�S�A�) 도 조직의 설립목적을 식품위험으로부터 소비자

를 보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라고 명시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의 중점사업으로 두고 있다 �. 또한 �F�S�A

의 조직 중 소비자 단체의 대표를 위원의 일부로 하는 소비자위원회를 상설하여

소비자의 의견 �/ 이익이 행정기관이나 정책입안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정책실시

이후에 소비자들의 반응을 모니터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목적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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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안전정책의 개혁 영역

식품안전정책의 개념은 건강위험의 원인요소를 찾아 과학적으로 위험을 평가하

고 소비자를 포함한 각 경제 주체들이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와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설정한 식품정책의 영역은 크게 �5가

지로서 공공위생�I 식품위생 �I 가축위생 및 방역�/ 작물위생 및 방역�/ 환경보전 등에

관한 제도와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요약한 것이 �<그림 �1�> 이다 �.

〈그림 �1�> 식품안전정책의 개념

그런데 주요 선진국들은 식품안전정책의 �5가지 영역 중에서 지금까지 주로 공

공위생과 삭품위생얘 중점을 두고 최종 생산물의 검사에 치중해왔다 �. 원래 위생

�(�s�a�n�i�t 따�I�o�n 혹은 �h�y 밍�n�e�) 이란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건강�(�h�e 떠�t�h�) 이라

는 뜻이다 �. 즉 인간의 건강유지를 위한 『건전하고 안전한 식품공급』 하는데 그

기본적 취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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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발달하기 이전에서 식품위생의 범위가 가정으로 한정되었지만 �l 식품은

가족에게 공급되는 먹거리의 개념을 넘어 상품화되면서 식품가공 산업이 중요한

제조업의 한 분야를 차지하게 됨으로서 식품위생은 개인위생과 함께 공장 위생으

로 개념화되었다 �.

식품위생의 이러한 전통적 개념은 식품�l 첨가물�l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

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라는 의미로 주요 선진국은 식품안전정책의 영역을

여기에 한정하였다 �. 이렇게 식품안전정책의 영역을 한정하여 정책수단을 강구함으

로서 새로운 독소형 유해 미생물 �(병원성대장균 �0�-�1�5�7�, 포도상구균�f 캉프로벡타�I

�B�S�E�- 인수공통전염병 등�)과 새로운 유독 중독물질 �(잔류농약�l 다이옥신�l 가축용 약

품�l 항생제 �/ 홀몬제 등�)에 대한 관리 대책이 미홉했다는 것이 선진국의 반성이다 �.

즉 가축 및 작물을 생산하는데 기초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사료와 농약 등을

포함하여 사육 및 재배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개혁 대책의 근간이

었다 �.
�E�U의 과학위원회의 대대적인 개편과 영국과 일본의 식품안전 정책에서 개혁

대상의 영역은 공히 가축위생 �(소해면상뇌증�l 전염성해면상뇌증�l 인수공통전염병 �/

동물약품 및 항생제�l 동불복지 등 �)과 작물위생 �(농약�l 식물검역 등 �) 그려고 환청보

전�(지속적 농업�/ 중금속 및 다이옥신 �, �G�M�O 식품�I 방사선조사 식품 등�) 의 �3개 부

문에 해당된다 �.

예를 들어보면 �, �E�U 의 행정부인 유럽위원회는 식품정책의 개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r�E�U 식품법의 종합원칙에 관한 녹서」와 「공중위생과 식품의 안전

성에 관한 �c�o�m�m�u�n�i�c�a�t�i�o�n �p�a�p�e�r�(�C�O�M�(�9�7�)�1�8�3�) �J 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과학

위원회의 운영방식과 권한이 변경되었다 �. 제 �6총국 �(농업 �)내에 었던 동식물검사사무

소는 식품위생 �y 동물검역 �/ 식물검역법제의 준수를 감시하는 식품가축위생사무소

�(�P�V�O�) 로 재편되어 제�2�4 총국 �(소비자 문제 �)으로 이관되었다�.

�1�9�9�7 년에는 그때까지 소비자의 경제문제를 주로 다루던 제�2�4 총국의 조직재편에

착수했다 �. 몇몇 총국으로 분산되어 있단 식품안전평가에 관련된 부문이 통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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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l 탁월성 �I 독립성 �I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대표한 �s�a�f�e�g�u�a�r�d 를 담

당하는 새로운 제 �2�4 총국으로 변화한 것이다 �. 이는 유럽위원회 재편의 상징이었다 �.

그 후 유럽위원회 각 총국의 개혁이 한층 강화되는 과정에서 제�2�4총국은 더욱

강화되었다�. 공중위생과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제�5총국의 일부 部局과 공중위생 �l

동물사료�I 기타 특정분야에 관련된 동물검역 �, 식품검역 �I 수의위생의 영역에 관한

제�6총국의 부국이 제�2�4 총국과 합병되어 현재의 건강 � 소비자보호총국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D�i�r�e�c�t�o�r�a�t�e�-�G�e�n�e�r�a�l�, �D�G �X�X�N�) 으로 개편되었다�. 현재 �E�D에

서 위험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은 유럽위원회내의 건강 � 소비자보호총국이다�. 그리
고 구체적인 규제 �(�c�o�n π�0�1�) 를 담당하는 것은 이 총국 산하의 식품가축위생사무소

�(�F�o�o�d �a�n�d �V�e�t�e�r�i�n�a�r�y �(돼 �c�e�) 이다 �.

�F�V�O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안전 �/ 품질 �f 동물위생 식물방역에 관한 효

과적인 관리의 추진 �,�(�2�) 유럽연합 및 �E�D로 수출하는 제�3국의 식품안전사항의 준

수에 관한 점검 �(�c�h�e�c�k�)�, �(�3�) 식품안전사항에 관한 �E�D정책의 발전에 대한 공헌 �,�@

평가결과를 관계자에게 주지시킬 것 등이다 �.

�F�V�O는 감시를 실시하고 각국의 안전기관에 권고를 수행한다 �. 또한 유럽위원회

의 다른 부국에 필요한 법적조치를 권고한다�.�2 뻐�1년 말 현재 스랩은 약 �1�4�5 명이

었다 �.�5 부문으로 구성된다�. 제 �1부문은 �F�V�O의 기획 �l 각 부문간의 법적 � 기술적 지

원을 수행한다 �. 제 �2부문은 동물유래식품 �(포유류�)�, 가축위생 및 인수공통질병 �(포유

류 �)�, 제 �3부문은 동물유래식품의 안전성 �(조류�y 어개류 �)�, 가축위생 및 인수공통질병

�(조류�/ 어개류�)�, 제 �4부문은 식물유래식품 �/ 가공식품의 안전성�l 식물방역 �l 잔류농약

및 기타 오염�r 유기농산물�l 식품유통의 안전성 �l 저�1�1�5부문은 �l�5�E�, 사료 � 동물영양�/

동물약품�y 동물보지 �l 수입검역이다�.

즉 건강 � 소지자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정책은 절대적으로 가축위생 작물위생

및 환경보전의 영역에 무게 중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의 개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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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3 접 선잔국언 사품안전댄정 개혁얀 특징

�1�. 식품관련법의 대대적 정비

유럽연합에서는 �1�9�8�0 년대 후반 시작된 �B�S�E를 위시한 수많은 식품사건을 거쳐

�1�9�9�0 년대 후반부터 식품안전대책의 근본적 개혁에 착수했다 �. �2�0�0�2 년 �1월에 여러

가지 식품관련법의 기초로 되는 일반원칙과 일반요건이 처�l 정되고�l 후술하는 유럽

식품안전청의 설립이 결정되었다�[규칙 �(�E디 �N�o�.�1�7�8�j�2�0�0�2�]�. 일반원칙과 일반요건은

동 규칙의 제�2장 일반식품법 �(�G�e�n�e�r�a�l �F�o�o�d �L�a�w�) 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원칙으로
는 위험분석의 도입�r 예방원칙의 고려�/ 소비자 이익의 보호가 강조되었으며�l 동시

에 투명성원칙과 무역의무가 제시되고 있다 �.

또한 과학위원회의 의견에 입각하여 개별법의 개정 �(인수공통감염증과 식품위생

에 관한 법령 등�) 이 추진되고 있다 �. 특히 식품위생에 관한 법령의 개정은 �1�9�6�4 년

이후의 위생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으로 �l 식품위생지령과 신선식품별로 분

산되어 있던 �1�6 개 지령을 통합하여 �4개의 원칙과 �1개의 지령으로 정리하고 있다 �.
또한 식품과 사료의 공공감시에 관한 법령의 통일�l 일관성의 확보가 시도되고 있

다 �.

독일에서는 식품법의 틀로 되는 일반적인 법률로서 「식품� 필수품법」이 �1�9�7�4 년

에 고시되었다 �.

뉴질랜드에서는 �r�1�9�8�1 년 식품법」의 규제에 따라 관련법령이 제정된다 �. 식품법은
용어의 정의�l 부적절한 식품 등의 판매 금지�l 오해를 낳는 표시 � 판매의 금지 �l 집

행력의 규정 �/ 규제 � 식품기준의 설치 규정 등으로 구성된다 �.

일본에서는 �2�0�0�1 년 �3월의 �B�S�E 문제에 관한 조사검토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식

품안전행정에 관한 관계각료회의가 열렸고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와 식품안전기

본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 일본의 식품안전법에서는 유럽식품법의 일반원칙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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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요건에 비해 이념법적인 성격이 강하다 �.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과 의

무�/ 요건이 포괄적이지만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유럽식품법과 달리 일본의 식품

안전법안에서는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시책을 책정한다거나 식품안전을 확보한다

는 커다란 방향이 이념적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

�2�. 우�| 험분석에 입각한 식품안전행정 조직의 재편

전술한 식품안전정책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식품안전행정조직이 재구성

되고 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관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확보�/ 위

험분석의 세 요소 �(위험평 �7�t�, 위험관리 �l 위험정보교환�)가 실행될 수 있도록 각각의

기능을 수행할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다�.

선진각국의 조직재편에서 주목되는 바는 두 가지이다 �. 하나는 위험평가기능의

독립이며 �I 다른 하나는 위험관리기능의 집중이다 �.

�2�.�1 워험평가기능의 독립성 강화

각국이 위험평가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1�) 위험평

가만을 담당하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형태와 �@ 각각의 행정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위함평가기능을 통합하여 위험관리기구에 편입하는 형태 등이다 �. 이를 정리

하면 �<표 �1�>과 같다 �.

위험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평가기능을 위험관리를 담당

하는 행정조직으로부터 분리하는 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E�D�, 프랑스�l 영국�I 그리고

일본에서다�. 유럽 식품안전청 �(�E�F�S�A�)�, 프랑스 식품위생안전청 �(�A�F�S�S�A�)�, 영국의 식품

기준청 �(�F�S�A�)�,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 신설이 대표적인 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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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국의 위험평가기구 유형

구분 독립적 위험평가기구 �l 위험관리기구

프랑스 �/ 식품위생안전청 �(뾰�S�S�A�)

�E�U �/ 유럽식품안전청 �(꽤�,�A�) �I독일 �/ 연방위험평가기관 �(�B�f�R�)

영국 �/ 식품기준청 �(많�) �I 호 � 뉴 �/ 식품청 �(때�Z�F�A�)
일본 �/ 식품안전위원회

관련국가�/ 조직

이는 �l 현행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험평가기능을 떼어내고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라든가 권고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을 설치하는 것이다 �.

�1�9�9�9 년 신설된 프랑스의 �A�F�S�S�A 는 농수산부 �y 보건부�l 공정거래 � 소비 � 규제 � 부

정행위방지국의 공동감시 아래 위험평가를 전답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자료의 제공과 권고를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y 위험평가결과에 따라 권고를 할

정우 사전에 행정당국과의 조정은 일체 없으며 �/ 권고를 행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권고내용을 공포한다는 점이다 �. 따라서 이 기관의 권고를 받아들알지 여부는 전적

으로 행정측의 판단에 맡겨지며 �y 행정측으로서는 국민에게 합리적인 설명책임을

안게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학적인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거나 투

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

유럽 식품안전청 �(�E�F�S�A�) 역시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위험평가만을 전담하

고 있다 �. �E�F�S�A 는 평가의견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바�y 이

는 정치적 타협을 통해 소비자에게 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한편 �l 독일 �/ 호주 � 뉴질랜드�/ 미국 등은 위험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이 위험평가

기능도 가지고 있다�. 영국은 신설된 식품기준청 �(�F�S�A�) 안에 위험평가를 전담하는

과학위원회를 설립하고 있지만�/ 뉴질랜드의 식품안전국과 미국의 �F�S�I�S�, �F�D�A에서

는 조직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3�) 위험평가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에 있어 이처럼 상이한 두 유형의 조직체계가 어느

정도 효과를 갖는지는 향후 천착되어야 할 과제이다



위험관리

국가 위험평가 제도의 기획
기준설정 인허가 단속

입안

품질규격
사료�동물용의

농림수산성 ← 불분명 → 뽑�농약�비
동물검역

동물전염병 료
표시 I뻐인증제도

일본
(지자체:

식품안전f (지자체: 영업허 가축방역l
후생노동성 ← 불분명 → 식품첨가물표시개 도축장허개 식품위생검λL

식품위생 �l 도축검씨
도축장위생 �H�A�C�C�PÂ¹Çx 수입식품 위생

검사

식품기준청
식품안전 식품위생

식품안전l표시I
도축장 인가 도축검사

�(�F�S�A�) 도축장위생

영국 환경식료 사료�동물용의
(지자체: 식품
안전l 표시I

노후브。τT 가축위생 동물전염병 �- 약품�농약�비 비료 � 사료)
�(�D�E�F�R�A�) 료

동물검역

ÂÜ�:�I�I�:ÇX ÂÝÔˆ¬�¬õ �·Ç Ñµ�l
ÂÝÔˆÇ�ÀÝ�I ÆÐÀ°

�-�l�i�3

농어업부 지표시제도 등
가공�유통에 사료�농약�비 도축검λL

식품표시제도
관한 료 수입식품�동물

효랑 식품위생 위생 검역
λ、 안전청

경제재정산업부 식품표시 식품표시
�(�A�F�F�S�A�)

고용� �g ¸ÌÂ��(˜¨�S�A�: �g 식점의 위생
사회 보조식품위생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F�S�A�:
보지님 유통허개 동물용의약품)�=�j�"�"�'�I�T

�3�3

�2�.�2 위험관리기능의 집중 및 일원화

선진각국의 조직개편에 발견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식품안전관리를 강화

하기 위해 위험관리기능을 집중 � 일원화하는 경향이다 �. 물론 각기 처한 식품안전

상황과 비용 등 경제적 고려에 따라 집중의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 주요국의
위험관리 행정체계를 요약하면 〈표 �2�> 와 같다�.

〈표 �2�> 주요국 식품안전행정의 기능분담 관계



위험관리

국가 위험평가 제도의 기획
기준설정 인허가 단속

입안

독일 위험평가기관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

지방자치단체
영양�농업부 식품안전청 식품안전청

노口님 육�란제 육�란제품의
사료�동물의약 육�란제품의

。 τ-끼- 。 란제I 품�농약� 비료l안전 � 표시l육란
�(�U�S�D�A�) �3�I �-�:�r�.�r

�.
�'�C�:�A�1�1�"�P 안전I표시�F

품질규격 인증 가공장/수입육란

보건복지부 기타식품의 사료� 기타식품의

미국 �(³��1�5�) 기타식품 기타식품
안전I표시 동물의약품

안전 � 표시y
사료�동물의약품

환경보호청 잔류농약 환경행정 잔류노야 농약�비료 농약�비료。「

연방거래위원회 �- 불공정표시
불공정표시

�3�4

자료 �: 新 �I�I�I 陽了 �, �f�B�S�E 대책과 식품안전행정 �I�i�'�J�, 식료 � 농업 � 농촌백서 �.�1�,�2�0�0�2 ‘ �9�.

하나의 기구에 기능을 집중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예는 �E�U�, 영국�I 아일랜드�/ 텐

마크 �/ 캐나다�I 호주 � 뉴질랜드 등에서 볼 수 있다�.

�E�U는 식품안전 � 소비자건강보호에 관한 법안 작성 권한 등 대부분의 기능을

농업총국�/ 산업총국으로부터 건강 � 소비자보호총국으로 집중시켰다 �. 현재 농업총

국에는 표시와 식품산업문제 �f 산업총국에는 동물의약품의 판매승인�l 식품의 잔류

기준 설정 �l 식품산업문제가 남아 있다�.

�B�S�E 로 인해 극섬한 피해를 입은 영국에서는 �2�0�0�1 년에 식품기준청 �(�F�o�o�d

�S�t�a�n�d�a�r�d �A�g�e�n�c�y�, �F�S�A�) 을 신설하여 모든 식품안전행정을 집중시켰다�. 그 배경에

는 소비자보호와 생산진흥을 하나의 기관 �(농림부�, �M�A�F�F�) 에서 수행함에 따라 �B�S�E

대응에 실패했다는 인식이 있었다 �. 식품기준청은 독립성이 엄격히 확보되는 기구

이다�. 즉�I 식품기준청이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와 견해를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

이 아니라 자유롭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공개�I 행정 및 식품산업계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식품안전을 확보하겠

다는 것이다 �.

아일랜드에서도 식품유래 질병의 발생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계기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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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 아일랜드 식품안전청 �(�F�o�o�d 닮�f�e�t�y �A�u�t�h�o�r�i 다�T �o�f �I�r�e�l�a�n�d�) 을 신설하여 모든

식품안전책임을 일원화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일랜드의 경우도 농업식료부가 소비

자보호와 산업진흥이라는 이중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쟁점으로 부각되

어 별도의 기구 설립을 추진하였다 �.

이와는 달리 캐나다�l 덴마크�l 뉴질랜드 등은 효율성 � 효과성의 증진과 비용절감

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의 개선을 추진한 케이스이다 �. 캐나다는 �1�9�9�6 년에 식품검사

활동을 단일의 새 조직인 캐나다 식품감시 청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댄 �I�A�) 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4�) 덴마크는 식품안전행정 �(규제 및 입법�) 의 단순

화를 목표로 �1�9�9�6 년 �1�2 월 보건부의 식품안전관리기능을 식료농수산부 산하의 텐

마크 수의식품관리청�(�D�a�n�i�s�h �V�e�t�e�r�n�i�a�r�y �a�n�d �F�o�o�d �A�d�m�i�n�i�s�t�r�a�t�i�o�n�, �D�V�F �A�) 으로

일원화하였다 �. 뉴질랜드에서는 �1�9�9�0 년부터 수차례에 걸친 농림부의 조직개편이 이

루어졌는더�i�l�, �2�0�0�2 년에는 농림부의 식품인증국과 보건부의 식품담당부서를 통합하

여 농림부 산하에 �N�Z식품안전국을 설립하였다 �. 종래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보건부가 담당하고 농림부는 �1차생산과 동물제품�l 농약 � 동물의약품의 등

록�I 수출품을 담당하였다�. �N�Z식품안전국의 설립으로 모든 식품관련법령의 관리�l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식품안전 및 위생요건 관리�l 수출의 인증�l 식품안전기준 책

정 등의 기능이 이곳으로 이관 � 집중되었다 �.

미국에서는 �1�2 개 행정조직이 식품안전에 관여하고 있지만 그 중섬은 보건부의

식품의약품국 �(�F�D�A�)�,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뻐�I히 �l 그리고 환경보호청�(�E�P �A�) 이다�.
이처럼 다원화되어 있지만 �/ 품목별로는 일관성이 유지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F�S�I�S 는 식육과 계란제품�,�F�D�A 는 그 밖의 식품을 담당하는 등 해당 품목에서

는 일관성을 갖춘 안전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자원의 비효율

적 운용 �/ 기관에 따른 다른 검사의 빈도 및 기준 등 다원화된 관리체계의 문제점

이 지적되면서 최근 단일조직으로 식품안전행정을 일원화하자는 �S�i�n�g�l�e �A�g�e�n 대

구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아다�.

이상 살펴본 식품안전관리기능의 일원화는 �@소비자 및 산업에 대해 단일창구

�4�) 그러나 식품안전을 위한 건강기준�(�h�e�a�l�t�h �s�t�a�n�d�a�r�d�s�) 의 설정기능은 보건부 �(�H�e�a�l�t�h

�C�a�n�a�d�a�) 에 남아 있다 �.



�3�6

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전달의 개선�,�(�2�) 서비스의 중복 감축�,�(�3�) 식품안전활동의 조

정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른 식품안전규제의 효율 및 효과 제고 �,�@ 농장에서 식탁

까지 포괄적인 식품안전문제 조망�,�(�5�) 식품안전 제고를 통한 생산자 및 가공업자의

세계시장 접근도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각국의 기본입장이다 �.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좀더 엄밀한 검토과제로 남아 있다�.

�3�.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입각한 위험관리

식품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채택되고 있는 위험분석의 일환으로서

실시되고 있는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를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사전예방의

원칙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0 년 유럽연합의 사전예방주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와 유럽연합 �(�E�U�) 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은 광우병여나 다이옥신에 대한 노출 등 식품위험에 노출되어 나타날 수 었

는 인체에 대한 부정적 효과와 같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비가역적인 건강위해의

위협이 있는 경우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책결정자는 식품위험

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 �(�c�o�s�t�-�e�f�f�e�c�t�i�v�e�) 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

다는 견해이다 �.

다시 말하면 사전예방주의원칙에 따른 정책결정은 위험평가와 같은 과학적인

평가과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l 과학적인 평가에서 기초하여 정책결정자는

매 단계에서 과학적인 불확실성을 확인해 가면서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부분 입증이 된 식품관련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전규제

조치를 취하고�/ 아직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한 식품위험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연구

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측면에서 사전예방적인 정책은 불확실한 건강위해에 대한 사전방지적

�(�p�r�e�v�e�n�t�i�v�e�) 이며 미 래 예상적 �(�a�n�t�i�c�i�p�a�t�o�r�y�) 인 방안들이 다 �.

사전예방주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1�)



목표 주요내용 관련국개조직

과학적 지식 �g
효랑스 식품위생안전청(뾰FSA)

예방적 대응 강화 �E�U 유럽식품안전청표SA)
정책결정과정에 반영

영국 식품안전기준청(FSA)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불투명한 정치적 개입
효 ·‘Â¤�(�A�F�F�S�A�)

확보 배제l소비자대책 강화
�E�D¹Ø�S�A�)
Æ�m�(�F�S�A�)

각 부처로 분할된 업무 �E�U�(�Eºt�I�A�)

정책의 일관성 확보 시정I 멘마크 수의식품청ρIVFA)

위기관리능력 강화 Æ�m�(�F�S�A�)

행정의 효율화 행정비용 절감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3�7

잠재적 위험의 성격에 비례하여 조치를 취하고 �/ 별 영향이 없는 영향에 대항하는

것 보다는 미래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위험에 대

해 더욱 엄격한 제약을 가하는 것�,�(�2�) 유사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 항상

일관된 예방 한도를 적용하는 것�,�C�I�D 원상회복이 어려운 비가역적 위험에 대해 한

층 더 엄격한 한계를 적용하고 좀 더 강력한 강제적 규제와 감시를 부과하는 것�y

�@ 사전예방으로 인한 편익과 함께 사전예방에 소요되는 비용도 고려하는 것 등

이다�.

저 �1�4 철 주요국 �� 사품안전행정 �� 직개혁 특성버교

최근 선진각국에서는 앞서 말한 위험분석의 접근에 따라 식품안전청 등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고 있다 �. 이 조직재편의 목표는 〈표 �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각
국에서 신설된 식품안전관련조직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었다�.

�<표 �3�> 선진각국의 식품안전관련 조직재편의 목표

�1�. 우 �| 험평가형

위험평가기관과 위험관리기관을 조직적으로 명확하게 분리하고 과학적인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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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담보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접근이다 �. 프랑스의 식품위

생안전청 �(�A�F�F�S�A�)�, 유럽식품안전청 �(�E�F�S�A�) 이 전형적인 예이며 �/ 일본에서 새로 신설

하려고 하는 식품안전위원회도 기본적으로는 이 유형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

이는�/ 현행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험평가기능을 떼어내고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라든가 권고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을 설치하려는 것이다 �. 프랑스의
�A�F�F�S�A 에서는 위험평가결과에 따라 권고를 할 경우에 사전에 행정당국과의 조정

은 일체 없으며�/ 권고를 행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권고내용을 공포한다 �. 따라서 이

기관의 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적으로 행정측의 판단에 맡겨지며 �l 행정측으

로서는 국민에게 합리적인 설명책임을 안게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학적인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거나 투명성을 높이자

는 것이 위험평가형의 목적이다 �. 그러나 행정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 �2�> 위험평가형

위험평가기관
� 뾰�F�S�A�{�l�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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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기관 �(독립 �)

�(�E�D 위원회 �y 가맹국관계자 동�)

�.�: �. 규제 등의 기획 입안
� 규격 �/ 기준의 책정과 표시제의 운용
� 규격의 집행 �(검사 � 검역 등 �)
� 규제의 준수상황 감시 등

〈장단점〉
� 정책결정에 과학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됨 �.
�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
� 행정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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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 �| 험관리형

위험관리에 중점을 둔 식품안전청의 유형으로서 캐나다의 식품검사청 �(댄�I�A�) 이

여기에 해당된다 �. 위험평가 및 식품안전정책의 기획입안 �(법률�l 규격 � 기준의 책

정�)만을 보건성 혹은 농업성 등이 수행하고 �I 그러한 정책의 실시에 관련된 위험관

리�(규제 �y 검사 � 검역 �/ 감시 �r 지도 등�)를 식품검사청에서 일원적으로 실시하는 유형

이다�. 이를 통해 행정집행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캐나다식품검사청을 만들어 우리 나라의 보건복지부가 하는

식품검사라든 �7�}�, 농림부가 실시하는 동식물검역이나 종묘의 검사도 일원화함으로

써 식품안전청의 스랩을 기동력있게 활용하여 검사 등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그림 �3�> 위험관리형

�(�a�) 캐나다의 식품검사청 �(�C�F�I�A�, �1�9�9�7�)

보건성
위험평가결과�/ 법률 �I �I 식품검사청 �(독립 �)

규격 � 기준 �I �. 식품검사
�동식물검역

�가축위생

� 식물보호 �(종묘�)
농업성

〈장단점 �>
� 위험관리 측면에서 인적자원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비용이 절감됨�.
�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음�.
� 정책의 책임소재가 애매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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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덴마크의 수의식품청 �(�D�V�F�A�, �1�9�9�6�)

덴마크식료농어업성

조휴�J
�(기획입안 �)

위험평 �7�t�,

뽑→ �I
규격�기준

수의식품청

�(실행 �)

〈장단점〉
� 정책결정의 신속성

�.�' 농장에서 식탁까지 정책의 일관성 향상

�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읍 �.
� 산업계와 정치의 압력을 받기 쉬움�.

또 다른 예는 덴마크의 수의식품청이다 �. 종래에는 우리 나라처럼 농업성과 보

건성으로 식품안전행정이 나뉘어 있었는더�L 어똘 �1�9�9�6 년에 농업성으로 일원화하였

다 �. 그리고 농업성을 식료농어업성으로 재칭하고 �1 그 안에 위험관리염무를 전담하

는 수의식품청을 신설한 것이다 �. 이렇게 하면 한 장관 밑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므

로 정책결정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l 한 성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농장에서 식

탁까지라는 정책의 일관성이 향상될 수 었다�. 다만 성 내부에서정책이형성되고

외부에서는잘 알 수 없게 되어 정책형성과정의투명성은다소 떨어지는것으로

평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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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평가 �+ 우 �| 험관리형

〈그림�4�> 위험평가�+위험관리형

보건성

농업성
연계�(각서 �)

� 정책의 기획입안
� 규격 � 기준 책정
� 안전성에 관한 평가 � 조사

� 감시 �I 식육검사 등

�(위험평가�+위험관리 �)

〈장단점〉
� 정책결정이 신속하게 된다 �.
� 정책결정에 과학적 견해가 충분히 반영된다 �.
� 정책결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
� 산업계와 정치로부터의 압력을 배제할 수 있다�.
� 행정비용이 증가한다 �.

영국의 식품기준청 �(�F�S�A�) 은 위험평가�+위험관리형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위

험평가와 위험관리를 일체화한 유형으로 식품안전행정을 하나의 청에서 일괄한다

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행정단위에서 수행하므로 정책결정은 매우 신속하게 이

루어지며 �y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관성도 높아지게 된다 �. 단�,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이상 각국의이러한조직상황을보면�l 역사적 상황 �l 각국이 처한 안전문제와 그

에 따라 설정되는 목표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재편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주

요국의 재편사례에 관한 심도있는 천착을 통해 우리의 경우 어떠한 유형을 선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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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새르응 식픔안전정객의

구측반한

저 �|�1 점 식품안전정잭의 목표와 정잭과제

�1�. 정책목표의 설정

�1�.�1 현재의 정책 목표 검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품안전정책의 목표를 명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정책 혹

은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 다만 식품안전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는 근거가 되는 주

된 법률은 「식품위생법」�y 「축산물가공처리법」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법」이라고

볼 수 있다�3�)�. 이 �3 가지 법률은 행정적으로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l 식품체인에

종사하는 업체를 검사 � 감시 및 지도 � 단속하는 규칙을 담고 있다�.

�r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 � 안전 전반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l

「

축산물가공처리봐은 식품 중에서 도축�(집유�) 및 축산물의 가공 �l 유통 및 판매에

관한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다�. 이 두 가지 법률은 �1�9�6�2 년에 최초로 제정 � 공포되

었으나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

「식품위생법」의 목적 �(제 �1조�)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복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에두고 있다�. 현
�5�) 이외에도 농약�/ 비료 및 사료관리에 관한 각각의 법률 그리고 가축전염병예방법 �y 소비

자보호법 �/ 제조물책임법 등이 있으나 식품안전정책의 목표를 살피기에는 적당치 않다
고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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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이 법률은 크게 기준 � 규격 및 표시 �l 식품위생관리와 식품접객업 영업의 지

도 � 감독에 관한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 구조는 �@ 식품 및 첨가물의

성분 기준과 규격 �/ ￠ 기구 � 용기 � 포장에 대한 기준과 규격 �l
�@ 표시기준과 허위

표시 금지�/ 식품 검사 �I �Q 영업자 위생관리 �y �@ 조리 �(영양�) λ�h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및 식품위생단체�l �@ 행정제재 및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의 목적 �(제 �1조�)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

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에두고 있

다 �. 그 구조는 �@ 축산물 등의 가공기준 � 규격 및 표시 �I �@ 축산물의 가공 및 위

생관리 기준�I
�@ 가축 및 축산물 검λ�L �@ 영업 인허가 및 허위표시 금지 �l

�@ 감독

및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r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농산물의 표준화 규격 �r 품질 인증�l 원산지 �(지리적 표시

포함�) 및 유전자변형 농산물 �I 농산물검사 및 안전성 검사 등을 담고 있다�. 이 법

의 목적은
�/�/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데있다�. 품질개선 �l 거

래의 표준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l 동시에 적절한 품질표시로서 소비자의 소

비 선택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있다�.

이 �3가지 법을 근거로 하여 현재의 식품안전정책의 목표를 종합하면 �l 식품위생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체제로 되어 있다�. 공중식
품위생야라는 관점은 식품사고 발생 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

정된 규격과 기준에 대한 안전성 �(주로 독성�) 검사와 사후적 규제에 의해 식품안

전을 도모하고 있다�. 예방적인 측면 �l 즉 특정 식품이 실제 인체에 미칠 건강장에

얘 대한 가능성 �(위혐 �)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개별 소비자가 안전한 소비

활동에 필요한 위험평가정보의 획득은 보장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l 소비자 보호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장은 경시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식품안전정책 목표는 공장 및 개인위생의 중점 관리에 두고

있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정책목표가 공공위생의 향상에 있는 셈이다 �. 아직까지는
식품에 있어서 안전성의 확보라는 측면보다는 위생 향상 측면을 강조하는 정책목

표라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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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진형 정책 목표의 설정 �; 건전성 �f 안전성 �l 신뢰성

가장바람직한식품안전정책의목표는“국민의건강과건전환식생활을보장

하는안전한식품을안정적으로공급하고소버자의신뢰를확보할수있는안

전관리처�l 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식품 안전과 관련한

정책목표의 키워드는
�I

건전성 �I�/
�/

안전성 �i�l
�i

신뢰성
�/

이라고 볼 수 있다�. 이 �3가지를

선진형 식품안전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

그렇다면 과연
�i

건전성 �i�l
�I

안전성 �/�l
�I

신뢰성
�I

의 구체적인 개념은 무엇인가 또한

어떠한 수준이 건전하고 �I 안전하고�/ 신뢰적일 수 있는 수준인가 하는 범위를 구체

적으로 선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 이하에서는 이것들에 관해서 검토한다 �.

�(�1�) 식품의 건전성

상품으로서식품이갖는효용은인간이생존에필요한필수적언영양소및 에

너지를공급함에있다�. 식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로부터 얻는 효

용은 연령�l 성별 �/ 인종�/ 거후 문화 등에 따라크게 차이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l 식생활 습관은 �@ 소득수준과 식품가격을 포함한 경제

적요인 �l
�@ 가족 �(세대 �/ 성 �/ 연령 등 �) 구조와 여성의 사회진출 정도와 같은 인구 �

사회적 요인�l
�@ 건강인식 �(품질의 고려�)과 영양소�(저지방�/ 저코레스톨 등�)와 같은

건강적 요인�l
�@ 개인의 식습관 및 기호를 포함한 종교와 윤리적 측면에서의 문화

적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된다 �.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식생활 정책의

목표 설정은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이다 �.

식품은 외관에 의해 품질이 판단되기 어렵고�l 대개는 소비 후에 품질이 판명된

다 �. 특히 식품의 영양소 구성과 품질이 건강과 영양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한 기간

이 지난 후에 나타난다 �. 이러한 특성 때문에�l 역설적이게도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식품이 쏟아져 나올수록 소비자들이 건전한 건강영양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 선택은 더욱 어려워진다 �. 소비자들이 건전한 소비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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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양 요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제공 및 표시 제도의 구축이 절실하다�.

현재 식품산업의 발전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에 부응하여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고 보다 많은 지방질 �, 식품첨가제 및 당분의 사용을 통한 간편식품 �(�f�a�s�t �f�o�o�d�)

을 값싼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 특히 신세대는 그들이 처한 경제 � 사회적 여건 때

문에 이 같은 체제에 쉽게 노출됨으로써 불건전한 식생활 습관에 젖어가고 있다 �.
아동들의 성인병과 식영양 불균형 문채 역시 이제는 서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

우리의 경우도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한국형 식생활지침의 개발 �

보급을 통한 영양정책의 확립과 더불어 소비자 계봉 및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농림부�, 보건복지부�I 교육인적자원부 등 부처간의 협력을 통해 바람직한 한국형

식생활 보급운동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l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건전한 식생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2�) 식품의 안전성

먼저�l 사전적인 의미에서 안전성�(�s 따�e�t�y�) 이란
�I

탈이나 위험이 조금도 없는 상태
�I

를 말한다 �. 그러나 �I

사고
�I

나
�t

병
�I

을 의미하는
�i

탈
�I

은 해를 입히기 때문에 탈을 해의

의미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안전성이란
�t

해나 위험이 조금도 없는 상태
�I

인데 과학

적인 측면에서는 해 �(害�)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없다고 본다 �. 따라서 절

대적 안전성 �(�a�h�s�o�l�u�k �s�a�f�e�q�r 혹은 �z�e�r�o �r�i�s�k�) 을 보장하기는 불가능하다 �. 여기서 우

라는 위혐의 뜻을 이해할 펼요가 있다 �.

위험 �(�r�i�s 써은 오염 미생물 혹은 유해 잔류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상 장애자 발생할

가능성 �(확률�)으로 정의된다�. 식품으로부터 유래되는 위험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

려되어야 한다 �. 즉 식품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l 이러한 오염이 건강장애를 가져올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건강상 장애로 초래될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결과까지도 고

려해야 한다 �.

건강상의 장애란 무엇인가 �? 이는 질병을 의미한다 �. 따라서 위험을 다시 정의한

다면
�J

오염 및 유해 물정악 섭취얘 의해 발생될 수 었는 질병의 발생 확률
�l

을

뜻한다 �. 그리고 이
�I

질병의 심각성
�I

은 위해�(�h�a�z�a�r�d�) 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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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은 인체에 미치는 효과가 복통�/ 설사 등에 그

치므로 위해가 낮지만 전체인구 중에서 살모넬라균에 의해 식중독에 걸릴 확률은

높기 때문에 위험은 높다고 할 수 있다 �. 반면에 농약잔류물에 중독되어 암에 걸릴

위험은 매우 낮으나 �l 일단 심하게 중독되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으므로 높은 위해

를 나타낸다 �.

따라서 안전성이란
�l
위혐하지만 그 위험이 무시될 수 있거나 또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았는 워혐�(�a�c�c�e�p�t�a�b�l�e �r�i�s�k�y 을 의미한다 �. 즉�I 식품의 안

전성이 높을수록 위험은 무시될 수 있다 �.

그러나 위험으로 표현되는 안전성은 특정 식품섭취에 의해 발생 가능한 질병�(건

강장애 �)들의 확률이 알려져 있다는 전제다 �. 그러나 식품섭취로부터 유래되는 질병

위험은 단기간 섭취에 의해 측정될 수도 있으나 대개는 장기간 섭취에 측정이 가

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대개는 질병의 발생확률이 알려져 있지 않은 불확

실성이 존재한다 �. 이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비-로
과학적 분석의 축적과 과학적 증거의 수집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 �.

진풍앙 안척정홈 확최하 �7�l �f￥혜서는 징품첩휴 �i 송￡썽 쩔뺑외 웰�F�4�F 확흩쓸」청

량�2헬으로 계촌함 수 았는 과학적 방험혼 �q�F 대화 정책적 순용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주의에 대한 정책적 수용이 있어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위혐 수준을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3�) 소비자의 신뢰성

안전성을 판단하는 위험기준은 명확하게 수치로 표현되고 �y 이러한 수리통계적

수치를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전문가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정부 혹은 연구기관�) 이 이를 계측하고 평가함으로서 사업자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한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

그러나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신뢰성은 그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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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햄의 투명성에 의해 좌우된다 �. 신뢰성은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 및 인식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 결국 투명성을 보장하면 신뢰성은 높아지

는 관계에 있다 �. 투명성 �(정직과 솔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상적으로는 국제 소비자기구 �(�C�I�) 가 명시하는 소비자의 권리 �8 가지가 보장된

다면 신뢰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 이는 �@ 기본적 생활수요를 보장하는 권리

�(건전한 영양공급 �)�l �@ 안전할 권리�(위해절감�)�l �@ 알 권리 �(위험정보 공개 �)�y �@ 선택

할 권리 �(식품표시 �l 품질인증�/ 영양표시 �)�/ �@ 의견을 반영할 권리�(정책결정에 참여�)�l

�@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회수제도�/ 제조물책임제 �)�/ �@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영양 및 위생교육 �)�y �@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식품의 신선도 �) 등이다 �(괄
호는 식품과의 관련성을 명시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y 소비자들은 어떤 식품은 실제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인식

하거나 반대로 실제보다 덜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면 �l 식품전문가들

은 장기적으로는 식생활 습관에 의한 영양상의 블균형이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이 식품안전에 가장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농약잔류물질이나 식품첨가제에 의한 위험을 가장 우려하고 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위험정보에 대한 공개 내용은 전문가 및 과학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전문용어가 아닌 평범한 국민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루어져야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

더욱이 매스컴이 위험정보를 국민헤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취재 기

자들에 대한 전문지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빛 공식적인 �(정부�) 취재 채널을 유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가금인플렌자에

대한 매스컴의 과민 보도 및 오보로 인해 우리 축산업에 끼친 경제적 피해를 반

추한다면 �I 올바른 정보 전달이 얼마나 소비자들의 신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다�.



�4�8

�2�. 식품안전정책 개혁의 기본 �6�} 등 �t
�C�3 �C�:〉

�2�.�1 농장에서 식탁까지 원칙

식품안전성은 원칙적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일관관리를 통해 확보되어야 한

다는 것이 세계적인 공통인식이다 �.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체인 전체를 포괄하지

않으면 식품의 안전성이 보증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이다 �. 이전에는 최종생산물의 검사만으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얀식

이 지배적이었다 �. 그러나 이제는 생산 � 가공 � 제조 � 유통 � 소비 각 단계의 오염

차단이 중시되며 �/ 나아가 전체 과정의 정보를 축적 � 제공하는 추적관리시스댐

�m�a�c�e�a�b�i�I�i�t�y �s�y�s�t�e�m�) 이 강조되고 있다 �.

�e 일례로 영국은 �B�S�E 발생에 따른 대옹 지체의 원인이 이러한 관점의 결여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
�I�l�F α��k �m �F�o�r�k�(쇠스랑에서 포크까지 �)”라는 캐치프레

이즈 아래 조직재편에 돌입한 바 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 역시 나라마다 다르

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적정농업관행 �(�G�o�o�d �A�g�r�i�m�I�t�u�r�a�l �P�r�a�c�h�c�e�s�/ �G�A�P�)�l

�H�A�C�Q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 유럽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에

서 추적가능성�(�t�a�c�e�a�b�i�l�i�t�y�)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 일본에서도 최근 추적관리제

도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추적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인 공통적 기준

이 없고 실제 도입에 많은 난관이 있지만�l 효과적인 위험관리수단의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는 식품안전성에 대한 개념조차도 정립되

어 있지 않고 더욱이 위험분석의 정확한 정의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실정에서 추

적판리시스템만으로 식품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 추적관리시

스댐은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수단이라기 보다는 추락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

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4�9

�E�u 각국�l 뉴질랜드�f 호주�l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정책

구호아래서 추적관리시스댐을 도입하게된 근본적 원인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지대

한 식품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 �(회수제도와 책임규명�)할 수

있는 위기관리 사스햄의 하나로 도입된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추적관리시스
템의 도입은 사회적 안전 관리 시스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 이런 점에 착안하여 대개의 선진 각국이

추적관리시스렘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B�S�E 발생으로 땅에 떨어진 소비자의 정부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

더욱이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정책 원칙을 식품행정관련 정부 부처별로 각기 편

의적인 방향으로 식품안전관리 행정조직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불

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원칙은 최근의 범

세계적인 식품사고가 원료생산 및 �1차 가공 단계에서의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여 제

기된 원칙이기도 하다�.

즉 새로운 독소형 유해 미생물 �(병원성대장균 �0�-�1�5 κ 포도상구균 �l 캄프로벡타�l

�B�S�E�- 언수공통전염병 등�)과 새로운 유독 중독물질�(잔류농약�l 다이옥신�I 가축용 약

품�l 항생제 �l 흘몬제 등�)등이 수의학적 가축위생 영역에서의 위험관리가 미홉했다

는 것으로 주요 선진국은 인식하고 있다 �. 여기에 다이옥신은 사료에 의한 오염으

로 밝혀짐에 따라 농장단계의 식품안전성 확보가 중시되면서 대두되는 원칙이기

도하다 �.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함께 우리의 경제수준 및 안전관리 수준의 낙후

성을 고려한다면 �l 선진국에서 주창하고 있는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식품체인 전체

를 포괄하는 식품안전정책의 현실적 의미는 신중히 해석되어야 한다 �. 우리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의 사각 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식품산업 부문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

생활 습관을 보장 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 � 도입이 식품안전정책 개혁에 펼수적

요소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신풍산엉과 소바자외 엿�9명뿜균형 �d�%

관하 정책적 조치 없이 농장때�/ 세 정탁 �Z�F져와 뭐친음 짖현활 수 없다고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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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학적 분석 및 근거에 의한 정책결정

식품으로부터 유래되는 위험요인은 유해 미생물에 의해 감염되는 생물학적 요

인과 유해 물질에 의해 중독되는 화학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 세균이나 병원체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은 보통 식중독을 일으키는 위험이고�/ 식품첨가제 �y 잔류농약�y

가축용 약품 등과 같은 화학적 요인은 암을 유발하거나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한

다�.

식품으로부터 유래되는 위험요인과 그에 따른 건강 위해를 구분하면 다음의 �<

표 �4�> 와 같다�. 그런데 �<표 �4�> 를 보면 �l 식중독세균�l 자연독성 등과 같은 위험요인

은 노출된 직후에 바로 발병하는 급성질환에 해당한다 �. 급성질환은 질병증상으로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잠중독세균과 자연독성에 대해서는 오랜

동안 연구가 이루어졌다�.

〈표 �4 〉 위험요소와 그에 따른 건강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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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안전 대책을 위한 원언이나 �l 예방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규제 조치들이

충분히 축적되어 왔다 �.

하지만 언수공통천역벌 �, 화학척가품�, 환경오염물점 등과 같은 위험요인은 오

랜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만성질환이며�l 무엇이 질병을 유발했는지 알아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태의 위험요인은 주로 화학적 유해 중독물질이라서 노

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

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위험요인들은

모두가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것들이다�. 즉 인수공통전염병인 �B�S�E 와 중독성 환경

오염 물질 �(잔류농약�l 다이옥신�/ 가축용 약품�/ 항생제 �/ 흘몬제 등�) 등이다�.

중독물질에 의한 만성질환아 인체빠 미치는 위험평가는 고도의 첨단 과학적

방볍론이 필요하다 �. 위험평가에 대한 정량적 방법론의 개발�l 과학적 분석과 데이

터 베이스의 구축등과 같은 과학주의에 근거하여 만성질환이 갖는 예측 불확실성

올 축소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 이 새로운 형태의 위험요인

의 특성을 과학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많은 연구개발 투자와 국제적 정보

공유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

〈표 �4�> 에 나타난 이러한 생물 � 화학적 요인 이외에도 영양상 불균형에 의해 야

기되는 위험요인이 있다 �. 식품전문가들의 과학적 견해에 의하면 생물 � 화학적인

위험요인보다도 오히려 영양상 불균형에 의화 위험요인이 훨씬 더 섬각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영양불균형에 의한 위험요인을 해소하는떼 더 많은 정책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에서는 이러

한 전문가의 과학적 자문을 받아들여 식품영양정책에 많은 자원을 배분하고 있기

도하다 �.

우리는 여기서 “과학적으로 얼마나 안전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인가”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 과학적으로 절대적인 안전성�(�z�e�r�o �r�i�s�k�) 은 존재하지

않는다 �. 앞서도 논한 바와 같이 안전성이란
�I

위험하지만 그 위험이 무시될 수 있

거나 또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a�c�c�e�p�t�a�b�1�e �r�i�s�k�y 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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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 오염원이 시간이 경파함에 따라
병원체의 집중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고 혹요 유
농도 희석되어간다고 가정

독성이 변화할 수 있응

환경에 부하량을 증가시킨 오염
식품의 구성요소나 생산 혹E 제조과

원이나 잠재적 원인에 대한 자료
위혜식별 정과 관련된 박테리아들의 자료수집

수집과 인과관계를 결정하고 증
이 필요

명하는 실험적 시도가 요구됨
� 단세포 병원체는 도살장에서 검출이

안 될 수 있으나 생산의 나증 단계

에서 재생산 될 수 Çˆ�g�.
노출특성 �병원체가 생산의 어느 단계에서나

유입될 수 Çˆ�g�.
� 위험수준이 생산과 유통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나 변화될 수 있g
L흐의」-걷r

장기적 노출시 누적적 급성적이거나 만성적 위해
영향

위혐의
오염원의 집중정도I몽무게l일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개인들의 민감도

섭취량 그리고 다른 여러 요인등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체에 감
추정 �g 고려한 위험평가 염 될 위험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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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다시 말하면 �l 『사회경제인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사회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

�F�F�O�} 들 �g�l 수 았는 위험수준흠 정책적으로 쩔정하는 데 휠요화 대표적 과학

적 수탄에 �1�9�m 연대애 개방된 �f청량적 위험평�7�K�Q�u�m�1�h�. 빼�j�u�e �1�i�s�k �$�$ 앙�7�%�1�t 위

험분석의 한 요소 �) 』 이다 �. 이외에도 안전계수법�(�s�a�f�e�t�y �f�a�c�t�o�r �a�p�p�r�o�a�c�h�) 과 일일섭

취허용량�(�a�C ℃�e�p�t�a�b�l�e �d�a�i�1�y �i�n�t�a�k�e�/ �A�m�) 등이 있다 �.

이러한 과학기반에 의한 정량적 위험평가 방법은 최근 �B�S�E 와 다이옥신과 같은

식품사고발생을 경험한 선진국에서 안전성 정책관리의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위험평가는 다음 �5가지 과학적 근거와 단계를 거쳐서 수행된다 �. 이를 정리하면

�<표 �5�> 와 같다 �.

�<표 �5�> 위험평가시 단계별 특성에 따른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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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비자 중시 및 신뢰성 향상

�(�1�) 소비자의 위험인식 조사 � 분석 시스템 구축

현시점에서소비자들의농산물�(품목별 �) 및 일반 식품에 대한 안전성 인식이 어

떠한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식품안전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식품안전 관련 공적기관에서 소비자들의 안전성 인식을 주기적으

로 파악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l 올바른 소비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떤 수준이며 �/ 또한 어

떤 위험요인 �{식중독�l 잔류농약�I �B�S�E�l 가축용 약품 등�) 이 가장 두려움의 대상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정

책수단을 모색할 도리가 없다�. 막연히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정

책을 수행할 때 오히려 신뢰성을 추락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좋은 사례가 현재 공익광고협의회의 후원에 의해 �T�V에서 방송되고

있는 광우병에 대한 광고이다 �. 이 광고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우리나라 수의학

계의 대명사로 불리는 대학교수와 학장들이
�/�/

우리나라에는 광우병이 단 한건도�l

단한건도 �-�-�- � 하면서 다시 교수들의 얼굴이 비치면서 “절대로 �! 절대로 �!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 � 이라고 하면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시도하고 있다 �.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

이제까지 강조한 바와 같이�I 과학적으로 절대적인 안전성�(�a�b�s�o�1�u�t�e �s따�eη�)은 존

재하지 않는다 �. 이 방송은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보다는 오히려 신뢰성을 추

락시키는 데 크게 공헌할 사례로 남을 것이다 �. 만약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전성의

개념을 활용하여�I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망할 확률은 몇 만분의 �1�, 그리고 우리 나

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은 몇 백만분의 �1�/ 그리고 이 확률에 다시 광우병이

걸려서 사망할 확률은 몇 억만분의 �1과 같은 상대적인 위험개념으로 소비자들이

사회적으로 수락할 만한 위험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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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일 것이다 �.

영국정부도 광우병에 대해서 “절대로치미국 정부도 광우병에 대해서
�/�/ 절대로“

했지만 결국 이 “절대로“가 소비자의 신뢰를 한 없이 추락시켜 그들 나라 경제를

통째로 붕괴시켰다 �.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설문조사 모형

을 만들고�I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조사 �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댐 개발에 대한 정책 자원의 배분이 우리에게는 절실한 실정이다�. 개발된 시

스렘이 소비자의 건강보흐를 추구하는 식품안전정책 수립에 활용되려면 그 수행

과정 및 분석결과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

식품의 최종 선택은 소비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 특정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

전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아지면 그 식품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
반대로 소비자 단체나 언론 매체에 의해서 특정 농산물이나 식품의 안전성 문제

가 과학적 근거 없이 제기되더라도 일단 소비자는 극도의 불안감에 빠진다 �. 소비
자의 특정 식품의 신뢰성은 시거별로 일정치 않고 �y 개별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 및

위험인식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 �.

소비자들이 느끼는 위험인식은 어떤 것은 사회적으로 수용할 만하고 �, 또한 어떤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는 위험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들을 정라해 보면 보다 명료해 질 수 있다�(�< 표 �6�>�)�. 소비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위

험�( 예 �: 잔류농약�)을 접하게 되면 수락하지 않으려는 속성 때문에 섬각한 위험인식

을 갖는다 �. 그러나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 인식이 렬

하다�.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해의 특성이 잘 알려져 있는 경우 �(식중독�)

은 위해의 특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G�M�O 농산물�)보다 위험이 덜 한 것

으로 인식된다 �.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위해가 즉각적인 것�(식중독�)보다

장기간이 지난 뒤에 나타나는 경우�(잔류농약에 의한 암발생�) 에 대한 위험 인식이

더 높다 �.



낮은 위험 언식 높은 위험 언식

자발적 노출 Åì½€�(�v�o�l�l�i�n�t¿��l�y�) 자발적으로 위험에 노출 비자발적으로 위험에 노출

위해 증상 발병가칸 측각적 증상의 발병 위해발생의 지연

대안의 존째 여부 대안이 별로 없음 많E 대안이 존재

위험에 대한 과학적 입증여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위험 과학적으로 입증이 어려움

노출의 불가피성 노출이 불가피한 필수재적 노출이 사치재적 성격

작업과 연관생 직업적으로 연관 직업과 연관되지 않음

위혜의 치명적 여부 Ç|¼�È��(�c�o�n�n�m�n�) 위해 ÎXº…È��(�d�r�e�a�d�) 위해

주로 영향을 받는 언구집단 평균적으로 영향을 미침 특히 민감한 그룹에 영향

위혜의 비가역성 여부 위해가 비가역적 가역적 위해

오남용 여부 의도된 대로 사용되었을 때 오용의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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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 열거된 위험인식을 고조시키는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모두가

�B�S�E 에 대해 그렇게 과민반응을 하는가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표 �6 〉 식품위험인식에 영항을 주는 요인들

�B�S�E 는 오랜 잠복기를 갖는 소의 비발열성 신경계 질병이다 �. 인수공통전염병으
로 판명되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 넣었으며�/ �B�S�E 병원체에 대해서는 과학적으

로 아직은 명료하게 입증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최근 방사선조샤 생명공학기술 �(�b�i�o�t�e�c�h�n�d�o�g�y�) 그리고 �B�S�T 와

같은 �G�M�O�O�R 대한 소비자들이 나타내는 높은 위험인식 수준도 �<표 �6�> 에서 제시

된 위험요소들에 비추어 볼 때 왜 소비자들이 위의 물질들에 대해 우려하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이러한 요소들이 갖는 위험은 비자발적으로 부과되고 �l

여러 대안이 존재하며 �l 위험자체에 대해 불확실하고 관련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은 아니며�l 개인들의 직업과 관련된 위험도 아니기 때문이다 �.

또한 기술의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 오남용의 가능성도 있고�/ 지속적인 노출에

의한 효과는 바로 나타나기보다는 몇 십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방사선에

조사된 식품이나 생명공학적 산물의 잠재적인 암 유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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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인 인체의 위해에 대해 소비자들의 위험인식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

�(�2�) 소비자의 권리보장 수단의 강구

농축산물 및 식품의 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라 그 동안

의 정책은 생산자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보호에 무게 중심을 두어 왔다 �. 그러나 이

러한 산업진흥적 관점에서 탈피하고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권려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

소비자는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식품이라는
상품은 외관에 의해 쉽제 식별될 수 없고�l 반드시 소비 후에야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특정을 지니고 있다 �. 그리고 그 동안에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

유 때문에 식품 안전성에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 하지만
식품의 성분뿐만 아니라 영양구성과 품질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에 해당되는 사항어라고 불 수 있

다

�e 식품 표시제도는 소비자 지-신의건강 및 영양균형 그리고 품질인증과 보증

유지에 필요한 권익을 실현하는 수단안 동시에 안전성 확보의 주요 수단이

다�. 지금과 같은 영업자 자율관리 형태의 표시제도는 소비자 보호 최우선의

관점에서 대폭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

� 식품정보를 갖고 있는 영업자가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 � 구매하는데 필요

한 정보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은 법적 또는 도덕적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바�I 표시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위반 시에

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 특히 허위표시에 대한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표시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첩경이다�.

식품 안전성 확보라는 소비자의 권익은 단순히 식품사고 발생시에 취해지는 사

후 대응 조치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 좀 더 엄밀한 의미의 소비자 보호는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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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치 �I 즉 특정 식품이 실제 인체에 미칠 악영향 가능성 �(위험 �)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이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e 사전예방주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
�@ 잠재적 위험의 성격에 비례하여 조치를 취하고�f 별 영향이 없는 위험에

대항하는 것보다는 미래 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약을 가하는 것 �/
�@ 유사한 위험을 초래하

는 사항에 대해 항상 일관된 예방 한도를 적용하는 것�l �@ 쉽게 원상이 회복

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한층 더 엄격한 한계를 적용하고 좀 더 강력한 강

제적 규제와 감시를 부과하는 것�l �@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는 것

등이다 �.

식품안전에 관련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단체 �) 의 목소리

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공식적 채널이 구비되어야 한다 �. 농림부 차

원에서 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비자 문제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y 소비자 단체

의 식품위험 정보수집 및 분석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

어야한다 �.

�3�. 단기적 정책추진 방안

�3�.�1 검사체제에서 위험평가 체제로

선진형 식품안전정책 수행에 있어서 기본 조건은 과학적 위험평가기능의 구축

이라는 점을 우리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 우리 식품안전 행

정조직에 위험평가 기능이 구축되어 있는가 �?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이다�. 다
만 일부만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 농약에 대해서 위험평가

를 수행하고 있다 �. 우리의 식품안전 행정은 전적으로 규격과 기준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최종생산물의 검사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 이 조차도 식품안전성을 확보하

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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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검사체계 의존형 식품안전정책은 과학주의 원칙도 충족될 수 없고�/ 우리

가 지향하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정책 수단을 모색할 수도 없다 �. 우리의 우리한 현실의 선진국의 경험과 비교하여

진단해보자 �.

첫째 �l 세계적으로 식품 섭취로 인해 발생되는 건강장애 요인중에 새로운 독소형

유해 미생물�(병원성대장균 �0�-�1�5�Z 포도상구균�l 캄프로벡타�l �B�S�E�- 인수공통전염병

등�) 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데 �l 이에 대한 대처 시스댐이 우리의 식품안정정책에는

없다 �.

둘째 �l 우리가 수입하는 농산물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은 �G�M�O에 의한 새로운

농축산물 생산시스댐이 구축하고 있고 �I 규모화 및 집단화 축산시스렘의 진전에 따

라 새로운 유독 중독물질 �(잔류농약�l 다이옥신 �l 가축용 약품�y 항생제 �l 홀몬제 등�) 에

대한 노출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허용기준만을 설정한 채로 식품안

전성은 확보될 수 없다 �.

셋째 �I 우리도 인구의 도시집중과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식품체인의 점차 복잡해

져 생산과 소비간의 거리가 확대됨으로서 식품사고 발생시에 책임규명야 매우 어

렵게 되어가고 있다 �.

넷째 �f 우리의 식품정책은 단거적으로 발현되는 유해 성분에 대한 안전성 �(독성 �)

평가에 집중되어 있었고 �y 장기적이고 누적적으로 발형되고 잠재적으로 위해를

끼치는 가능성에 대한 위험평가�(�r�i�s�k �a�s�s�e�s�s�m�e�n�t�) 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f 사후적인 검사체제 위주의 식품안전정책은 식품사고 발생시에 행정적

대응 및 기업의 대응자세를 안이하게 만들고 있다 �. 과학주의 원칙은 확립되어 있

지 않고 사전예방주의 개념도 �I 위험분석의 개념도 �/ 식품안전성의 개념에 대해서도

식품행정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개념과 원칙들이

제도적으로 도입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

끝으로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의 범세계적인 식품사고는 원료생산 및 �1

차 가공 단계에서의 오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농장단계에서 오염원을 줄이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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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최종 생산물의 검사에 기반을 둔 식품안전정책보다도 안전성 확보에 훨씬 유

효하다는 사고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

특히 �E�U의 과학위원회의 대대적인 개편과 영국과 일본의 식품안전 정책 개혁

의 내용을 보면 �/ 그 주요한 대상은 농축산 부문에 대한 위험평가 기능을 대폭 강

화된 바 있다�. 위험평가 기능이 강화된 분야는 공히 가축위생 �(소해면상뇌증�I 전염

성해면상뇌증 �l 인수공통전염병 �l 동물약품 및 항생제�/ 동물복지 등�)과 작물위생 �(농

약�y 식물검역 등�) 그리고 환경보전 �(지속적 농업 �l 중금속 및 다이옥신 �/ �G�M�O 식품�I

방시�선조사 식품 등 �)의 �3개 부문에 해당된다 �.

우리의 식품행정 체계를 검사체계에서 위험평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도 시급한 당면 과제다 �.

�3�.�2 식품위험평가 방법의 식품안전행정에의 도임

위험평가체제로서전환하기위해서는적어도위험평가방법을행정에도입할

필요가있다�.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위험평가 방법을 농림부의 식품행정에 도입하

는 것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

�@ 「독성학적 용량반응 평가」 는 화학 또는 생물학 �/ 물리학적 물질 � 요인에의

노출 정도 �(투여량�)과 그 노출 결과 일어나는 건강의 악영향의 정도 및 또는 빈도

�(반응�) 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 식품첨가물 � 오염물질 및 잔류 농약에 대해서

는�/ 급성독성 �f 단기섭취 독성 �l 장기섭취 독성�f 발암성 �l 유전 독성 �/ 염기성 등에 대

해 설험 동물을 사용하여 독성시험 데이터나 인체에 미치는 실태를 조사한 역학

자료 등을 평가한다 �.

�@ 「섭취량평가」 는 생물학적 �/ 화학적 및 물리학적인 물질이 식품 및 기타로부

터 현실적인 섭취량을 정성적이고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 과학적으로는
「식이노출평가」라고 말한다

�@ 「위험판정」 은 위해정도 �l 위해특성 및 섭취량평가에 근거하여 어떤 집단에

있어서의 이미 알고 있는 혹은 잠재적인 건강에의 악영향의 발생 확률과 그 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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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정도에 대한 정성적 혹는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 위험판정의 결과가

정량적인 값일 경우�l 이를 「위험추정값」이라고 한다 �.

위험평가가 과학적인 과정이라고 해서 단순히 학술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위험평가에 있어서는 관련되는 식품의 생산 � 제조법

이나 저장 � 유통 상태 등도 필요에 따라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위험평가에
서는 독립성 및 중립성 �l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문에 �/ 예를 들면

전문가의 선출에 있어서 투명성이 있는 방법 �(요구되는 전문성이나 선출 기준 등

을 상세하게 밝히는 등�) 이 필요하고 참가하는 전문가의 이해관계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한다 �.

�3�.�3 독럼적 농축산 위험평가 기관의 설립

현재 우리의 식품안전 검사기관은 농림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l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식약청과 국립독성연구원 등 �4개 기관이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의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산물원산지표시를 비롯하여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에 관한 제도를 지

원하고 있다�. 또한 작물생산 및 농업경영에 대한 조사 및 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이 기관의 안전관련 업무는 품질인증 �/ 원산지 �/ 농산물 검사 및 안전성 검사 등

이다�.

국립수의과학겁역원에서는 축산식품 위생관리 �y 가축검역 및 겁λ�L 가축질병 방

역�I 수의과학기술 개발 및 동물용의약품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 농산물 및 축산물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행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식품안전국에서는 식품안전에 관한

제도 등의 종합적인 관리가 행해진다 �. 여기에 더하여 식품규격평가부에서는 규격

및 영양평가 업무를 식품안전평가부에서는 미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와 화학적 안

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l 식품안전평가부의 주요업무 �(표 �7 참조�)는 �@ 식품중 미생물 기준규격에



기구(소속) 설립목적 주요업무 조직

�농산물검사소와 �원산지표시

농업통계사무소 �안전성조사

를 ÑµÕi�(�1�%�8�. O끼 �친환경인증

국립농산물
�안전하고 품질 �품질인증 �서무과

좋으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농업정보통계과
품질관리원 고그。 Ñ �-�t노。닙E。E 。 �GMO표시 �품질관리과
(농림부)

업소특의 증대와 �사료검정 �유통지도과

국민의 건강증진 �농산물검사
세깨 기여하고자 �농업통계조사

설립 �지리적표시

�국립동물검역소 �수출입 되는 동물과 � 관리과I � 기획조정과

와 수의과학연구 축산물에 대한 검역 �축산물검사부
/ζ�E�-�4�-E므 ÑµÕi�(�1�%�8�. 검사 -축산물안전과l 검역검사

� 축산식품의 위생관리 과I 축산물규격과r 독성화

국립수의과학 �동�식물의 수� �가축질병에 대한 방 학과/동물약품과
검역원 출입 검역을 통 여 �질병방역부「

(농림부) 해 농림�축산업 � 첨단 수의과학기술개 -방역과I 역학조사과l 정밀

발전과 국민공중 발 진단과I해외전염병과

위생의 향상에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질병연구부

기여하고자 설립 국가검정�관리 -병리과/세균과I바이러스

과l 조류질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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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 식중 유해미생물에 관한 사항 �@ 식품의 곰팡이독소 �/ 천연독소에 관

한 기준규격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기술적지원

에 관한 사항 �@ 식품중 잔류농약의 기준규격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 식품중

동물용의약품의 기준규격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 및 신종 위해물질

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 식품중 유해금속 �l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및 식품의 제

조공정중 생성되는 유해물질등의 안전성에 관한사항 �@ 식품중 방사선 오염에 관

한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 기구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살균소독제의 기준규격 �@ 세척제 및 위생용품의 기준 �/ 규격 �/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이다 �.

〈표 �7 〉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련업무 조직



기구(소속) 셔립모처 주요업무 조직�E 「「

�식품행정 돼-조。
�- 식품첨가물 및 기능성식품제조에 �기획관리과

�전향적이며
관한 허가관리 �식품안전국

�- 식중독관리 �- 식품안전과/ 건강
예방 중심적 �- 부정불량식품단속 기능식품과/식품관
인 식품�의

(중앙기동단속반운용l 위생관리등 리과l수입식품과
약품 체계의

구축�운영
급제 시 행) �식품규격평가부

시효의야효 �- �G�M�OÂÝÔˆ 등 관리 �- 식품규격과l 건강0��1�F 0��1�F �g 통하여
안전청 �(�G�M�O 및 방사선 조사식품l 안전 기능식품규격과/ 식

국민의 기대
(보건복지부)

에 부g하고y
성 평가 및 표시제 등 사후관리} 품첨가물과/ 영양평

관련산업의
�- 식품안전관리 가과

(식품원료인정/규격기준 및 식품 �식품안전평가부
경쟁력 향상

에 기여하고
에 잔류하는 농약l항생물질 등에 �- 식품미생물과/ 잔

대한기준설정I �H�A�C�C�PÈ�³ÄÂäÂÜ�r 류화학물질과l 식품
자설립

안전한 식품의 수입 �g 위한 위해 오염물질과f용기포

항목 중점검씨 장과
�의약품행정 � 의약품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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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산하의 국립독성연구원에서는 �2�O따년 독성물질 국가관리사업κ �m�p�I

�K�o�r�e�a�-�N�a�t�i�o�n�a�I �T�o�x�i�c�o�l�o�g�y �P�r�o�g�r�a�m�) 을 통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독

성물질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l 지속적인 위험평가와 모니터링 등 국내 현실에

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독성정보 생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독성연구원의 구체적인 위험평가 업무는 �@ 국가독성정보 및 유해물질 위

해정보 수집 � 지원 �@ 식품�I 의약품 중 유해물질의 위험 및 평가방법 표준화 �@

식품�I 의약품 중 유해물질의 위해성평가 전략수립 및 평가 �@ 독성자료의 용량-반
응평가 지원 �@ 다매체 노출 �I 통합노출평가방법 및 모텔연구에 관한 사항 �@ 위험

평가 교육 및 훈련 �@ 유해물질의 통합위해관리 체계구축 및 부처간 기술조율 �@

위험관리를 위한 비용-효율분석 등이다�.

〈표 �7〉 계속



기구(소속) 설립목적 주요업무 조직

� 국민보건에 중요한 독성 �연구기획과

물질의 시험I연구l평가 �독성연구부

�독성물질 국 �독성시험법의 개발 및 �- 일반독성과l 생식독성과I 유

국립독성
가관리사업 확립 전독성과/면역독성과/독성병리
�g 통해 국 � 보건정책 과학화를 위한과

연구원
빈보건향상 위해도평가사업수행 �- (약리에 관한) 유효성 연구부

(식약청)
에 기여하고 � 독성정보의 �D�a�m�bÇƒ�el �위해성연구부

자설립 축으로 정보공유 �- 위해성평가과/ 식의약품위해

�국내외 독성전문가와의 성과I내분비장애물질과

상호협력체계 유지 �실험동물자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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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하면�, 현행 우리의 검사체계 조차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엄격한 의미의 국가적 위험평가 기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다 �.

농축산물 분야는 품질검샤 검역검λ�L 농축산물 안전성검λ�L 질병방역 �/ 질병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으며 �I 이 분야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다만�l 식육생산과정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원에서는 수입 및 국내

산 식육에 대해�l 그리고 시 � 도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서는 관내 도축장에서 생산

되는 오염지표세균 �(일반세균수�/ 대장균수�)과 병원성 세균�(대장균 �0�-�1�5�7�:�H�7�I 살모넬

라균 �l 리스테리아균�y 캠필로박터균�) 에 대해 각각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겸역원은 시 � 도 축산물위생 검사기관의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의 정확성 � 동등

성유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도관리 �(�B�l�i�n�d �T�e�s�n 를 실시하고 있다 �.

농산물품질관리원 �I 수의과학검역원 등 중앙집행기관과 지자체의 담당인력이 기

본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안전성조사도 조직 � 인력상

의 한계로 인해 주요 농산물의 집산단지를 중심으로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로 시

행되고 있어 집산단지 이외의 생산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사와 통제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산단지의 경우도 표본추출에 의해 검사를 받는 물량의 비율이 �5�%를 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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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안전성관리에 한계가 있다 �.

축산불위생관리 일원화 이후 그 동안 기본적인 체계는 구축되었으나 수의과학

검역원은 구제역과 같은 방역업무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증가하는 축산물안전관

리업무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 즉�f 구제역 방역과 같은 비상업무에 다

수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축산물안전에 관한 지속적 연구와 단속은 소홀해지

고 있다 �.

축산물의 경우 도축장은 안전관리 �(질병겸λ�L 도축검λ �b 유해물질잔류검사 등�)의

중요기점이나 도축장별로 검사관 �(지방직 수의써 �1 인이 형식적인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은 실제로 도축장 밖의 계류장에서 도축명령서

발급 및 도축완료후 검인업무에 집중하고 있고 도축라인 �(�l�i�n�e�} 에서의 도축검사는

실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 우리 국민의 식품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험평

가 가능이 도입되어야 할 분야는 차축위생 �(소해면상뇌증�/ 전염성해면상뇌증�/ 언수

공통전염병 �/ 동물약품 몇 항생제�I 동물복지 등�)과 작풀햄생 �(농약�y 식물검역 릉�) 그

리고 환경보철 �(지속적 농업 �/ 중금속 및 다이옥신 �/ �G�M。 식품 �/ 방사선조사 식품

등�) 의 �3개 부문에 해당된다 �.

�C�o�d�e�x 위원회의 지침에서 각국에 권고하는 바와 같이 위험평가 �(식품유래 위혐의

과학적 분석�) 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평가기능을 위험관리를 담

당하는 행정조직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 �.

�- �o�l�u�l�l 유럽연합�y 독일 �/ 프랑스는 위험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기관을 설치

하고 있다�(�E�U 의 유럽식품안전청 �l 독일의 연방위험평가기관 �/ 프랑스의 프랑

스식품안전청 �)�.

�- 영국�/ 뉴질랜드�l 미국에서는 위험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이 위험평가기능도 가

지고 있지만�l 영국은 식품기준청 내에 과학위원회를 두어 조직의 독립성을

엄격하게 확보하고 있다 �. 미국의 �F�S�I�S�I �F�D�A에서는 조직의 분리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지만 �/ 장기적으로는 분리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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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위험평가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조직으로 식품안전위원회를 신설

하였고 식량청을 폐지하고 소비안전국을 신설한 바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농축산식품안전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위험평가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

현재 농촌진흥청 �l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y 국립수의과학검역원 �l 국립식물검사소

등에서 위험평가 기능을 수행해온 수의사 및 연구사 등 전문인력 약 �1�/�1�5�0 명 �(석 �

박사 �4�7�2 명 �)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급 전문인력이 고유의 업무보다는

행정업무 및 위험관리 업무에 치중하고 있어서 실제적인 위험평가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정보의 수평적 교류 역시 제대로 이루질 수 없는 형편에 있다�.

�- 농촌진흥청은 농축산물 중 농약�l 중금속함량 및 식품안전성 확보관련 연구

및 안전성 평가를 담당하고 있고�l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및 식품중 위해물질 분석 및 관리를 담당하

고 있으며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가축질병연구 및 방역�l 축산물 검역 � 검사 및 안전성

평가를 담당하고 있고�l

�- 국립식물검역소는 수입농산물의 검역 및 �G�M 농산물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 그러나 이들 기관 간 위험평가 기능의 분장 및 조직개편을 통해 위험평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절실한 실정이다 �.

따라서 지금처럼 �4개의 양전쟁 검사기관얘 분산된 위험평가 조직 및 얀략을

재훨 � 통합하여 농램부내얘 위험평가 부서를 신절하거나 �n안�)�l 농렴부내의 �4개

기관의 조직과 언력 그랴고 식약청의 국립독성연구원을 통합하여 청 단위의

독렵 기구를 젤랩하여 총라질 산화로 열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팔요가 었다

�(�2 안�)�.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설립이든 간에 새로운 위험평가기구는 행정부로부터

독렵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위험평가 기구의 주된 임무는 �l 축산식품 및 사료의 안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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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모든 분야에 걸친 법률과 정책에 대해 과학적 충고�l 과학적 � 기술적

지원을 하고 위험정보교환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축산식품 및 사료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험의 특정을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것도 중요 임무가 될 것이다�.

�- 이 기구가 담당해야 할 과제를 예시해 보면 �y �@ 행정부에 최선의 과학적 의

견을 제공하는 것�I �@�l 위험평가방법론 개발�l
�@ 위험평가의견의 해석과 고

찰에 대해 국가차원의 식품안전관련위원회에 과학적 � 기술적 지원을 수행 �/

�@ 필요한 과학적 연구의 위탁�l �@ 과학적 � 기술적 데이터의 탐색 � 수집 �

분석 �/
�@ 새로 발생하고 있는 위혐의 확인과 특정 확인 �I

�@ 임무에 관련한

네트워크시스댐 확립 �l
�@ 위기관리에 관련하여 국가차원의 식품안전관련위

원회에 과학적 � 기술적 지원 수행 �l
�@ 국제 식품관련조직 및 외국과의 과학

적 � 기술적 공조체제 구축 �l �@ 일반시민과 이해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I
�@

독자적 결론과 방향성을 독립적 공표 등이 될 수 있다 �.

저 �l�2 접 식품안전정책의 장기적 재혁 과제

�1�. 식품안전전략 수립과 식품안전법 제정

�1�.�1 범정부적 식품안전전략 수립

우리의 식품안전 정책은 중장기적 비전 �l 목표와 원칙이 없이 임기응변적인 위생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식품안전대응의 현주소이다 �.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의 골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다 �.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이다 �. 특히 �I 오늘날처럼 각종 위해요인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식품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 국가정책의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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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제의 하나로 설정되지 않을 수 없다 �.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허술한 관

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식품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

다 �.

새로운 식품안전대책을 마련하려면 우선 위험분석이라는 새로운 관점�y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새로운 발상에 입각한 국가 차원의 식품안전전략 �(�N�a�t�i�o�n�a�l �F�o�o�d

닮�f�e�t�y �S�t�a�t�e 빙�c �:�P�l�a�n�) 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대통령 산하에
�l

식품

안전대책위원회γ�}칭 �)를 설치하고 �l 향후의 비전과 목표�I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과제와 실행방안�(현행 법규 및 조직의 개편방안 등을 포함 �) 등에 관한 포괄적 검

토를 바탕으로 식품안전전략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6�)

식품안전전략에는 식품안전대책의 비전�l 목표와 주요과제 �l 그리고 구체적 실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I 식품안전전략의 비전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식품안전체계의 수립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과학적 위험평가체계의 구축�y �@농장으로부터 식탁까지의

효과적인 위험관리체계의 구축�l �@식품안전에 관련된 위험정보를 공개하고 위험의

통제방법 등을 교육 � 홍보하는 위험정보교환체계의 구축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

다 �.

이처럼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정립한 다음에는 구체적인 과제와 실천방안이 제

시되어야 할 것이다 �. 현행 법규 및 행정조직의 문제점에 관한 엄밀한 검토를 바탕

으로 법의 정비 �l 조직개편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1�.�2 식품안전법의 제정

중장기적 식품안전전략의 수립과 더불어 식품안전법�(가칭 �)과 같은 식품안전 관

련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부처간 분산관리되고 있는 현행 체계에서는 농축산

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농약관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l

�6�) 이것이 �E�U�/ 미국�l 일본 등 선진각국이 취한 방법이다 �. 가령 미국은 �1�9�9�8 년 �8월에 �I

식

품안전성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r
를 설치하고 �l 기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전면 검토작업

후 식품안전전략을 마련하였다 �.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 �l �E�U의 유럽식품안전청 설립

등의 결정도 비슷한 경위를 거쳐 이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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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l 식품위생법 등 매우 다양하다 �.

그러다 보니 식육관련제품의 경우 일반 및 개별규격 심사기준이 부처간에 서로

다르고�I 동일업체의 시설물일지라도 품목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식품위생법

의 두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 업무상의 혼선과 중복이 초래되고 있다�. 나아가 식

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와 대응책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
서 부처별로 산재한 식품관련법규의 상위 기본법인 식품안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규간의 조정 � 통합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E�U의 식품법처럼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원칙 �y 의무

및 조건 등이 분명하게 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단순히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이

념형적 선언법에 그쳐서는 사문화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

�2�. 우 �| 험관리가능의 집중 및 일원화

영국에서 식품안전관리를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식품기준청이 설립된 것은 �B�S�E�l

살모넬라�/ 。�1�5�7 사건 �/ 유전자조작식품�/ 신규개발식품의 표시문제 등으로 식품안전

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하면서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종합적인 관리 � 감샤가 요구

되었기 때문이다 �.

�- 나아가 기존부처로부터 독립적인 기구 설립을 결정하게된 것은 식육위생국

�(뼈�S�) 이 내놓은 도축장의 위생기준에 관한 보고서를 농어업식품부 �(�M�A�F�F�) 가

은폐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보호와 생산진흥을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

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 이 때문에 식품기준청은 독립성이 엄격히 확보되는 기구로 등장하게 되었다 �.
이와 같은 독립성은 �/ 식품기준청이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와 견해를 특정 장

관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보되고

있다�.

�- 이러한 정보 공개 �/ 행정과 식품산업계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소비자보



�6�9

호에 입각한 식품의 안전확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반면에 캐나다 �I 덴마크�/ 뉴질랜드 등은 효율성 � 효과성의 증진과 비용절감을 위

해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를 추진한 케이스이다 �.

�- 캐나다는 �1�9�9�6 년에 식품검사활동을 단일의 새 조직인 농업식품부 산하의 캐나

다 식품감시청�(�G�n�a�d�i�a�n �F�o�o�d �h�1�S�R�c�h�m �A�g�e�n�q�f�l 댄�I�A�) 으로 통합하기로 결

정하였다�.

�- 덴마크는 식품안전행정 �(규제 및 입법�) 의 단순화를 목표로 �1�9�9�6 년 �1�2 월 보건부

의 식품안전관리기능을 농식품수산부 산하의 덴마크 수의식품관리청 �(�D없�1�i�s�h

�V�e�t�e�r�n�i�a�r�y �a�n�d �F�o�o�d �A�d�m�i�n�i�s�t�r�a�t�i�o�n�y �D�V�F�A�) 으로 일원화하였다�.

�- 뉴질랜드에서는 �1옛년부터 수차례에 걸친 농림부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

데�I �2�0�8�2 년에는 농림부의 식품인증국과 보건부의 식품담당부서를 통합하여 농

림부 산하에 �N�Z식품안전국을 설립하였다�. 종래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보건부가 담당하고 농림부는 �1차 생산과 동물제품 �/ 농약 � 동물의약품

의 등록�I 수출품을 담당하였다 �. �N�Z식품안전국의 설립으로 모든 식품관련법령

의 관리�I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식품안전 및 위생요건 관리�y 수출의 인증 �I 식품

안전기준 책정 등의 기능이 이곳으로 이관 � 집중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이 검토되고 있는 바 식품안전행정을

하나의 기구로 집중하자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방안 �I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방안 제�3의 독립기구를 신설하여 양 부처

의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안이 상정될 수 있다 �.

하지만 이들의 장 � 단점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 식품

안전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 현 단계에서의 부처간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고�l
�@ 이를 바탕으로 부처간에 보다 많은 협력사업을 개발 � 실시함으로서 일원

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하며 �l
�@ 지난한 국민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사

실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 �.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원화를

완성하는데는 적어도 �5�~�1�0 년 이상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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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부측의 구체적 구상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현

재의 논의는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관관리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

이처럼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식품안전행정을 총괄하는 것은 정책결정의 신속성 �l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정책의 일관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그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관리의 일원화만으로는 식품안전대책이 완결될 수 없다

는 점이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불안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는 안전관

리의 일관성 � 효율성만이 아니라 정책의사결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신뢰의 확보가 중시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

�- �E�U 와 일본 등 주요국에서 식품안전대책의 기본원칙으로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의 일관관리와 함께 위험평가기능과 위험관리기능의 분리가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었다�.

앞서 언급한 축산식품안전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정비 � 개편이 불가결하다 �. 특히 우리의 경우처럼 위험관리기능과 위험평가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I 각각의 기능 역시 품목별 �y 단계별로 분단 � 분산된 경우에는

그야말로 전면적이고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국가의 전체적인 식품안전전략을 어떤 목표와 원칙에 따라 추진하느냐

에 었다�. 선진국의 경험에 따르면 �I 조직개편은 설정되는 목표에 따라 다양한 방식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각기 처한 식품안전문제의 현실과 그를 반영하여 설정되

는 목표에 따라 개편내용과 형태는 위험관리헨예 �: 캐나다�I 덴마크�)�I 위험평가형

�(예 �: 프랑스�l �E�m�/ 양자의 혼합형 �( 예 �: 영국�)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 어떤 유형을 선택하기에 앞서 우선 결정되어야 할 것은 원칙과 목표를 분명

하게 설정하는 일이다 �. 조직개편의 추진원칙은 위험원칙을 바탕으로 한 위험

평가기능과 위험관리기능의 분리 �/ 그리고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관관리를 추

진하기 위한 위험관리기능의 집중 � 일원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조직



소비자 �: �신뢰성 확보

생산자 �i � 소비자 지향적 식품공급체계
제도�관리 �i � 일관성I 투명성I 효율성

과학적 기준 �i � Ç�ÕØ½„Á��(�R�i�s�k �k�1µ �v�s�i�s�)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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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의 목표는 과학적 지식에 입각한 정책결정 �l 정치논리 및 산업계의 이해가

배제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I 정책의 일관성 확보 등 다원화되어야 할

것이다 �.

�O 참고로 이상에서 논한 식품안전행정조직의 개편방향을 제시하면 �<그림 �5�> 와

같다 �.

선진형 식품안전대책의 기본방향

�F

�-
�-

→ →‘

〈그림 �5〉

벼전 및 목표

과학적 권고�조언

정책기획�제도운용

규쩨�기확�입안 -품질관리
�(규격 �l 기준�I 검사�, 검역 �, 갑시 �)

농�축�수산물

식품파 척풍자원에 판한
위협평가 몇 파학 � 기숨지워

동�삭�수산위챙

위험평가

건강�영양

�정부각 부처 �(농림부�, 보건
복지부�r 산업자원부�/ 관세
청�, 해양수산부 됨에 산재
한 식품관련조 �;�( 업무�)을
분리하고 새로운 조직을 신
설하여 기능 통합

� 식약청의 식품부문
� 수의과학검역원의 수의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산불품질검사원
〈각부문의 기능통-〉

위혐정보교환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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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산업정책 및 영양정책의 도임

�3�.�1 식품산업을 포괄한 식품안전정책

식품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최종 식품공급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

소하는 것은 경제학의 일반법칙이다 �. 최종소비지출을 �1�0�0 으로 할 때�/ 이에 대한

농수산업의 기여도는 점차 감소하고 식품산업의 기여도는 높아진다 �. 영국과 미국

의 경우에 이미 �1�9�9�0 년대 초에 식품 �1달러 소비에 농업 부분에 귀속되는 비용이

�1�5�~�2�0 센트로 하락한 바 있다 �.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식품경제에서 농업이 차지

하는 비중은 �1�0�% 내외로 하락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식품체인의 복잡화와 대규모화 현상은 생산자와 소버자의 거리를 확대

시키고 있다�. 식품체인의 거랴확대 현상은 농장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바로 가정

애서 조리되던 �y 즉 농산물이 곧 식품이던 삭품경제 시대가 식품산업어 주도허는

식품경제 시대로 전환된 결과로 나타난 산불이다 �.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문제는 단

순히 농장생산수준 �(�f 없��m �l�e�v�e�n에서의 안전 농산물 생산만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y

식품의 흐름체계 �/ 즉 처리 �l 가공�/ 유통 및 최종소비단계에 종사하는 경제주체들의

위생 및 안전성관려 �(농장에서 식탁까지�)가 관건이 된다 �.

그렇지만 식품경제와 식품체인이 발달할수록 농업생산자보다는 식품산업에 종

사하는 가공업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의 부가가치 몫이 커진다�. 여기서 정책적

관심의 주요 초점은 이러한 식품체인에서 누가 분배적 이익을 보고 있느냐에 두

어야 한다 �. 식품경제는 식품에 대한 시장지배력과 영향력 및 식품자원의 소유구조

가 식품제조업자와 식품소매업자의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선진

국의 경험이다�.

앞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한 식품안전정책 목표하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서 특히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식품산업정책은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이라는 측면보다도

최종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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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은 결국은 ‘소비없는 곳에 생산 없다’는 전제하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

로서�/ 궁극적으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 식품산업의 동향 및 소비자들의 식품수요패턴에 대한 지

속적 모니터링체제 구축 �y �@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최종수요측의 양적 � 질적 정

보가 유통단계 및 생산단계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효율적 정보전달체계

구축 �I
�@ 전달된 정보의 활용을 통해 생산자들이 수요패턴변화에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각종 지원기능 강화 등으로 과제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 �.

식품안전정책의 기축이 되는 식품산업대책에서는 산업의 육성이라는 차원보다

는 식품산업과 국내농업 �(특허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칸의 연계 강화가 중시되어

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농업인이 주체 �(주주 및 법인형태�)가 되는 식품

산업의 육성하기 위한 방향을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격화되는 수입농산물과

의 경쟁에서 국내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농산물의 주요 판로로 되는 식품

산업 측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l 현재 식품유통을 지배하고 있는 대형

소매유통업체 및 외식기업 등이 요구하는 일정한 품질 �/ 일정한 가격�l 일정한 물량

의 원료농산물을 적기에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

향후 식품산업대책에서 중시되어야 할 기본관점과 주요 정책내용을 예시하면

〈표 �8�>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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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식품산업의 행정대책�(예시 �)

기본관점

원료공급

지역식품산업

진홍

유통의

효율화

외식산업대책

소비자대책

주요 정책내용

�- 가격 �l 품질 �l 공급조건 각 측면에서 식품산업의 요구에 합치되는

국내원료공급체제의 정비

-지역식품산업 진흥과 지역농산물이용 촉진
�- 전통식품의 보급

-도매시장의 정비 및 효율화

-유통업자의 경영개선 및 경영기반 강화

-대량실수요자의 농산물요구에 대응

-물류합리화

-식재대책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 소비욕구의 정확한 파악과 피드백체제의 정비

�- 소비자와 생산자�/ 식품산업 등의 상호이해 촉진

�- 식품의 표시 �/ 안전성 등에 관한 소비자욕구 대응

식품산업정책의 전개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원
칙적으로 정부는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 식품체인 구성주체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

루어지는 여건조성을 중시해야 한다�. 특히 �l 바잉파워를 무기로 한 불공정거래의

시정 등 시장교섭력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및 관련정보가

구성주체간혜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네트워챙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역할

이다 �.

시장원리가 존중되어야 하지만�l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 �. 특히 �/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에서 그러하다 �. 이때는�l 민간의 자발적인 영역과 국

가의 규제에 따른 의무적인 영역을 어떻게 구성하고 �l 각 영역에 적합한 방법과 통

제주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검토과제로 된다 �.

우리 나라의 농림부에서 식품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농산물유통국언데 �l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농산물이 주요 대상이며 식품산업 및 소비자는 거의 배책

되고 있다 �. 식품산업의 영역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위생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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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 우리 나라의 식품산업대책 및 식품안전정책은 정책

영역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3�.�2 소벼자의 영양균형을 도모하는 식품안전정책

건전한 식생활 습관의 형성은 식품안전정책의 중요한 요소이다 �. 식생활이 서구

화되고 외식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방질의 과다 섭취 등 영양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식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매우 미흡

하다�.

공급 칼로리 가운데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0 년의 �1�3�3�% 에서 �2�%�0 년의

�2�5�5�% 로 크게 늘어났으며 �/ �2�0�1�0 년에는 �3�0�% 가 될 전망이다�. 비만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등장하였다 �. 최근에는 특히 서구식 외식업체의 급성장이 젊은 층의 패

스트푸드식과 육류 소비를 부추기면서 청소년계층의 편중된 식습관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었다�. 소 �H�I 차의 건강을 배려하는 건전한 식생활 �i볍턴의 정

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

정부 부처 어느 곳에서도 식생활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 보건복
지부는 주로 위생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었으며�l 농렴부의 관섬은 공급대책뼈 국

화된 채 건전화 농식품 소비대잭은 역사 사각지대얘 방치되어 있다�.

선진각국에서는 식생활지침의 제정과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바람직한 식생

활 유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H�L 이제 우리도 식생활에 대한 정책적 관

심과 적극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미국에서는 �1�9�7�7 년에
�i

미국의 식사목표
�l

를 제시한 이후 �5년마다 식생활지침을

갱신하여 발표하고 있다 �.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과 예방서버

스를 목표로 하는 영양정책인 �t�H�e�a�l�t�h�y �P�e�o�p�l�e�l 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l 과일과

야채의 소비를 늘려자는 전국소비자계몽운동�(�N�a�h�o�n�a�l �5 �A �D�a�y �f�f�o�g�a�m�) 을 관민

협력체제 �(파트너십 �)를 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영양의 불균형 �l 식품자원의 낭비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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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개선하고 식품자급율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후생성 �/ 문부성 �/ 농림성이 연

계하여 「건전한식생활 추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식생활지침의 보급

� 정착�l 미디어를 활용한 전국적인 보급활동 등 국민적 계몽운동을 활발하게 펼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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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 �E�U펙 식픔딴전정택 개혁

제 �1 접 �E�l�J�9�l 식품안전정책 개혁연 배경

�1�. 식품정책의 전환

�E�U의 식품정책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 「식품법의 일반원칙과 필요조건의

규정 �y 유럽식품안전청의 설립�/ 식품안전에 관한 절차의 규정을 수행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칙」끼이�2�0�0�2 년 �1월 �2�8 일에 채택됨으로써 새로운 식품안전제도의

틀이 확정되었다 �. 식품법 일반원칙의 제정과 유럽식품안전기관의 설립이 그 골자

어다�. �2�0�0�2 년에는 종합식품법이 제정되었고 유럽식품안전청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l 이하 �E�F�S�A�) 여라는 새로운 식품안전기관이 설립되었다 �. 이로써 새 시대

의 식품안전행정조직이 갖춰지고 �/ 식품안전시스댐에 일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내용과 역사적 경위에 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이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 첫째 �/ �1�9�9�3 년 �E�U시장통합 이후의 역내교역

확대와 국제화의 진전�/ 그리고 다가올 �E�U의 中東歐 확대 �. 둘째 �I 규제완화와 민간

자원 활용의 동향 �. 셋째 �l 식생활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 식품산업의 발전�. 넷째 �l 물

류�l 정보기술의 현저한 진보 �. 다섯째 �l �B�S�E 를 위시한 새롭고 심각한 식품유래질병

의 발생이 그것이다 �.

식품행정의 개혁은 �1�9�9�3 년 유럽연합 �(�E�u�r�o�p�e 없�1 �U�n�i�o�n�I �E찌 발족 당시의 시장통

η 원어는 다음과 같다 �. �R�e�g�u�l�a�t�i�o�n�(�E�C�) �N�o �1�7�8�/�2�0�0�2 �d 삼�1�e �E�u�r�o�p�e�a�n �P�a�r�l�i�a�m�e�n�t �a�n�d
�o�f �m�e �C�o�u�n�c�i�l �o�f �2�8 �I�a�I�1�u�a�r�y �2�G�O�2 �l�a�y�i�n�g �d�o�w�n �t�h�e �g�e�n�e�r�a�l �p�r�i�n�c�i�p�l�e�s �a�n�d

�r�e�q�u�k�e�m�e�n�t�s �o�f �f�o�o�d �1�a�W�l �e�s�t�a�b�u�s�h�i�n�g �t�h�e �E�u�r�o�p�e�a�n 닮�f�e η �A�u�t�h�o�r�i�q�r �a�n�d �l�a�y�i�n�g

�d�o�m�1 �p�r�o�c�e�d�u�r�e�s �m �m�a�t�t�e�m �o�f �f�o�o�d �s따�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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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 �1�9�9�0 년대에 한층 심각해진 �B�S�E 문제와 식품사고 빈발에

따라 안전성 향상과 신뢰 회복이 식품행정의 주요과제로 등장하면서 본격화하였

다�. �2�0�0�2 년 종합식품법의 제정은 그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

한편 �l 종래에는 식품안전대책이 식품가공 � 유통부문에만 부여된 과제일 뿐 농업

부문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 그러나 �B�S�E 발생 이후 농업

부문도 식품가공 � 유통부문과 마찬가지로 식품안전대책에서 일정한 책무를 담당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른바 ”농장에서식탁까지 �(�h�o�m �f�a�r�m �m �t�a 버리”

라는 원칙의 도입이다 �.

특히 �/ �2�0�0�0 년의 식품안전백서 �(�m�j�t�e �P�a�p�e�r �o�n �F�o�o�d �S값�e�t�y�) 의 행동계획 �(�A�c�h�o�n

�H�a�n�) 을 토대로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식품위생규칙패키지」는식품안전에서 농업

부문의 의무와 개입방식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농업생산현장에 대해 지금까

지 이상의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이하에서는 이상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

�2�. �E�U의 식품행정

�2�.�1 시장통합

�E�U의 식품안전정책은 식품법 �(�F�o�o�d �L�a�w�) 아라 불리는 제도체계 속에 규정되어

있다 �. 본래 식품법은 유럽공동체 �(�E 디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로마조약따 �1�e �T�r�e�a�t�y

�o�f �R�o�m�e�/ �1�9�5 끼 제 �3조의 역내시장내 식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었다 �. 그러나 당초의 식품법은 개별식품의 질과 표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

으로서 회원국간의 다양한 식품관련 전통이나 문화 등을 반영하는 유럽 차원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는 아니었다�.�8�)

�8�) 식품법은 유럽공동체가 형성된 이후 해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구축되어 가는 것으로서

근본적인 원칙을 규정한 통일적인 것이 아니었다 �. �E�U 의 법제도는 규칙 �/ 지령 �/ 결정 등
으로 구성되는 �H�L 최초의 식품지령은 아직 지령번호체계조차 확정되지 못한 시대에

식품색소에 관한 �1�9�6�2 년의 이사회지령이었다 �. �R�.�0�.�R�O�l�l�r�k�e�(�1�9�9�9�)�/ �E�u�r�o�p�e�a�n �F�o�o�d �I�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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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차원의 식품법이 체계를 갖춰 가는 것은 �1�%�0 년대 들어서부터이다 �. �1�9�7�9 년

의 이른바 ”다존의 차시스 술 �(�C�a�s�s�i�s �d�e �D�j�o�n�}
”

소송�9�) 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판례

가 거듭되면서 식품법 체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공공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식품의 생산과 회원국간의 교역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의 법제화가 시작된 것이다 �.

이후 회원국간 경제적 연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무역 � 유통제도로

서의 식품법 개선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8�5 년에는 �c�o�n�n�m�m�i�c�a�h�o�n

�r�e�p�o�r�t 「역대시장의 완성 �: 공동체 식품법제」를 정리하여 새로운 방침이 도입되었

다 �.�1�0�) 그 속에서 식품의 법제화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되었다 �. 즉�/ �@

공중위생의 보호�l
�@ 공중위생 이외의 정보와 보호를 소비자에 제공하고 공정한

무역을 유지할 것�I
�@ 식품에 대한 적절하고 필요한 공공관리를 제공할 것 등이

다 �.�1�1�)

�w�i�t�h �1�%�9 �u�p�d�a�t�e�l �P�a�l�l�a�d�i�a�n �I�a�w �P�u�b�u�s�i�n�g�-

�9�) 「디존의 카시스 술」 소송이 란 �I 당시 독일에서 술의 알콜도수를 �2�5�3�2�% 로 규제하고 있

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수입된 알콜도수 �1�5�-�2�0�% 의 카시스 술이 독일국내에서 판매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 그것이 회원국간 무역의 수량제한을 금지한 로마조약 제�3�0 조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사안이다 �. 로마조약 제�3�6조가 미풍양속�/ 안전보장�l 공중위

생 빛 동식물검역 �/ 예술�/ 역λ�L 고고학적 가치에 관한 자연재산 �/ 소유권 등의 보호를

이유로 한 수량제한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국의 알콜 판매원칙이 수량제한의

이유로 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되었다 �.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 국내에서 인정되는

카시스 술을 독일 국내에서 금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상호

주의원칙이 명확하게 되었다 �.

�1�0�) �C�E�C�n�9�%�)�/ �C�o�m�p�l�e�t�i�o�n �o�f 암�1�e �I�n�t�e�m�a�l �M�a�r�k�e�t�: �C�o�m�m�u�n�i�t�y �I￡ �g�i�s�l�a�t�i�o�n �o�n

�F�o�o�d�s�t�u�f�f�s�r �C�O�M�/�8�5�/�0�6�9�3�/�F�I�N�f 〔�f�f�i�c�e �f�o�r 〔�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u�x�e�m�b�o�u�r�g�.

�1�1�) 이에 따라 종래 생산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던 개별생산물 중심의 식품법제는 소비

자 이익의 중시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제조물책임지령 �(�D�i�r�e�c�t�i�v�e �8�5�/�3�7�3�)�/ 식품첨가제지

령�(�I�i�r�e�c�t�i�v�e �8�9�/�1�0�7�)�f 식품의 영양표시지령�(�D�i�r�e�c�t�i�v�e �8�9�/�3�9�8�)�l 식품위생 및 통제지령
�(�D�i�r�e�c�t�i�v�e �9�3�/�4�3�) 등 수많은 기간적 지령이 결정되었다 �. �1�9�8�9�1 건의 �c�o�m�m�u�n�i�c�a�t�i�o�n

�r�e�p�o�r�t 「공동체내 식품의 자유이동」에서는 역내자유화 과제가 명확히 제시되었다 �. 거
기에서는 �1�9�9�2 년의 통일시장 창설에 대비하여 식품법에 경제원리를 도입할 것이 강조

되었다 �. 일견 소비자보호와 공중위생이 조역으로 후퇴된 감도 없지 않지만 �I 마스트리
히트조약에서 �1�2�9 조 �(건강�) 및 �1�2�9�a 조 �(소비자보호�) 의 규정이 부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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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년 �7월에 유럽단일의정서가 발효하고 �1�9�9�3 년 �1월에 단일시장이 발족했다 �.
같은 해 �1�1 월에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체결되고 유럽연합 �(�E찌이 창설되었다�. 시장
통합은 의정서의 조인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거래제도의 통

일을 필요로 한다�. 안전제도와 안전기준은 원활한 거래를 위한 기초조건이며�l 이

에 관련하여 각국간에 정합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교역의 저해요인으로 될 것이다 �.

안전 및 위생기준의 통일이 시장통합에 불가결한 제도라 해도 각 나라마다 안

전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를 것이므로 통일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 따라서 �E�U에서는 안전 및 위생기준의 통일은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명기된 보완성의 원칙�(제 �3조 �b항�) 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보완성의 원칙이란 �y

�E�U내의 정책은 지역차원과 국가차원을 원칙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1 좀더 높

은 차원의 �E�U수준에서 실시할 경우 커다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만 �E�U의 통일적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

�E�I�J 의 식품법에 대해서는 종래 과잉규제 �/ 非統一性 �l 분단적 �/ 불투병 �l 바혁신적

등과 같은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 따라사 이러한 문제에 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였는데 �/ 그것이 후술하는 식품법 綠書로 제출되었다 �.

�2�.�2 체제

유럽연합의 조직을 보면 입법부는 각료이사회 �l 행정부는 유럽위원회로 되어 있

다 �. 유럽위원회에는 종래 �2�4 개의 총국 �(�D�i�r�e�c�t�o�r�a�t�e 김�e�n�e�r�a�L 우리 나라의 部 � 廳에

해당�) 이 있었는데 �/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총국은 제�3총국 �(산업 �)�I 제 �6총국 �(농업 �)�l 제

�2�4 총국 �(소비자문제 �)으로 나뉘어있었다 �.

그리고 유럽위원회 산하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위원회와 회원국의 공무원으

로 구성된 상설위원회가 있다�. 식품위생관련 과학위원회에는 식품과학위원회와 수

의위생과학위원회가 있으며�l 각각에 대응하는 상설위원회가 있다 �. 식품과학위원회
는 이전에는 제�3총국에 있었는데 �/ �B�S�E 문제를 계기로 �1�9�9�7 년 �4월에 의약품평가와

노동자보호관계를 제하고 과학자문위원회 전부가 제�2�4 총국에 통합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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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 대책의 일환으로 유럽위원회의 조직개편이 추진되면서 총국체제에도 변화가

나타났는 바 특히 제�2�4 총국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

�B�S�E 대책 이후의 조직 개편 동향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B�S�E 대책에 있어서는 우선 �E�U위원회의 제�6�( 농업 �)총국 및 식품관련총국 �[제 �3�( 산업 �)

총국�l 제 �5�( 건강�)총국�l 제 �2�4�( 소비자보호�)총국�] 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 동물위생과학위
원회와 동물위생상설위원회에 대해서는 절차의 불투명성과 회원각국의 영향을 받

기 쉬운 정책수단이 비판의 대상으로 되었다 �. 그리고 안전정책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이 이루어졌다 �. 즉�/
�@ 유럽위원회내 과학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룰�/ 특히

위원의 선정방법을 개선할 것�l
�@ 과학위원회 보고서의 투명성을 높일 것�I

�@ 과

학위원회는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순수한 조언기능에 충실할 것�y �@ �E�U의

감시 �/ 검사시스댐을 강화할 것�y �@ 유럽위원회는 �1�9�9�3 년에 제안된 유럽동물검역

및 식품검역검사기관의 창설을 이사회와 의회의 허가를 얻어 추진할 것�l �@ �E�C조

약 제�I�2�9 조를 개정하여 공중위생문제에 관한 �E�U의 역할을 명확히 할 것 �/
�@ 유럽

위원회는 �E�U식품법의 기간지령을 작성할 것�/ �@ 서로 다른 총국으로 분산된 공중

위생 및 안전성에 관련된 식품에 관한 권한을 정리할 것이다 �.

그 후 유럽위원회는 식품정책의 개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r�E�U 식품법

의 종합원칙에 관한 綠뿔」�(후술�) 및
�r
공중위생과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c�o�m�m�u�n�i�c�a�t�i�o�n �p�a�p�e�r�(�C�O�M�(�9�7�)�1�8�3�) 」을 발표했다 �. 이에 따라 모든 과학위 원회 의

운영방식과 권한이 변경되었다 �. 제 �6총국내에 있던 동식물검사사무소는 식품위위ι생생

동물검역 �l 식물검역법제의 준수를 감시하는 식품가축위생사무소 �(�F�V�O�) 로 재편되어

제�2�4 총국으로 여관되었다�.
�1�9�9�7 년에는 그때까지 소비자의 경제문제를 주로 다루던 제�2�4 총국의 조직재편에

착수했다 �. 몇몇 총국으로 분산되어 있단 식품안전평가에 관련된 부문이 통합되었

으며 �I 탁월성 �/ 독립성 �l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대표한 �s�a�f�e�g�u�a�r�d 를 담

당하는 새로운 제�2�4총국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는 유럽위원회 재편의 상징이었다 �.

그 후 유럽위원회 각 총국의 개혁이 한층 강화되는 과정에서 제�2�4총국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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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었다�. 공중위생과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제�5총국의 일부 部局과 공중위생 �l

동물사료�/ 기타 특정분야에 관련된 동물검역 �l 식품검역 �/ 수의위생의 영역에 관한

제�6총국의 부국이 제�2�4 총국과 합병되어 현재의 건강 � 소비자보호총국 �(�H�e�a�l�t�h 없�1�d

�C�o�n�s�u�m�e�r �P�r 야�e�c�h�o�n 마�r�e�c�t�o�r�a�t�e 김�e�n�e�r�a�l�l �D�g �X�X�I�V 혹은 프랑스어 표기의 약자

로서 �R�S�A�N�C�O 로 쓰기도 함�)으로 개편되었다 �.

�3�. 식품안전정책의 개혁 동향

�3�.�1 �E�U 식품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綠書 �(�G�r�e�e�n �P�a�p�e�r�)

�1�9�9�7 년의 �r�E�U 식품법의 종합원칙에 관한 녹서 �{�C�O�M”끼 �1�7�6�) 」 �(이하 식품법 녹서 �)

는 최근의 유럽 식품안전제도 개혁의 단초를 이루는 것이다 �.

여기에서는 우선 식품법의 �6원칙이 분병하재 설정되었다 �. 즉�/ �@ 높은 수준의

공중위생과 안전성의 보호 및 소비자보호�/
�@ 통일사장에서의 자유유통 확보�f

�@

과학적 근거와 위험평가에 기초한 법제도 �y �@ 유럽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y �@ 산

업�/ 생산자�l 공급자가 안전한 식품의 우선 책임을 지며�/ 공공 관리 및 집행의 지원

이-래 자율적인 검사를 실시함�l �@ 포괄적 �/ 합리적 �/ 일관적이고�l 간소하여 사용이

쉽고 진보적이며 �/ 모든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법제도 등이다 �.

많은 부분이 망라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다음 네 가지가 구체적으로 제안된 특

정적인 개혁안이다 �. 첫째 �l 농산물도 제조물책임지령 �(�8�5�/�3�7�4�/�E�E 디의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둘째 �I �H�A�r�p 원칙을 모든 제품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
셋째 �l 건강표시 �I 영양표시에 관련한 법제화의 도입에 대해 코멘트를 요구했다 �. 넷
째 �l �E�U식품법이 �W�T�O의 �S�F�g 협정 � �T�B�T 협정체제와 협조해간다는 것을 확인했다�.

�3�.�2 식품안전백서�(�W�h�i�t�e �P�a�p�e�r �o�n �F�o�o�d �S�a�f�e�t�y �2�0�0�0�)

�2�0�0�0 년 �1�1 월에 식품안전백서 �(�C�O�M�(�1�9�9�9�)�7�1�9�f�m�a�l�) 가 공표되었다 �. 이는 위원회 차

원의 �E�U식품안전정책의 개혁디자인을 제시한 것이며�/ 법제도의 근본적인 개정을



�8�3

염두에 둔 것이다 �. 앞의 綠書는 식품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작성된 것이었는데 �/ 그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유럽위원회에 결집되었다 �. 나
아가 백서가 공표되기 전에 제임스�(퍼�l�i�p �I없�n�e�s�)�I 캠퍼 �(�F�r�i�t�z �K�e�m�p�e�r�)�l 파스칼

�(�G 앉�a�r�d �P�a�s�c 려�) 등 외부전문가들의 자문보고서인 「유럽식품공중위생국�: �E�U에서의

과학적 조언의 장래」�(�1�9�9�9 년 �1�2 월 �)가 작성되어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

백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의 목적은 �/ 식품법의 종합원칙을 확정하여 높은

수준의 공중위생 및 소비자보호를 확립하는 것이다 �. 여기서는 綠멸에서 지적된 바

있는 역내 자유유통의 과제는 주요목적에서 제외되었다 �. 그 대선 거듭되는 안전문

제의 발생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행정에 대한 신뢰감 회복이 최우선과제로 되었

다 �. 또한 녹서에서 강조된 또 하나의 개혁관점인 법제도 자체의 간소화도 백서의

제안에서는 빠졌다 �.

백서에서는 식품안전정책의 원칙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 즉�l
�@

종합적 통합접근의 채용 �: 농장에서 식탁까지 �(푸드체인 �) 의 접근 �(사료를 포함�)�y 전체

식품에 대한 수평적 �(횡단적 �) 관점의 제도 �/ 전체 회원국 � 수출국을 대상으로 한 연

속적인 수직적 관리 �/ 추적가능성 �m�a�c�e�a�b�i�l�i�t�y�) 의 확립 �l
�@ 포괄적 � 효과적 � 기동적

인 정책형성 �(철저한 투명성 확보�)�f �@ 위험분석체제의 구축�: 유럽식품안전기관의

설립�l 긴급경보시스댐의 구축 �/ 자문조직의 독립성 확보 �/
�@ 據警午.義 �(�p�r�e�c�a�u�h�o�n 때�r

�p�r�i�n�c�i�p�l�e�)�l�1�2�) �@ 기타 고려해야 할 법적 요소 �: 국제협조�l 환경 �I 동물복지 �I 지속적

농업�I 식품의 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 식품의 처리 및 생산에 필수적인 방법에

관한 명확한 정의 등이다 �.

�3�.�3 위험 분 석 체 제 �(�R�i�s�k �A�n�a�l�y�s�i�s �S�y�s�t�e�m�)

�B�S�E 문제를 위시하여 최근 발생한 식품의 다여옥신 오염에서는 신속한 위험정보

�1�2�) 한국과 일본에서는 �p�r�e�c�a�l�l�h�o�n�a�r�y �p�r�i�n�d�p�l�e 이 흔히 據防원칙으로 번역되고 있다 �. 그
러나 宮城島�- -明 �(�2�Q�O�2�) 의 주장처럼 據警주의가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 위험분석의 대

상은�/ 위해요인과 위험간의 인과관계가 분명한 경우 �(이 경우에는 예방이 가능 �)도 있

지만�l 양자의 인과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 후자의
경우에 예방이라는 개념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며 �/ 미리 경고하는 것�(據警�)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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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달과 대책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위기관리체제의 不備가 문제로 되었다 �. 과
학위원회 시스랩을 개선하는 정도의 제도개혁으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식품

사고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 따라서 앞의 백서에서는 새로운 유럽

식품기관의 신설을 요구하였으며 �l 거기서는 �@ 독립성 �I
�@ 탁월성 �l

�@ 투명성이 특

히 강조되었다 �. 이것은 모두 �B�S�E 위기의 교훈에서 도출된 것이다 �.

�E�U의 새로운 식품안전정책은 위험분석체제 �(�m�s�k 마�m�l�y�s�i�s �S�y�s�k�m�) 라는 틀을 기

초로 구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위험분석 �(떼�m�S밟�k �A뻐�I�n�1�a�l빼�y댐펴�S잉�i�S�)낸은 위혐평가개 �(띠�r미�i�S�k

�a짧�S잃�s�e�$�S�$�S�m뾰�e�m따빼�n�m뼈�t�n�)�L�/ 위험관리 �(띠�r디�i�S밟�k �I�n�m뼈�t�n�m�1�m�a�I�n�m�1뻐�a�g양�e�n�m뾰�1�E�e�I�n삐�1�t떠�t�n�)�L�/ 우위�} 험정보교환행�(�r�i빼�S�k�k �C�m�o�m�m�I�n�m�m�i�n�m�m�1�n�m�I�n�m�1�n�1�m�u�m�r�n따�1

는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된다 �(그렴 �I �-�1�)�.

이 세 기능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우선 �y 위험평가는 식품위해의 위혐

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 위험관리는 사회적 위험목표를 설정하고 위힘을

삭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위험정보교환은 위험분석 및 관리

의 내용을 소비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위험분석은 �F�A。�/�W�H�O 에서 확립된 개념으로서 구조적인 위험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1�3�) 야 개념에 따르면 �l 조직구조와 일상업무 양 측면에서 식

품안전대책에 관련된 업무기능을 관련된 각 조직으로 효과적으로 분해 � 힐-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러한 위험분석의 틀에 따라 보면�I 새롭게 설립되는 유럽식품기

관은 위험분석과 위험정보교환의 기능을 담당하며 위험관리는 유럽위원회에 남게

된다�. �E�u 회원각국에서도 대부분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라 안전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1�3�) �C�o�d�e�x �A�l�i�m�e�n�t�a�r�i�l�l�s �C�o�m�m�i�s�s�i�o�n�/ �R�i�s�k �A�n�a�l�y�s�i�s�; �D�q�H�n�i�t�i�o�n�s�/ �P�r�o�c�e�d�u�r�e�s �a�n�d �P떼�c�m�l�e�s�/

�C�o�d�e�x �C�o�m�m�i�s�s�i�o�n �o�n �G�e�n�e�r�a�l 암�i�n�c�i�p�l�e�s�/ �1�2�t�h �S�e�s�s�i�o�n�/ �P�a�r�i�s�/ �F�r 없�1�c�e�/ �2�5�-�2�8

�N�o�v�e�m�b�e�r�/ �C�X�/�G�P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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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 �-�1 〉 위험분석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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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평가 �(�R�i�s�k �A�s�s�e�s�s�m�e�n�t�) ＼ �/ 위혐관리 �(�R�i�s�k �M�a�n�a�g�e�m�e�n�t�)
�j 위해요인 인식�(�h�a�z�a�r�d �i�d�e�n�t�i�f�i�c�a�t�i�o�n�) ＼ �j 위험꿨定 �(�r�i�s�k �e�v�a�l�u�a�t�i�o�n�)
� 위해요인특성 파악 �(�h�a�z�a�r�d �c�h�a�r�a�c�t�e�r�i�z�a�t�i�o�n�) �/� 정 책 평 가 �(�o�p�t�i�o�n �a�s�s�e�s�s�m�e�n�t�)

�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 �/ �l � 정 책 실 행 �(�o�p�t�i�o�n �i�m�p�l�e�m�e�n�t�a�t�i�o�n�) �l
� 위험의 특성 파악 �(�r�i�s�k �c�h�a�r�a�c�t�e�r�i�z�a�t�i�o 낀�L「�L 갇�~감시 및 점검 �(�m�o�n�i�t�o�r�i�n�g �a�n�d �r�R 빼 �)�/

�-�j �/ �y�~ 、＼ �/

＼＼�~ ι
�:�/�/�/�/ ＼시긴 �/�/�/

위혐정보교환

�(�R�i�s�k �C�o�m�m�u�n�i�c�a�t�i�o�n�)

＼�~
�/�/�/�/�/�/

〈그림 �I�-�1 〉을 보면 �l 세 개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

만 �l 기능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므로 평가와 관리의 일부분이 정보교

환과 중복해있음을 알 수 있다 �. 즉�l 관리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 정보교환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정책결정으로 환류�(�f�e�e�d�b�a�c�k�) 해갈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할 것이라는 철학이 깔려 있는 것이다 �.

한편 �l 〈그림 �I �-�1 〉에서 평가와 관리의 기능이 분리 � 독립된 것으로 묘사되고 있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래 �E�U의 �B�S�E 대책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

은 위험평가와 위험관리가 중첩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다 �. 가령 �l 순수

하게 과학적인 입장에서만 이루어져야할 평가가 산업계의 입김에 따라 왜곡되어

결과적으로 관리가 옳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

따라서 식품안전정책 개혁의 최대 목표는 위험평가와 위험관리를 어떻게 분리

독립시키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데에 모아졌으며 �l 회원국에서도 이러한 사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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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따라 안전제도를 정비해가고 있다 �.

프광스의 식품안전청 �(�A�F�F�A�S�A�l �1�9�9�9 년 발족 �)�/ 영국의 식품기준청 �(�F�S�A�y �2�0�0�0 년

발족 �)은 모두 위험평가와 위험정보교환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다�.

제 �2 접 �S 럽식품안전청엌 �H�} 표드
�E므 �-�1

�1�. 기능

유럽위원회는 식품안전백서의 내용을 전제로�l �2�0�0�0 년 �1�1 월 �8일에 유럽식품기관

의 설립에 관련된 식품법의 일반원칙과 필요조건의 설정 및 식품안전성문제에 대

한 절차의 설정에 관한 규칙의 법안을 공표했다 �(�C�O�M�(�2�0�0�0�)�7�1�6 �p�r�o�-�v�i�s�i�o�n�a�1

�v�e�r�s�i�o�n�)�.

이 법안에서는 식품에 대한 시민의 신용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올바른 과학

적 평가와 조언 �y 설득력 있는 정보전달을 수행하는 것이 유럽식품기관의 첫 번째

역할로 설정하고 있다 �. 그 가운데 특히 중시되고 있는 것은 푸드체인내의 새로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과 �B�S�E 와 같은 위기를 방지하는 것이다�.

위의 법안은 식품기관에 독립적인 과학적 평가 및 정보교환 능력을 부여하면서

역내시장에서의 통일적이고 높은 공중위생보호수준을 확립하기 위한 횡단적인 원

칙과 절차 �/ 그리고 필요조건 등을 총괄한 식품법의 틀을 규정하고 있다�.

�2�0�0�0 년 �1�2월에는 프랑스의 니스에서 열린 유럽서미트의 각료이사회에서는 �2때�2

년 전반기에 식품기관을 출범시킬 것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유럽의회는 �2�0�0�1 년

�9월 �1�2 일에 규칙의 제안을 승인했다 �. 유럽의회와의 검토결과�l 유럽위원회는 새로

운 기관의 명칭을 유럽식품기관이 아니라 유럽식품안전청 �(�E�F�S�A�) 으로 할 것을 결

정하였다

법안이 제시된 이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검토가 이루어져 �1�3 개월만에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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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2�0�0�2 년 �1월 �2�8 일에 식품법 종합원칙 및 식품안전청 �(�E�F�S�A�) 설립에 관한 의회

� 이사회규칙 �1�7�8�/�2�0�0�2 호가 채택되었다�.

이 규칙에서는 �E�F�S�A 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기대하고 있다 �. 즉�/
�@ 식품안전성

및 기타 안전성문제 �(가축위쌍 동물복지�f 식물검역 �/ 유전자조작체 �y 영양�) 에 관해 유

럽위원회 �/ 유럽의회 및 각 회원국의 요망에 부응하여 위험관리의 기초가 되는 조

언�/
�@ 푸드체인에 관련한 정책입안 �I 입법화를 뒷받침할 기술적 식품문제에 대한

조언 �l
�@ 푸드체인 관련 안전성을 감시하는데 필요한 잠재적 위험에 관련된 섭취�l

폭로�l 기타 정보에 관한 데이터의 수집 및 해석 �l
�@ 새로운 위혐의 식별과 조기경

계�I �@ 위험발생시 유럽위원회에 대한 지원 �(예컨대 위기관리대책실의 설치�)�l �@ 일

반국민과의 정보교환 등이다 �.

�E�F�S�A 는 각 회원국의 안전평가기관간에 대립하고 있는 과학적 견해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된 모든 과학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각국의 기관은 상호

협력하면서 자문포럼 �(후술�)이라는 �E�F�S�A 내 기구로부터 조언도 구하게 된다 �.

아처럼 �E�F�S�A 는 대립점을 해소하고 �I 과학적 논점을 명확히 한 공동문서를 제시

하여 위험관리자 �(�r�i�s�k �m 뻐�a�g�e�r�) 가 가장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l 조기경계시스댐은 식품만이 아니라 가축사료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식품과 사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초래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에 관

련한 모든 정보는 조기경계시스댐을 통해 각국의 기관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

마찬가지로�, �E�U산이든 수입산이든 관계없이 제품의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이 조기경계네트워크내에 속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유럽위원회가 즉각적으로 고지내용을 알려주게 되어 있다�.

�E�F�S�A 는 회원국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위험관리 행동을 촉구하고 �l 과학기술상

의 정보를 부가하면서 위험발생의 고지에 대해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럽위원희는�y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대해 긴급한 위험관리�(위기관리 �)를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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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제기하고 결정하는 종래부터의 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위기관리대책
에는 판매금지조치 �/ 식품 또는 사료의 유통 제한이나 조건의 부여 등아 포함된다 �.

유럽위원회는 규칙에 정해진 새로운 룰에 따라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모든 식품 및 사료에 관한 긴급대책을 집행한다�. 이러한 대책은 �/ 가능한 한 신속

하고 길어야 �1�0 일 이내에 새로 설립되는 식품유통 � 가축위생위원회에서 그 타당

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식품 � 사료의 안전에 관련한 식품위생 �l 사료위생 가축위생 식물방역문제를 다

루는 기존의 상설위원회는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l 유럽위원회는 즉각 위기관리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l

여기에는 필요한 과학기술상의 조언을 하기 위해 �E�F�S�A 도 가세하게 된다 �. 위기관
리실은 모든 관련정보의 수집 � 평가를 하며�I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위험을 방지�/

경감�l 제거하기 위해 국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관할하게 된다 �.

�2�. 조직

�E�F�S�A 는 크게 나누어 운영이사회 �(�m�a�n�a�g�e�m�e�n�t �b�o�a�r�d�)�I 자문포럼 �(�a�d�v�i�s�o�r�y

�f�o�r�u�m�L 과학위원회 �(�s�c�i�e�n�t�i�f�i�c �C�O�I�n�I 피야�e리 �I 과학패널 �@�c�k�n�t 표�i�c �p�a�n�e�i�s�) 의 �4개 조직으

로 구성된다 �. �E�F�S�A 의 운영과 운영이사회에 대한 총괄책임은 사무총장 �(�e�x�g�u�h�v�e

�d�i�r�e�c�t�o�r�) 이 지게 된다 �. 사무총장은 임기는 �5년이며 �/ 연임가능하다 �.

�2�.�1 운영이사회

운영이사회는 예산의 요구�/ 행동계획 �/ 운영의 감시�l 규칙 � 규제의 승인 등을 수

행하며 �y 동 기관이 항상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또한
동 이사회는 장관 및 과학위원회와 과학패널의 임명권을 갖는다 �.

이사는 공모한다 �.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유럽이사회는 �7월 �1�5 일에 룩

셈부르크를 제외한 회원국에서 �1명씩 �1�4 명 �/ 그리고 이사회 대표로서 유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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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소비자보호총국 등 총 �1�5 명을 이사로 결정했다 �.�1�4�) �1�4 명의 이사는 농업 � 산

업계 �5명 �l 소비자단체 �1명 �/ 대학 �1명 �I 행정 �(을 포함한 안전기관�) �7 명이다�. 벨기에
까르푸의 회장과 네덜란드 유니레버의 부사장도 포함되어 있다 �. 임기는 �4년이지만

최초는 멤버의 절반 �(�7 명 �) 에 대해 �6년으로 되어 었다 �.

제 �1회 이사회는 �2�0�0�2 년 �9월 �1�8 일과 �1�9 일에 개최되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
초대의장은 �h�4�r �s�m�a�r�t �S�b�r�a�c�h�l 부의장은 �h�f�S �C�a�t�h�e�m�1�e �G�e�s�l�a�i�n�-�I�a�n�e�e�l�l�e 와 �h�4�S

�[�k�i�r�d�r�e �H�u�t�t�o�n 이며 �r �2년간의 임기로 되어 있다 �.

�2�.�2 자문포럼

자문포럼은 장관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 이 조직을 통해 정보의 교환과 지식의

공유가 이루어지며 유럽기관과 각국 안전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

자문포럼은 식품부문의 위험평가를 수행하는 가맹국 기관대표자로 구성된다 �. 각
가맹국으로부터 �1인씩 선발된다 �. 위험에 관한 정보교환을 하며�l 지식을 집적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가맹국의 관여가 불가결하다�.
유럽식품안전청의 과학적 작업에 있어 가맹국의 지원과 협력을 연결하는 관건

으로 되기 때문에 유럽식품안전청의 성공의 관건은 자문포럼에 있다는 것이 중론

이다 �. 의장은 사무총장이 맡는다�. 이미 �2뻐�1년 �5월에 자문포럼의 전신인 임시과학

자문포럼이 설치된 바 있다�.

�2�.�3 과학위원회와 과학패널

유럽식품안전기관내 과학위원회와 과학패널이 동 기관의 과학적 견해를 작성하

고 위험평가의 책임을 맡고 있다�. 과학위원회는 통일적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 여

러 가지 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복수의 과학패널간에서의 작업을 지휘한다 �.

과학위원회는 각 과학패널의 좌장 및 패널에 속하지 않은 �6명의 외부전문가로

�1�4�) 이사명단은 �E�F�S�A 의 웹사이트 �n�1�t�t�p�:�/�/�e 굶 �a�.�e�u�.�i�n�t�/�i�n�d�e�x�-�e�n�h�m�d�) 에 공표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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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식품첨가물 � 향료 � 용기 등�/
�@사료첨가물 �l

�@식물위생 � 잔류물질 �l
�@

유전자조작체 �l
�@기능성식품 � 영양 � 알러지 �I �@생물학적 위해�l �@푸드체인에서의

오염�f
�@동물위생 � 복지의 �8개 과학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

이제까지는 유럽위원회 �/ 건강 � 소비자보호총국에 있던 과학위원회가 위험평가를

해왔다 �. 현 과학위원회는 식품 �/ 동물영양�l 동물위생 � 복지 �/ 가축공중위생 식물�l 화

장품�l 의약품�l 독성 �/ 환경의 �8개 전문위원회 및 그것을 통합한 운영위원회로 구성

된다 �.

운영위원회는 복수의 영역에 걸친 안건을 취급하는데 �/ 현재는 �B�S�E섬의가 주업

무이다�. 유럽식품안전기관이 권한을 계승하는 것은 그 가운데 식품안전행정에 관

련된 식품�l 동물영양�l 동물위생 � 복지 �I 가축공중위생 �l 식물의 각 위원회 맞 운영위

원회의 분야이다 �.

현재의 과학위원회는 �B�S�E 를 위시하여 다양한 식품안전평가에 대한 벼판을 받

고�/ �1�9�9�7 년에 크게 재편성되었다 �. 그때까지 몇몇 총국 �(농업총국과 기업총국 등�)으

로 분산되어 있던 각종 위원회를 모두 건강 � 소비자보호총국의 관할 아래로 집중

사킨 것이다�. 또한 탁월성�f 독립성 �l 투명성의 위험평가의 �3원칙이 제시되었다 �.

현 운영위원회는 �9�6 년에 �B�S�E를 논의하기 위해 학제영역과학위원회로 발족한 위

원회를 재편하여 만들어졌다 �. �8개 과학위원회의 위원장과 독립적으로 외부에서 선

발된 �8명을 합해 모두 �1�6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각 위원의 출신국은 �8개국이며

영국 �4명 �/ 프랑스 �3명 �l 네럴란드 �3명 �/ 독일 �2명 �y 이탈리 �O�L 덴마크�I 스페인 �I 스웨덴

이 각 �1명씩이다�. 식품과학위원회의 경우는 �1�7 명의 위원이 �1�2�7�R 국에서 선발되며 �2

명씩 되는 나라가 �5개국이었다�. 다른 위원회를 보아도 전문성에 따라 선출되며 �y

출신국의 배려는 하지 않는다 �.

제 �3 접 식품안전에 관한 관계법령

현재 �E�U에서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를 책임지는 기관은 유럽위원회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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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소비자보호총국이다 �. 그리고 구체적인 규제�(�c�o�n�t�r�o�l�) 를 담당하는 것은 이 총

국 산하의 식품가축위생사무소때�0�) 이다�(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 �)�.

그런데 식품행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위험관리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규제위원회

다�. 이 위원회는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 이번 식품법 개정과정에서 식품안전

에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는 �4개 규제위원회 �(수의학상설위원회 �/ 식품상설위원회 �/

동물영양상설위원회 �I 식물방역상설위원회 �)가 합동하여 하나의 위원회 �l 즉 「푸드체

인 및 가축위생상설위원회」로 되었다 �.

�1�. 식품안전에 관한 포괄법

�1�9�9�7 년의 �r�E�I�J 에 있어 식품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녹서」에서 시작된 식품법의

개정 �y �2뻐�0년의 「식품안전백서」에서의 정책방향 제시에 기초하여 �2�0�0�0 년 �1�1 월에 �r

식품법의 일반원칙」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 유럽의회 �f 이사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2�0�0�2 년 �1월 채택되고 �2�0�9�2 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U의 특정으로서는 식품법의 대상에 가축의 사료까지 포함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 �r
식품법의 일반원칙」에서는 식품 �l 식품법 �I 식품기업 등의 개념이 정의되

고 있으며�l 위험분석 �l 소비자이익의 보호�l 투명성의 원칙 �f 식품 � 사료의 안전요건 �l

추적가능성 �l 사업자의 책무 등 식품법의 일반원칙이 서술되고 있다 �. 또한 조기경

보시스댐 �l 위기관리에 대한 조치도 서술되어 있다 �.

조기경보시스댐에 관해 식품안전백서는 다양한 유형의 긴급통지시스템이 존재

하고 각 시스댐의 목적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의 통합적 이용이 곤란한 점�I

또한 사료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었다�.

「식품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식품과 사료를 대상으로 한 가맹국 �y 유럽위원회 �/

유럽식품안전청의 위험을 통지하는 네트워크 확립이 겨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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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안전 개별법

이하에서는 특히 개혁의 중점이 두어지고 있는 동물유래감염증과 식품위생에

대한 법률과 그 개혁에 관해 간략히 언급한다 �.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한

다 �.

�2�.�1 동물유래감염증 �(인수공통감염증 �l �Z�o�o�n�o�s�e�s�)

�B�y�m�e 위원은 동물유래감염증에 관해 “식품에유래하는 감염증의 발생수는 지

나치게 높다 �. 살모넬라만해도 �E�U에서는 매년 �1�6 만명이 감염되고 그 중 �2�O�g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식품유래 살모넬라로 인한 코스트는 연간 �2�8 억 유로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동물유래감염증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

동물유래감염증에 관해서는 �1�9�9�2 년의 이사회지령 �9�2�/�1�1 η �E�E�C�( 이사회지령

�9η �2�2�/�E�C 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령 �1�%�9�/�7�2�/�E�C 에 따라 개정됨 �)가 통물유래

감염증의 수를 모니터하고 특정 병원체를 콘트롤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뽑�t�* ￡에 관한 과학위원회의 과학적 권고 �(�2�0�0�0 년 �4월 �1�2 일와 「식품유래의 동불유

래감염증에 관한 의견」�) 에 입각 �I 유럽위원회는 식품안전백서에서 이 지령을 수정

할 것을 공표했다�. 그리고 �2�0�0�1 년 �8월 �1일에 유럽위원회는 유렵의회에 이사회에

제안�(규칙과 지령�)을 제출했다�. �2�0�0�2 년 �5월에는 유럽의회에서 제�1독회를 마치고

�1�1 월 �2�8 일에는 농업이사회의 지지를 얻었다 �. 법안은 재차 유럽의회에 송부되어 제

�2독회에 부쳐졌다 �.

현재의 지령 �9�2�/�1�1�7 아래에서는 �4개의 동물유래감염증의 병원체 �l 즉 살모넬라�l

브루셀라�I �l뼈 잠蟲寄牛 �J 牛찌결핵균 �(�t�u�k�r�c�u�b�s�i�s �d�u�e �t�o �M�y�c�o�b�a�c�k�h�I�l�I�n �b�m�s�) 에

대한 의무적인 모니터링과 기타 병원체에 대한 자발적인 모니터링에 관한 규칙이

존재한다 �. 그러나 식품유래의 사고와 항균내성의 모니터링은 대상으로 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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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안은 지령과 규칙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 지령안은�l 동물유래감염증의

병원체의 모니터링에 관한 지령으로서 �y 병원체의 원인과 경향에 관한 지식을 개선

하고 미생물학적 위험평가를 지지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조치를 채용하기 위한 기

반으로서 사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그리고 규칙은 병원체의 발생을 삭감하

기 위한 것이며 살모넬라가 최우선으로 된다�.�1�5�)

�2�.�2 식품위생

위생정책은 중점적인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분야이다 �. 위생정책은 내부시장 완

성의 필요에서 추진되어왔지만 �l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에 적합하도록 발전된 것

은 아니었다 �.

�2�0에년 �7월에는 위생에 관해 �4가지 규칙과 �1개의 지령이 제안되었다 �. 이들은 이

른바
�r
위생패키지」로 불린다 �. 이는�l 식품전반에 대한 식품위생지령 �(�9�3�/�4�3�/�E�E�q 과

제품별로 정해진 �1�6 의 지령 �(신선육�l 육제품�l 란�f 유제품�I 수산물 등에 대한 것�) 등

분산된 �1�7 개 지령을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단일의 투명한 위생정책을 목표로 한

것이다 �.

이런 점에서 이는 �1�%�4 년 이래의 유럽공동체의 위생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

적인 개혁이다 �. 이 위생패키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지만 �l 새로

운 법안의 포인트는 “농장에서식탁까지”의접근�l 모든 식품사업자의 �H�A�C�C�P 시

스댐 도입 �l 특정 식품시설의 등록과 승인 �l 식품사업자에 의한 우량위생실천 �(�G�H�P�)

�1�5�) 특히 �r 가금육제품과 뼈에 있어서의 살모넬라가 최우선의 목표로 된다�. 타켓은 먼저

닭의 번식용의 그룹φ�r�e�e 뼈�1�g �H�o�c�k�s �o�f �c�h�i�c�k�e�n�s�) 에서 시작하여 채란계 �, 브로일라�I 칠
변조�y 도축돈�/ 그리고 최후는 번식용 돈이라는 식으로 여러 단계로 나누어 설정된다�.
최초의 타켓은 규칙 발효후 �1�2 개월후에 설정되고 �I 그후 �1�2 개월마다 그 이후의 타켓

이 설정된다 �. 각국의 콘트롤 프로그램은 각각의 타켓에 대해 �1�8 개월 후에 적응된다 �.
이행기간 종료후 특정 종류의 살모넬라를 갖는다고 확인되거나 혹은 의심이 있는 군

으로부터의 �1�a�b�e�l �e�g�g 에 대해서는 판매제한이 이루어진다 �(규칙 발효후 �7�2 개월후�)�. 가
금육도 일정한 미생물학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규칙발효후 �8�4 개월후�)�.
기타 동물그룹 �/ 살모넬라 이외의 병원체에 대한 타켓도 설정하는 철차도 규정되고

있다�. 이들 타켓을 달성하기 위해 가맹국은 국가의 콘트롤프로그램을 채용하고 민간

부문의 협력을 촉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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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H�A�C�C�P 원칙의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발전 �l 원격지에서 생산된 식품과

전통적인 생산방법에 대한 유연성 확보 등에 있음을 강조해 두자 �.

저 �l�4 접 위험정브교환

식품안전백서에서 말하는 위험정보교환은 위험의 성질과 위험을 통제하는 조치

에 관련되는 관계자 사이의 정보교환으로 구성된다 �. 이를 위해서는 위험평가와 위

험관리의 결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식품안전백서에 따르면 �y 유럽위원회는 �1�9�9�7 년부터 과학적 권고와 검λ�L 콘트롤
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접근을

실시해왔다�. 이는 위험정보교환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

진하게 된다 �.

건강 � 소비자보호총국의 콜먼 장관은 소비자에 대한 위험정보교환의 과제로서 �y

유럽차원의 기관과 일반시민 사야의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유럽기관은 제�1의

접촉점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은 점을 거론하고 있다 �. 그 때문에 이 격차의 문제에

대처하여 유효한 코뮤니케이션 수단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

또한 유럽식품안전청이 위험정보교환을 담당하게 되는데�I 유럽식품안전청만이

위험정보교환기관인 것은 아니고 공적기관 �/ 산업 �/ 미디어도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고 식품안전백서는 기술하고 있다�.

「식품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럽식품안전청 �/ 유럽위원회 �l 회원국은 위험정보교

환프로세스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었다 �. 식품
안전청의 성공은 대부분 기타 중요한 �c�o�m�m�u�n�i�c�a�t�o�r 와 효과적으로 작업을 수행하

는 능력에 관련되어 있다고 콜먼은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전달의 한 수단으로서 식품의 표시에 관해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언급해두기로 하자 �.

현재의 식품표시에 관한 �E�U의 일반적 법률은 「식품의 표시 �y 제시 �l 광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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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국의 법률의 近似에 관한 �2�0�0�0 년 �3월 �2�0 일자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령

�2�0�0�0�/�1�3�/�E�C 」이다 �. 쇠고기와 효콜렛 등 특정제품에 관해서는 특별한 표시규칙이

존재한다 �.

또 지령 �2�0�0�9�/�1�3�/�E�C 는 �2�0�0�1 년 �1�1 월 �2�6 일자 유럽위원회지령 �2�0�0�1�/�1�0�1�/�E�C 에서

개정되어 표시를 위한 식육의 정의 �(식육이 식품의 원료로 이용되는 경우�)가 내려

지고 있다 �.

식품표시의 개선은 이미 �1�9�9�7 년의 綠멸에서 시작되었다 �. 그리고 �2에�1년 �9월에는

규칙 �2�0�0�1�/�1�3�/�E�C 를 개정하는 지령의 제안이 제출되었다 �. 이 법안은 특히 식품알

러지를 앓는 소비자가 특정의 물질을 피하기 위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원재료를 라벨에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았다 �.

이와 같이 표시의 개선이 추진되는 한편 �l 표시만으로는 충분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 �. 식품안전백서에서는 소비자가 이해당사

자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것�l 시민에 대한 자문 �l 공청회 �I 국경을 넘은 소비자의

대화를 통해 소비자의 관섬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위험평 �7�h 위

험관리 쌍방으로의 소비자 � 시민의 관여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는

것이다 �.

저 �l�5 접 �E�l�J�g�l 측산를안전관리 시스템

여기서는 식육을 중심으로 한 검역 �(검사 및 관리�)부문과 위생규칙부문에 초점을

맞춰 �E�u 식품행정의 구조를 좀더 상세하게 고찰한다 �.

�1�. 공공검역 �(�O�f�f�i�c�i�a�i �C�o�n�t�r�o�l�)�1�6�)

�1�6�) �o�f�f�i�c�i�a�l �c�o�n�t�o�i 이란 관할당국 �(�c�o�m�p�e�t�e�n�t �a�u�t�h�o�r�i�t�y�) 에 의한 검사 �( 및 부적절한 것의

격리 �)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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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 접 근 �(�N�e�w �A�p�p�r�o�a�c�h�)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은 �E�u 역내시장 성립의 기초가 된다�. 그를 위해서는 공통

의 규제틀이 필요하다 �. 그것은 기초적인 기술규격 �f 제품인증�l 계량상의 정의가 �E�u
차원에서 확립되어 통용되는 것을 요구한다 �. 이와 같은 정의를 확정하는 규칙에는

비조화형 규칙과 조화형 규칙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비조화형 규칙의 경우�I �E�U역내의 �A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역

내의 다른 나라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 만일 이것이 품질에 관

련된 사항이라면 가장 낮은 기준을 갖는 나라의 규격이 �E�u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된다 �.

조화형 규칙은 역내에서 조화를 이룬 공통규격의 것만이 생산 판매된다는 것이

다 �. 이 규격기준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 �E�I�J 의 조화형 제품법제는 적합성인증

가관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인증기관 �(�a�C�@�e�d�i�t�a�h�m �b�o�d�i�e�s�)�/ 규격화

힘뼈없 �d�i�s�a�h�o 띠 �r 시장감시 �(�m雄 �t �s�u�r�v�e�i�l�l 뻐�C�e�) 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y 야 개

념을 신접근 �(�n�e�w �a�p�p�r�o�a�c�h�) 으로 부르고 있다 �. 조화형 제품법제의 신접근은 자기

증명의 원칙과 조화형 규격을 통한 적합성의 추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화 자체는 각국의 상호승언을 통해 담보된다�.

이러한 접근이 실시되려면 사전 인가형으로부터 사후 검사 � 감시형으로 행정활

동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적합성 인정기관의 상호승인이 원칙이기 때문

에 행정구조는 수평적 관계를 갖춰야 한다 �. 사전인가방식도 조화형이지만 그것은

신접근이 아니라 이를테면 구접근으로 분류된다 �. 지금까지의 식품규제는 구접근에

입각하고 있다 �. 시장통합은 그 체제를 신접근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그

런데 신접근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비동물유래식품뿐이다 �. 동
물유래식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접근이 주류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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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동물유래식품의 공공검역시스템

�(�1�) �C�o�u�n�c�i�l �D�i�r�e�c�t�i�v�e �8�9�/�3�3�7�/�E�E�C �: 식품의 공공검 역 �(�O�f�f�i�c�i�a�l �C�o�n�t�r�o�l

�o�f �F�o�o�d�s�t�u�f�f�s�, �1�9�8�9 년 �6월 �1�4 일 �)

이 지령은 식품의 공공검역을 규정한 것이다 �. �8�0 년대 말에 통일시장을 목전에

두고 공중위생 공정거래 �l 소비자권리 보호를 추구하면서도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

하기 위한 조치를 구축한 것이다 �.

제 �1조에 따르면 �, 공중위생상의 위험 회피�l 공정거래의 보증 �l 소비자권리의 보호

가 이 지령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

이 지령의 대상인 �f�o�o�d�s�t�u�H�s 는 식품일반을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비동물유

래식품이 중심이다 �.
이 식품의 수입검역체제는 �E�U역내의 자유유통을 촉진하는 신접근에 준거하고

있다 �. 그것은 적합성 인증기관 �/ 인정기관�) 표준화�l 시장감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

기증명의 원칙과 조화형 기준과의 적합성의 추정에 기초를 둔 것여다 �.

각국의 법제화는 �%년 �6월까지 �l 시행은 �9�1 년 �6월부터로 되어 있다�.

�(�2�) �C�o�u�n�c�i�l �D�i�r�e�c�t�i�v�e �9�3�/�9�9�/�E�E�C �: 공공검역의 추가대책 �(�1�9�9�3 년 �1�1 월

�2�9 일 �)

이사회지령 �9�3�/�9�9�/�E�E�C�( 회원국의 검역의 동등성과 효과의 체크�)는 회원국의 공

공관리프로그램을 위한 조직과 시험기관의 품질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공공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감시기관에 의한 상호인증을

촉진하기 위해 감시를 실행하는 인정시험소는 공동시험소 인정에 관한 유럽기준

�E�N�4�5�0�0�1 에 따른 시험소검사의 일반기준 및 �O�E�m적정시험소규범의 원칙을 준수

해야한다 �.



�9�8

각국의 법제화는 �9�5 년 �5월 �(일부는 �9�8 년 �1�1 월 �}까지 이루어졌다 �. 이 지령에서 중

요한 것은 첫째 시험소인정에 품질기준시스댐을 도입한 것 �l 둘째 위반행위의 방지

와 발견을 위한 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

�(�3�) �R�e�p�o�r�t �f�r�o�m �t�h�e �C�o�m�m�i�s�s�i�o�n �C�O�M�(�1�9�9�9�) �7�5�1 �f�i�n�a�l �: 지령 �9�3�/�9�9�/�E�E�C

저 �|�5 조의 이행상태에 관한 평가보고 �(�2�0�0�0 년 �1 월 �1�2 일 �)

�1�9�9�8 년 �2월부터 �1�%�9 년 �3월까지 제 �2�4 총국이 회원국의 공공검역제도를 감시하였

다 �. 결과는 �R�e�p�o�r�t �h�o�m �t�h�e �C�o�m�m�i�s�s�i�o�n �o�n �t�h�e �s�e�c�o�n�d �s�e�r�i�e�s �o�f �v�i�s�i�t�s �b�y

�C�o�m�m�i�s�s�i�o�n �r�e�p�r�e�s�e�n�t�a�h�v�e�s �t�o �t�h�e �M�e�m�b�e�r �S�t�a�t�e�s �P�I�n�s�u 뻐�t �t�o �a�r�t�i�c�l�e �5 �o�f

�C�o�u�n�c�i�1 �D�i�r�e�c�t�i�v�e �9�3�/�9�9�/�E�E�C �w�i�t�h �a �v�i�e�w �t�o �e�v�a�l�u�a�t�i�n�g �t�h�e �n�a�t�i�o�n�a�l �s�y�s�k�n�$

�f�o�r �t�h�e 〔�f�H�c�i�a�l �C�o�n�t�r�o�1 �o�f �F�o�o�d�s�m�f�f�s�(�C�O�M�(�1�9�9�9�) �7�5�1 �f�m 떠로 정리되어 있다 �. 거

기서 분명해진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가�. 검역채채
회원국의 반수는 관할당국의 재편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개혁을 하고 있다�. �@ 감시체제를 하나의 관청으로 통합�y �@ 중앙�l 지

방 지역차원에서의부처간조정�/
�@ 새로운 단일 관할조직 설립�l �@ 관리 및 위험

평가를 위한 식품안전기관의 설립 �y �@ 식품검사기능을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이양하는 것 등이다 �.

냐 �H�A�C�C�P

당초 각국의 �H�A�C�C�P 도입은 지체되고 있다�. 감시시점에서는 일부 진전의 조짐

이 보였다 �.

검사관에 대한 �H�A�C�C�P 훈련이 필요했다 �.

각국간에 �G�H�P 가이드 작성 진척도에 편차가 있다�.

�H�A�C�C�P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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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합성 언증

인증제도는 일부 회원국에서만 진전되고 있을 뿐이다�.

라�. 사업소의 등록 및 인가

닝
�}

ι훨
마�. 버동물유래식품의 검역방법

이하 세 가지 방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었다�. �@ 수입시점의 검역 �y �@ 유통과정

의 겸역 �I �@ 수입업자의 자율검사

�1�.�3 동물유래식품의 공공검역시스템

�(�1�) �C�o�u�n�c�i�l �D�i�r�e�c�t�i�v�e �8�9�/�6�6�2�/�E�E�C �: �E�u 역내에서의 수의학적 검사

�(�1�9�8�9 년 �1�2 월 �1�1 일 �)

�8�9 년 �1�2 월에 제정된 이사회지령 �8�9�/�6�6�2�/�E�E�C 는 시장통합과 아울러 공동체내에

서의 동물위생심샤 모든 동물유래식품의 관리 �(검역 �) 에 관한 종합적 규칙을 규정

했다 �.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I �E�u 역내의 국경에서는 동물검역을 하지 않는다 �.

둘째 �/ 축산품�I 동물유래 제품의 시장에서 공통조직을 통해 협조적 행동을 하고�l

역내교역에서 동물검역상의 장벽을 제거한다 �. 다만�I 수의학적 영역에서 �E�U회원국

간의 국경 �(�h�o�n�h�e�r�) 은 공중위생�l 동물위생상의 보완조치를 체크하기 위해 여전히

이용된다�.

셋째 �f 궁극적 목적은 생산 � 발송지에서 실시하는 것만으로 동물검역을 확실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다 �.

넷째 �I 다만 필요시에는 도착지의 검사와 수송중의 검사도 계속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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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u�n�c�i�| �D�i�r�e�c�t�i�v�e �9�7�/�7�8�/�E�E�C �: 저 �|�3 국 제품의 수의학적 검사 �(�1�9�9�7

년 �1�2 월 �1�8 일 �)

�9�7 년 �1�2 월에 제정된 이사회지령 �9η �7�8�/�E�E�C 는 제�3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의 동물

위생검사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다 �.

첫째 �I �C�o�u�n�c�i�l �D�i�r�e�c�t�i�v�e �9�0�/�6�7�5�/�E�E�C�(�1�9�9�0 년 �1�2 월 �1�0 일 �) 에 따라 제 �3국 제품의

수의학적 검사 원칙이 정해져 있었는데�l 투명성의 관점에서 이 지령으로 치환하게

되었다 �.

둘째 �y 수의학적 검사의 공통원칙을 설정했다 �. 역외와 접하는 국경의 검사가 폐

지되었기 때문에 제�3국에서 역내로 일단 들어오면 체크가 곤란하게 된다 �. 따라서
제�3국에서 들어온 수입품은 국경검역소에서 확실하게 검사해야 한다 �.

셋째 �/ 제 �3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은 이 지령에서 정한 수의학적 검사를 받지 않고

역내로 반입될 수 없다 �. 그 때문에 검역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

넷째 �/ 통일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

다섯째 �/ 검사는 서류검λ�h 시각검샤 실물검사의 세 종류로 한다�.

여섯째 �l 모든 제품에는 수의학분야의 법규제에서 정해진 수의학적 심사증의 정

본을 첨부해야 한다 �.

일곱째 �I 각국의 관할당국간 동물검역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컴퓨터네토워크

�M아�M�O를 구축한다 �.

여닮째 �l 실물검사의 빈도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 만족할 만한 위생조건이 보증

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온 것 �/ �@ �C�o�u�n�c�i�l�D�i�r�e�c�t�i�v�e�9�5�/�4�8�/�E�E�C에 따라 인가된 사업

소에서 온 것 �/ �@ 수입인증이 교부된 것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3�) �C�o�m�m�i�s�s�i�o�n �D�e�c�i�s�i�o�n �9�1�/�3�9�8�/�E�E�C �: �A�N�|�M�O 시스템 �(�1�9�9�1 년 �7월 �1�9 일 �)

뾰때�M�0 시스댐이란 수의학적 � 축산학적인 검사 정보에 관한 컴퓨터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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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 건강 � 위생인증 혹은 건강 � 위생서류를 발행한 �E�u 회원국과 동물 혹은

제품이 흘러들어간 희원국간에 정보를 교환한다�. 역내유통에서는 국경검역이 이루

어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위생정보가 전혀 남지 않게 된다 �.

따라서 회원국 관할당국간에 정보교환을 위해 컴퓨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이사회지령 �%�/�4�2�5�/�E�E�C�( 역내시장의 완성 관점에서 산동물 및 동물유래 제품의

역내교역에 관련한 수의학적 � 축산학적 검사에 관한 지령�) 에서 규정되었다 �.

�(�4�) 건강 � 소비자보호총국의 행정개혁

�B�S�E 위기와 다이옥신 혼입사건 등 일련의 식품사건 이후 식품의 위험관리를 담

당하는 부서가 구 �2�4 총국으로 집약되었다�. 이 �2�4 총국은 유럽위원회 개혁과정에서

건강�소비자보호총국으로 개편되었다�.

가�. 식품가축위생싸소의 젤렵

식품가축위생사무소 �(�F�o�o�d �a�n�d �V�e�t�e�r�i�n�a�r�y 〔�H�H�c�e�/ �F�V이는 건강 � 소비자보호총국

내의 �F국으로 식품의 위험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E�U회원국 및 �E�U로 수출하는 나

라의 감사와 실지감사 및 발훼검사를 수행한다 �.

�9�7 년 �3월에 소비자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관한 �c�o�m�m�u�n�i�c�a�t�i�o�n �r�e�p�o�r�t�(�C�O�M

”지 �1�8�3 뼈�a�l�) 이 공표되었다 �. 여기서 비로소 소비자건강과 식품안전분야에서 과학

적 조언과 관리 � 감시에 관한 과제가 제시되었다 �. 그 내용은 �(�a�) 위험분석방법의

이용 �(�b�) 푸드체인 전체를 대상으로 함�l �(�c�) 공식적인 감사제도와 각국의 안전기관

을 통해 실현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

또한 탁월성�/ 독립성 �y 투명성의 �3원칙이 확인되었다 �.

효과적인 법제도하에서 식품산업과 회원국 및 유럽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소

비자의 건강보호가 달성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푸드체인에 관여하는

모든 식품산업에 �E�u 식품안전규제의 조건을 준수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감시와

자율적인 안정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를 위한 조정된

�(�c�o�o�r�d�i�n�a�t�e�d�) 시스댐 및 개별사업자의 상황을 감사하기 위한 감사형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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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함으로써 회원국은 국가 수준의 건강보호 책무를 담당할 수 있다 �.

최종적으로 �9�7 년 �4월에 �F�V�O가 설립되고 유럽위원회의 내국으로서 종합적인 감

독하에 두어지게 되었다 �. 유럽위원회는 그때까지 기구개혁계획에서 상정하고 있던

독립기관형 가축위생감시국의 설립안을 철회한 것이다�.

�2�0�0�2 년에 발족한 식품안전관리기관은 적절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그러나 위험관리기관인유럽위원회는 유
럽의 기관과 회원국의 기관 사이의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식품안전관리에 관

해 계속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 일익을 담당하는 �F�V�O는 효과적이고 투명성을 지

니며 보완성원칙을 유지하면서 �/ 개별 식품기업을 직접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국 및 제�3국에서 소비자건강보호에 책임이 있는 관할당국에서 감사하는 것으

로되었다 �.

�F�V�O 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φ 식품안전 �l 품질 동물위생 식물방역�(이하 식품

안전사항이라 함�) 에 관한 효과적인 관리의 추진 �/
�@ 유럽연합 및 �E�I�J 로 수출하는

제�3국의 식품안전사항의 준수에 관한 점검 �{�C�h�e�c 씨 �I �@ 식품안전사항에 관한 �E�I�J 정

책의 발전에 대한 공헌 �l
�@ 평가결과를 관계자에게 주지시킬 것 등이다 �.

맑�I�O 는 감시를 실시하고 각국의 안전기관에 권고를 수행한다 �. 또한 유럽위원회

의 다른 부국에 필요한 법적조치를 권고한다�. �2�0�0�1 년에는 �2�0�9 건의 감시를 하였다 �.
항목으로는 식품안전 �1�4�8�/ 가축위생 �3�2�/ 식품방역 �1끼 동불복지 �1�g 감시지역은

�E�U역내가 �1�2�7�7�R 소�/ 회원후보국 �4�0 개소�I 유럽자유무역연맹�(�E�F�T�A�) 국 �6개소�l 제 �3국

�3�6 개소였다�.

�2�0�0�1 년 말 현재 스랩은 약 �1�4�5 명이었다 �. �5부문으로 구성된다 �. 제 �1부문은 �F�V�O의

기획 �/ 각 부문간의 법적 � 기술적 지원을 수행한다 �. 제 �2부문은 동물유래식품 �(포유

류�)�y 가축위생 및 인수공통질병 �(포유류�)�f 제 �3부문은 동물유래식품의 안전성 �(조류�l

어개류�)�y 가축위생 및 인수공통질병 �(조류�/ 어개류�)�l 제 �4부문은 식물유래식품 �I 가공

식품의 안전성 �I 식물방역 �l 잔류농약 및 기타 오염 �/ 유기농산물�/ 식품유통의 안전성�l

제 �5부문은 �T�S�E�l 사료 � 동물영양�l 동물약품�l 동물보지 �l 수입검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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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O는 �1�9�9�7 년에 아일랜드 더블린에 사무소를 두었는데 �l �2�0�0�2 년 �7월 �1�9 일에는

그곳에 새로운 시설이 세워졌다 �.

나�. 과학위원화의 개헥

유럽식품안전기관내의 과학위원회와 과학패널이 과학적 견해를 작성하고 위험

평가 책임을 갖게 되었다�. 과학위원회는 통일적인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조정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복수의 과학패널간의 작업을 지휘한다 �.

과학위원회는 각 과학패널의 좌장 및 패널에 속한 �6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다 �. �@ 식품첨가물 � 향료 � 용기 등�l
�@ 사료첨가불 �l �@ 식물위생 � 잔류물질 �l

�@ 유

전자조작체�l
�@ 기능성식품 � 양양 � 알러지 �/

�@ 생물학적 위해�l
�@ 푸드체인의 오

염 �/
�@ 동물위생 � 복지 등 �8개 과학패널이 설치된다 �.

지금까지는 유럽위원회 건강 � 소비자보호총국에 속해있던 과학위원회가 위험평

가기능을 수행해왔다 �. 현재의 과학위원회는 식품 �l 동물영양�I 동물위생 � 복지 �I 가축

공중위생 �l 식물�/ 화장품�/ 의약품�I 독성 � 환경 등 �8개의 전문위원회 및 그것을 통합

하는 운영위원회로 구성된다 �.

운영위원회는 복수의 영역에 걸쳐있는 안건을 취급하는데�l 현재는 주로 �B�S�E 심

의업무를 하고 있다�. 유럽식품안전기관이 권한을 계승하는 것은�/ 그 가운데 식품

안전행정에 관계된 식품�l 동물영양 동물위생 � 복지 �l 가축공중위생 �I 식물의 각 위

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분야이다 �.

현재의 과학위원회는 �B�S�E 를 위시하여 다양한 식품안전평가에 대한 비판을 받고

�1�9�9�7 년에 재편성되었다 �. 그때까지의 몇몇 총국 �(농업총국 �l 기업총국 등�)에 분산되어

있던 각종 위원회를 모두 건강 � 소비자보호총국의 관할 아래로 집중시킨 것이다�.
또한 그 때에 탁월성 �/ 독립성 �l 투명성이라는 위험평가의 �3원칙야 제시되었다 �.

현 운영위원회는 �9�6 년에 �B�S�E를 논의하기 위해 학제영역과학위원회로 발족한 위

원회를 재편한 것이다 �. �8개 과학위원회의 위원장과 독립적 외부인사로 선발된 �8명

등 모두 �1�6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출신국별 구성을 보면�l 영국 �4명 �y 프랑스 �3 명 �y

네덜란드 �3명 �/ 독일 �2병 �, 그리고 이탈리 �O�L 덴마크 �/ 스페인 �I 스웨덴에서 각 �1명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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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있다�. 식품과학위원회의 경우는 �1�2�7�R 국에서 �1�7 명의 위원을 선발하였는데 �f

위원이 �2명인 나라는 �5개국이다 �. 기본적으로는 전문성 위주로 선발되며�/ 출신국의

균형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식품행정에서 구체적인 위험관리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규제위원회이다 �.
이 위원회는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 이번의 식품법 개정과정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4개 규제위원회 �(수의학상설위원회 �l 식품상설위원회 �l 동물영

양상설위원회 �l 식물방역상설위원회 �)가 합동하여 하나의 위원회 푸드체인 및 가축

위생상설위원회로 되었다 �. 기타 식불�/ 가축학 등에 관계하는 나머지 �5개 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된다 �.

�(�5�) 식품안전백서의 공공검역에 대한 제안 �: �W�h�i�t�e �P�a�p�e�r �o�n �F�o�o�d

�S�a�f�e�t�y �C�O�M�(�1�9�9�9�) �7�1�9 �f�i�n�a�|

식품안전백서는 겁역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첫째 �l 최근 식올 둘러싼 트려블은 국가 차원의 검역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일어

난 것으로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 국가 차원의 검역의 공동체규칙이 요구된다 �. 그
를 위해 �@ 공동체 차원에서 규정된 실행가능한 기준�l

�@ 공동체검역가이드라인 �I

�@ 회원국간 행정상 공동활동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I �F�V�O를 통한 정기적인 감시는 계속되어야 한다 �. 또한 �F�V�O보고에 기초하

여 효과적이고 투명성이 높은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

셋째 �/ �E�U역외에서 수입된 것의 국경검역은 역내의 위생 �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서 중요하므로 모든 식품을 포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현재 �/ 국경검역소 �(�B�o�r�d�e�r

�h�s�p�e�c�h�o�n �P�o�s�t�s�) 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동물유래식품뿐이다 �.

�2�. 식품위생규칙

새로운 식품원칙에 따라 식품법이 개정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식품위생행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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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의 구체적 검토가 추진되고 있다 �. 유럽위원회는 �2�0�0�0 년에 식품안전위생규칙의

개정안 “위생패키지”를제시했다 �. 이는 �5개의 법안 �(�4 개의 규칙과 �1개의 지려예 �)으

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의회는 이 중 주요법안에 대해 이미 승인하였다 �.

이 신규칙은 종래의 이사회지령 �9�3�/�4�3�/�E�E�C 및 �1�6 개의 식품별 지령으로 분산해

있던 복잡한 위생조건을 통합하여 조화를 추구하고 간소하게 만든 것이다 �. 이에
따라 단일하고 투명한 룰에 따라 모든 식품과 모든 식품관련업자를 관리하게 된

다 �.

�2�.�1 종래의 위생지령 �C�o�u�n�c�i�l �D�i�r�e�c�t�i�v�e �9�3�4�3�/�E�E�C�(�1�9�9�3 년 �6월

�1�4 일 �)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평지령으로 공공검역지령과 세트로 되어 있다�. 다
음의 원칙을 기본으로 식품위생규칙을 정하고 있다�.

첫째 �l 국민의 건강보호를 첫번째 고려사항으로 한다 �.

둘째 �l 푸드체인 전체를 관통하여 위생관리한다 �. 푸드체인에는 �1차생산�(수확�I 도

축�/ 생유가공�)�/ 조제 �I 가공�I 제조�I 포장�l 저장�l 수송�I 유통�/ 판매가 포함된다�. 단 농업

자체는 이 지령의 대상이 아니다 �. 또한 사료생산도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1 식품산업에서 중요점을 특정하여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해 위해분석�I 위험

평 �7�h 기타 관리기술을 적용한다 �. �H�A�C�C�P 를 통한 과학적 접근이 제안되었다 �. 중
요관리점은 상설위원회가 후에 식품별로 설정하게 되었다�. 적정위생규범 �(�G�f�R

�G�o�o�d �H�y�g�i�e�n�e 관�a�h�c�e�s�) 는 �E�N�2�%에시리즈를 이용한다 �.

넷째 �I 과학적으로 수용 가능한 원칙에 따라 미생물학적 기준과 온도관리기법을

적용한다 �.

다섯째 �y 적정위생규범 �(�G�H�P�) 를 개발한다 �.

여섯째 �l 회원국의 관할당국을 통해 식품위생을 감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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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I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제조하지 않는다는 식품기업의 의무를 분명히 한

다 �.

이에 따라 회원국은 좀더 상세한 국내법을 제정해야하는데 �l 그때 회원국은 본지

령보다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는 안 된다 �. 또한 회원국간의 정보교환이 필요하게

된다�. 이 지령에서는 국제기준에 대한 배려와 유럽위원회의 식품상설위원회의 역

할을 중시하게 되었다 �.

이와 같이 본지령에는 최근의 위생규칙의 원형이 발견된다 �. 그러나 개념과 체계

가 정리되지 못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었다 �.

�2�.�2 식품안전백서

식품위생규칙은 �2�0 개 이상의 법적 문서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 역내시장을 발전

시키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대상이 확대되어왔다 �. 그 결과 식물유래의 식품과

동물유래의 식품에서 전혀 상이한 위생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 특하 식물유래식품

의 원재료 생산단계에서는 위생사항이 결여된 부분도 발생했다 �.

백서에서는 기존의 법적 사항을 재구축하고 푸드체인을 일관하는 포괄적 규칙

을 제안하고 었다�. 특히 �l 식품사업자의 책무�l �H�A�C�C�P 의 적용 �/ 위생규칙의 준수�y

중소기업의 위생대책에 관한 지원�y 미생물기준의 설정 등에도 언급하고 있다�. 또

한 행동계획도 제시되고 있는데�l 여기서는 그 중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만 간추려

보자�.

�I 행동계획 �: 항목에 위생규칙의 제안

�}
식물 및 동물 유래 식품의 위생에 관한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지령의 재구축

� 식품사업자의 책임의 명확화와 �H�A�C�C�P 시스템의 체계적인 적용

�, �1차생산도 포함한 푸드체인 전체 단계에 위생규칙 적용

식품안전백서는 동물위생문제를 식품안전의 중요요소로 제시했다 �. 특히 �l 인수공

통질병 �(결핵 �y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의 관리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 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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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로그램과 회원국간 협조적 보고체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결핵이나 브루셀

라증 등의 근절대책 및 질병관리대책에도 언급하고 있다�. 한편 �l 동물복지문제로

식품정책 속에서 통합적으로 취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동물위생대책에 관한 행

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

�[행동계획 �: 항목 �2이 인수공통질병에 관한 지령 �9�2�/�1�1�7�/�E�E�C 의 개정

�v 동물로부터 인간으로 전달되는 질병에 관한 감시와 보고체제의 개선 및 특

정 인수공통질병 �(예 �: 살모넬라�) 유행의 억제

�[행동계획 �: 항목 �2켜 공동체로 수출되는 동물제품의 인수공통질병병원체의 겸역

에 대한 회원국 � 제 �3국의 프로그램에 관한 결정

�I행동계획 �: 향목 �2�8�1 동물유래식품에 대한 동물위생사항에 관한 규칙의 제안

�3�. 식품위생 패키지

�3�.�1 배경

이번에 제안된 규칙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취급하고 었다 �.

�(�a�) 식품위생에 관한 이사회지령 �9�3�/�4�3�/�E�E�C 에 포함된 일반식품위생 및 공중위

생문제와 동물유래식품의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이사회지령들의 식품위생문제

띠 동물유래식품에 관한 동물위생 �(가축전염병 등�) 문제

�(다 동물유래식품의 겁역문제

�1�9�6�4 년 이후 식품위생에 관한 다양한 지령이 제출되었다 �. 지령이 매우 다양했던

것은 �@ 위생 동물위생 검역의세 가지 상이한 규칙이 혼재하여 있기 때문이며�l

�@ 동물유래식품과 비동물유래식품에서는 대상이 상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

다 �.

이번의 식품위생 패키지 법안에서는 �@ 법적인 틀을 확립하는 것�/
�@ 동물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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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위생문제와 검역문제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

�3�.�2�. 패커지법안들

현재 제출되어 있는 관련법안은 다음과 같다 �.

�(�a�) 식품위생에 관한 일반원칙 싼 �o�p�o�s�a�1 �f�o�r �a �R�e�g�u�1�a�h�o�n �o�f �t�h�e �E�u�r�o�p�e�a�n

않�l�i뻐�e�n�t �a�n�d �o�f �t�h�e �C�o�u�n�c�i�1 �m �t�h�e �h�y�g�i�e�n�e �d �f�o�o�d�s�m�H�s �(�C�O�M�( 때�)집�8

�H�I�l�a�l�: �2�%�O�/�1�7�8�(�C�O�D�)

�(�b�) 동물유래식품에 관한 위생규칙 �P�r�o�p�o�s 떠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껴�n�g �d�o�w�n �s�p�e�C�H�i�c �h�y 밍�e�n�e �r�u�l�e�s �f�o�r �f�o�o�d 。�f

뻐�i�m 떠 �o�r�i�g�i�o�n �(�C�O�M�p�o�g�9�)�4�3�8 �f�i�n�a�l�: �2때�O�/�1�7�9�(�C�O�D�)

�(이 동물유래식품에 관한 위생검역규칙 �f ￥�o�p�o�s�a�I �f�o�r �a �R�e�g�u�l�a�t�i�o�n �o�f �t따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l�m�c�i�l �1�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o�r�g�a�n�i�z�a�t�i�o�n �o�f �o�f�f�i�c�i�a�l �c�o�n�k�o�1�s �m �p�r�o�d�u�c�t�s �o�f �a�n�i�m�a�1 �o�r�i�g�i�n �i�n�t�e�n�d�e�d �f�o�r

�h�u�m�a�n �c�m�s�u�m�p�h�o�n �(�C�O�M 따뻐이 �4�3�8 �6�I�1 떠 �: �2�G�g�O�/�1�8�0�(�C�O�D�)

�(�d�) 동물유래식품의 판매와 수입에 관련된 동물위생규칙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m�1�d �o�f �t�h�e �C�o�u�n�c�i�l �1�a�y�i�n�g �d�o�w�n �t�h�e

�a�n�i�m�a�l�-�h�e�a�l�t�h �m�l�e�s �g�o�v�e�r�n�i�n�g �t�h�e �p�r�o�d�u�c�t�i�o�n�l �p�l�a�c�i�n�g �o�n �t�h�e �m�a�r�k�e�t �a�n�d

�i�m�p�o�r�t�a�h�o�n �o�f �p�r�o�d�u�c�t�s �d �a�n�i�m�a�1 �o�r�i�g�i�n �i�n�t�e�n�d�e�d �f�o�r �h�u�m�a�n �c�o�n�s�m�n�p�h�o�n

�(�C�O�M�p�o 。이 �4�3�8 �f�m 삶 �: �2�0�0�0�/�1�8�1�(�C�N�S�)

�(�e�) 구 위생지령의 폐지지령 �P�r�o�p�o�s 외 �f�o�r �a �R�e�g�u�l�a�t�i�o�n �d �t�h�e �E�m�o�p�e없�1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r�e�p�e�a�l�i�n�g �c�e�r�t�a�i�n �D�i�r�e�c�t�i�v�e�s �m �t�h�e �h�y�g�i�e�n�e �o�f

�f�o�o�d�s�t�u�f�f�s �a�n�d �t�h�e �h�e�a�1�t�h �c�o�n�d�i�t�i�o�n�s �f�o�r �t�h�e �p�r�o�d�u�c�h�o�n �a�n�d �p�l�a�c�i�n�g �o�n �t�h�e

�m�a�r�k�e�t �o�f �c�e�r�t�a�i�n �p�r�o�d�u�c�t�s �o�f �a�n�i�m�a�1 �o�r�i�g�i�n �i�n�t�e�n�d�e�d �f�o�r �h�u�m�a�n �C�O뾰�u�m�p�t�i�o�n�l

�a�n�d �a�m�e�n�d�i�n�g �D�i�r�e�c�h�v�e�s �8�9�/�6�6�2�/�E�E�C 뻐�d �9�1�/�6�7�/�E�E�C �(�C�O�M�(�2�0�0 이 �4�3�8 �f�m 따 �:

�2�0�0�0�/�1�8�2�(�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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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식품위생일반규칙의 내용

�7�L 기본원칙

본규칙의 제�1의 기본원칙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원칙을 식품위생에도 적용하

는 것이다 �. 현시점에서는 식품의 모든 섹터를 포함하는 체계적인 체제가 없다�. 식
품의 유형별로 �p�a�t�c�h�w�o�r�k 처럼 되어 있으며 �I 특히 농업생산단계에서 그것이 현저

하다 �.
제 �2의 기본원칙은 식품업자가 위생관리의 자율점검 �(�s�e�H�f�h�e�c 씨과 근대적인 위해

관리기술을 이용하는데 있어 �1차적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한 점이다 �. 농업 이

외의 식품비즈니스에서는 �H�A�C�C�P 룰의 적용이 의무화된다 �. 자율점검체제는 이미

대기업에는 도입되고 있지만 도축장 등은 아직 의무로 되어 있지 않다 �.

제 �3의 기본원칙은 식품 및 식품성분의 추적가능성 �(�t�a�c�e�a�h�l�i η�)를 확립하는 것이

다�. 그를 위해 모든 식품사업자를 등록시킨다 �. 등록번호에 따라 식품의 추적이 가

능하게 된다 �. 또한 식품과 원재료의 공급자를 특정하기 위해 기록을 남기도록 의

무화한다 �. 이 의무등록제도는 인정기관의 안전관리를 좀더 조직화하는 것이 된다 �.

이상의 안전관리 �I 추적가능성 �I 위험식품의 회수를 조합한 종합적인 수평원칙으

로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자율적 관리

�H�A�C�C�P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식품제조업자들은 저마다 독자적인 감시프로그램

을 디자인해야 한다�. 식품사업자들은 모든 위해를 特定하고 적절한 관리절차를 확

립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l 어떠한 통일적인 �H�A�C�C�P 시스템이 존

재하는 것 �o�1 아니라�/ 현장마다 그곳에 알맞은 �H�A�r�p 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점검 �(�s�e�h�h�e�c�k�) 체제는 이러한 �H�A�Cα구축에 정합적인 시스템이 된다 �.

식품안전정책은�l 과거에는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었지만�l 이제부터

는 식품안전목표 �(�F�o�o�d �S라�eψ �O비 �e�c�t�i�%�S�l �F�%�s�) 만 제시할 뿐이다 �. 식품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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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표에 따라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스스로의 위생관리절차를 구체

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이 시스댐의 특징은 �I 좀더 단순화한 법제도 �(목표만 규정�)와

현장의 융통성�(단�l 현장에서 설정한 절차와 조건은 모두 문서화해야 함�) 에 있다 �.
이는�I 유연성이 결여된 제도는 오히려 현장의 위생조건과 안전성을 위협하게 된다

는 사고방식에 입각한 것이다 �. 이 방법이 바로 신접근 �(�n�e�w �a�p�p�r�o�a�c�h�) 인 것이다 �.

주
ι

기�,뚫다

�E�U역외에서 수입되는 식품은 �E�U규칙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E�U역외로 수출

되는 것은 적어도 �E�U역내에서 유통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라‘ 농업의 위생의무

�I�I

농장에서 식탁까지”를원칙으로 하는 위생규칙이므로 �/ 이 위생규칙은 농장과 �1

차생산 �(도축장 등�)에도 적용된다 �. 그러나 현시점에서 농장에 완전한 �H�A�C�(�T 를 적

용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적정농업규범�(�G�A�P 등�) 승 새로운 위생관리수단을 우선

경험한 다음에 장차 �H�A�C�C�P 를 적용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사고방식이다 �. 또한 제

�1차 생산부문에 대한 빠 �k�C�C�P 도입은 곤란하지만 소매 등 푸드체인 하류단계의

경험이 쌓이면서 서서히 침투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마�. 사료의 취급

�E�U에서는 사료의 위생 � 안전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그러나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가 이미 존재하므로 이번 규칙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는 방

침히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신규칙의 농장에는 사료생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 다
만 이것은 식품안전백서의 제안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푸드체인이 사료를 포함

시킬지 여부는 논쟁점으로 되어 있으며�r 유럽위원회와 유럽이사회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G�M�O의 추적가능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식료와 사료를

구별하지 않는 룰을 적용하고 있다 �(�G�M�O 의 추적가능성과 표시에 관한 규칙

�(�C�O�M�(�2�0�0�1�) �1�8�2 �f�m�a�n�y �G�M 식품과 �G�M사료에 관한 규칙�(�C�O�M�(�2�O�O�1�) �4�2�5 �f�i�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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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적용얘외사항
원격지�(高地�y 離島 �) 의 식품과 전통식품에 대해서는 �/ 규칙의 탄력적인 적용조항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러한 전통식품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보완성과 투명성의 원칙

에 따를 것이 요구되고 었다�.

이는 유럽의회로부터의 개정요구에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소비

자 혹은 지방의 �(�l�o�c 떠�) 소매업자로 흘러가는 소량의 �1차산품�/ 예를 들면 야생 딸기

류�l 수렵고기 �f 자가산 과일 등 자연식품의 직거래는 이 규칙의 대상으로 되지 않

는다�. 그러한 행위는 유럽차원의 규칙으로는 관리되지 않으며 �l 각 회원국단계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중소기업이 �H�A�C�C�P 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

각이 지배적이다�. 가령 �l 위해관리에 대해 상세한 지표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특별

한 적정위생기준�(�G�H�P�) 의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

저 �|�6 접 스 겸

이상 식품정책의 개혁과정과 그 내용을 검토해보았다 �. 그 핵심적인 내용은 종합

식품법에 제정되어 �E�I�J 의 식품안전대책이 위험분석에 입각한 프레임워크에 따라

운영되게 된 점과 위험평가 �( 및 위험정보교환 �) 기관인 유럽식품안전기관이 발족한

점이다 �.

�E�U의 식품정책개혁의 이념과 의도를 야해하는데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9�7년

의 식품법녹서와 �9�9 년의 식품안전백서이다 �. 그런데 녹서와 백서를 비교해보면 차

이점이 발견된다 �. 그것은 유럽위원회의 식품정책에 대한 관점 및 자세의 변화이

다�. 녹서에서는 국제화와 �E�U의 시장통합을 크게 의식하여 식품정책에 관련된 경

제적 틀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그런데 백서에서는 �B�S�E 문제에 대

한 깊은 반성을 표명하고 소비자우선 및 위험분석체제의 확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크게 선회하고 있다 �. 최근 �1�0 년간 �B�S�E를 비롯한 식품안전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졌음을 반영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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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유럽위원회는 �8�0 년대 말부터 위험관리부문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

다 �. �% 년대 초의 시장통합 이후 추진된 것은 �@ 역내의 자유화 가속 �l
�@ 제 �3국 대

응�I
�@ 시험소에 관한 적합성인증제도 �l

�@ 사업소의 �H�A�C�C�I 〕 �@ 공중위생 � 동물

위생 � 식물위생의 통합적 관리 등이다 �.

최근 �1�0 년간의 개혁은 국제적인 관점으로부터 제도를 정비해온 것이다 �. 물론 처

음에는 �E�U국가간이라는 한정된 국가관계였지만 �l 이후 역내통일은 필연적으로 제�3

국과의 관계 재구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

�E�U는 지금부터 식품안전백서에 정해놓은 지침에 따라 개혁을 지속해가게 된다�.
그것은 �f�T 혁명의 진전과 글로벌화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 �사회와 조화

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수순이다 �.

�9�0 년대부터 지금까지 �E�u 식품안전행정개혁에서 등장한 새로운 개념은 �@ 농장

에서 식탁까지의 푸드체인 관리 �/
�@ 적합성 인증을 베이스로 한 새로운 접근�(�n�e�w

�a�p�p�r�o�a�c�h�)�/ �@ �H�A�C�C�P 시스웹 활용의 중요성 등이다 �. 식품안전행정의 틀을 근본적

으로 바꿔놓을 �o�} 상의 개념은 앞으로 농업과 축산 현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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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 �. 영국의 식픔안전정잭 개혁

�1�9�8�0 년대와 �9�0 년대를 거치면서 영국에서는 식품안전�l 특히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뿐 아니라 민간업체에 있어서도 당면한 문제가 되었다 �. 특히 �/

�1�%�0 년대 중반의 �B�S�E 와 �E�-�c�o�l�i 그리고 최근의 구제역 파동은 식품안전문제의 심각

성을 일반인들에게 일깨워주었고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

는 계기로 되었다 �.

특히 �/ �B�S�E 이후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영국의

정부와 업계측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필사적이다 �. 그러한 노력은 식품안전

행정의 대대적 개혁으로 나타났으며�y 그 귀결이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m�c�F 이하 �F�S�A�) 의 설립이다 �. 여기서는 �F�S�A를 중심으로 영국의 식품안전확보

시스렘을 검토한다 �.

�1�. 식품기준청 설립 이전의 식품안전정책

�1�.�1 공적 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영국의 식품안전관리는 �8�0 년대 말까지 주로 공적 규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다가

�9�0 년대 초반 민간의 자율 규제를 강조하는 체계로 변화하였고 �/ 다시 �%년대 중반

부터 공적규제와 민간의 자율규제가 서로 병존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영국의 식품안전을 위한 법규는 전통적으로 생산물 책임제도에 근거를 두고 일

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생산물을 판매한 경우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형

태였다 �(이는바 �W�a�r�r�a�n�t�e�e �D�e�k�n�c�e�)�. 개별 생산물의 질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소비

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1�9�8�7 년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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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끼에 반영되었다 �.

이러한 공공규제 중심의 식품정책이 변화된 것은 �1�9�9�0 년 식품안전법 �f�o�o�d

�S�a�f�e�t�y �A�c�t �1�9�9�0�) 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 이른바 적정주의 �(�d�u�e �d�e�1�i�g�e�n�c�e �d�e�f�e�n�c�e�)

원칙을 도입한 �1�9�9�0 년 식품안전법은 영국 식품안전관리를 공공적 규제로부터 민

간의 자율규제로 변화시켰다 �.

�9�0 년 식품안전법은 식품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주의 �(�r�e�a�s�o�n�a�b�l�e �p�r�e�c�a�u�t�i�o�n�) 와 모든 적정주으�H�a�l�l �d�u�e

�d�e�l�i�g�e�n�c�e�) 를 실행했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 즉�f 식품체인의 각 단계에 참여

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위의 공급자로부터 받은 식품이 식품안전법에 적합하고 인

간소비에 해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t

합리적인
�l

야라는 용어가 갖는 모호성 때문에 식품체인의 업체들�y 특히

자신들의 상표로 식품을 판매하는 대규모 소매업체 �(수퍼체인 등�)들은 적정주의원

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식품안전 기준�(빠�E�y 즉 식품위

생서비스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상회하는 사적인 품질관리 시스랩을 발전

시켰다 �.

이들 민간품질관리시스댐은 공급자에게 �H�A�C�C�P 와 �I�g�%�O�O 원칙을 적용하는 품

질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의 인증

서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

이러한 적정주의 원칙은 또한 식품업체들로 하여금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지

속적으로 품질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게 하는 역할도 하였다 �.

결국�/ 식품안전법의 적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영국 축산물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식품소매상이 식품안전관리의 중요 역할을 맡

게 되었으며�/ 이들이 중심이 된 민간의 자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형성되었다

고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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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병존체제로

�1�%�5 년 영국은 일반적인 식품위생에 관한 법규와 식품위생서비스국 �(�M�e�a�t

�H�y밍�e�n�e �S�e�r�v�i�c�e�I �M�f�S�) 의 설립을 통해 민간중심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전체 식

품체인의 감시를 위한 공적 규제 조치를 부가하였다 �.

영국 중앙정부 부처인 건강부 �(�[�k�p�a�I�m�e�n�t �o�f �H�e 외�t�h�) 에서 관할하는 일반적인 식

품위생에 관한 법규�(�F�o�o�d �S�a�f�e�t�y �(�G�e�n�e�t�-�a�I �F�o�o�d �H�y�g�i�e�n�e�) �R�e�g�u�l�a�t�i�o�n �1�9�9�5�) 는 �E�u
의 식품위생에 관한 법규 �(�R�r�e�c�h�v�e �9�3�/�9�4�) 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업체에게

�H�A�C�C�P 원칙에 따른 위험관리 적용을 요구하고 었다 �.

그러나 이 법규는 축산가공물과 이를 판매하는 소매업체나 식당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축산농가나 신선육을 다루는 도축장�/ 냉동창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건강부보다는 �M뾰�F 산하의 �M�f�S 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

여 법규의 집행은 상당히 복잡한 체계를 갖고 이루어전다 �. 실제 법의 집행권한

은 이른바 본청원칙 �(�H�o�m�e �A�u�t�h�o�r�i�t�y �P�r�i�n�c�i�p�l�e�) 에 따라서 우리 나라의 구 정도의

크기인 �d�i�s�h�i�c�t �c�o�u�n�c�i�l 의 환경건강부서 �(�E�n�v�i�r�o�n�m�e�n�t�a�l �H�e�a�l�t�h �O�f�H�c�e�r�) 에서 담당한

다 �. 이들에게 미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공건강연구소

�(�P�u�b�l�i�c �H�e�a�l�t�h �I�a�b α�r�a�t�O�I�y �S�g�r�v�i�c�e�) 이며 �/ 지역간의 협력을 위해서 �M�C�O�T�S�(�m�e

�I�n�c�a�l �A�u�t�h�o�r 펴 �C�e�m�r�d�i�r�l�a�t�i�n�g �b�o�d�y �o�n �F�o�o�d �a�n�d �T�r�a�d�i�n�g �S�t뼈�a�r�d�s�) 가 설립되

어 지역단위의 집행 지침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법 집행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들을 보고한다 �. 위의 본청원칙은 지역단위의 식품산업을 다루기 위한 것이었지만 �l

실제로 대규모 식품업체처럼 각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는 본점이 있는 지

역의 관청에 책임이 있다�.

이러한 법 집행상의 복잡성 �I 그리고 실제로 전체 식품체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l 그리고 축산농가나 도축장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등

은 �1�9�9�7 년 식품안전청의 설립을 위한 보고서 �(후술�) 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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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S 는 �1�9�9�5 년 신선육에 관한 법규 �(�F�r�e�s�h �M�e�a�t �(�H�y�g�i�e�n�e �a�n�d �I�n�s�p�e�c�t�i�o�n�)

�R�e�g�u�l�a�t�i�o�n �1�9�9�5�) 를 집행하기 위한 �M뾰�F의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다 �. 앞서 설명

한 지역 식품산업에 대해서 해당지역관청이 감사 감독을 하는 것처럼 �I �M�f�S 는 영

국 전역에서 통일된 축산물 감시 �l 감독을 위해 도입되었다�.

�M�f�S 는 도축장 �/ 절단공장�(�c�u 뼈�1�g �p�1�a�n�t�s�) 그리고 냉동창고를 대상으로 감독기능

을 수행하며 가축의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를 통해 동물병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며

검사자가 가축의 사체에 직접 스탬프를 찍어서 식육으로 적합함을 증명한다 �. 또한
최고 �1�0�0 점까지 부여하는 위생평가시스댐 �(�H�y�g�i�e�n�e �A�s�s�e�s�s�m�e�n�t �S�y�s�t�e�m �H�A�S�) 을

시행하여 허가된 도축장의 위생관리상태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러
한 검사는 �M�f�S 의 직원이 할 수도 있고 �I 또는 정부에 동록된 민간검역회사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M�f�S 의 식품위생 감시 �l 감독의 문제점은 사체검사를 통해서 스탬프를

찍는 순간까지만 진행된다는 것이다 �. 즉�y 그 이후 사체의 가공을 위해서 절단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더 아상의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밝힌 �H�}와 같야�/

�K야�f�S 의 검사기능도 식품체인의 전체과정을 관리하지 못하고 �y 그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기능에 일임하고 있다 �.

。 �l 와 같이 상대적으로 공적규제에 비해 민간자율규제 기능이 강화된 것이 영국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특정이라고 할 수 있으내 이러한 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식

품에 대한 영국 일반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 따라서 공적규

제를 통합�/ 강화하고 좀더 엄격하게 푸드체인을 종합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

며 �/
그 귀결이 �1�9�9�9 년의 식품기준청 설립으로 나타났다 �.

�2�. 식품기준청의 설립배경

�2�.�1 제임스 보고서

�B�S�E 로 광범위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식품안전문제는 �1�9�9�7 년 선거에서 중요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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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 부각되었고 �l 노동당은 독립적 기구의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동당은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 검토를 제임스�(패�l�i�p �I�a�m�e 히 교수에게 위탁하였으며 �I 그

결과를 선거 승리 이후인 �1�9�9�7 년 �5월 보고받았다 �. 일명 제임스 보고서로 불리는

이 보고서
“ �T�h�e �F�o�o�d �S�t�a�n�d�a�r�d �A�g�e�n�c�y �: �A�n �I�n�t�e�r�i�m �f�f�o�p�o�s�a�r ’가 �F�S�A 창설의

근간이 되었다 �.

이 보고서에서 제임스는 과거 �1�0 년 동안 식품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된 이유로

세 가지 제도적인 실패를 들고 있다 �.
첫째는 �M�M�F가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동시에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l

�M뾰�F는 농어업의 경제적 이해와 공공의 건강을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바 그

로부터 식품안전성과 농어업의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간에 상충이 발생되고 있다

는 것이다 �. 따라서 제임스는 새로 설립할 �F�S�A 의 형태에 관련하여 “식품관련 산업

을 지원하는 정부부처와 분리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새로운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 이 기구의 정책결정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모든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둘째는 �M�A�F�F�I �D�o�f�f�(�&�p�t�. �d �H�e�a�1�m�) 및 여타 부처들간의 업무의 중복 및 캡 �l

그리고 그에 따라 식품안전성의 통제나 감독에서 협력이 부족한 점이다 �. 따라서
�o�n�e�-�s�t�o�p �s�h�o�p 의 개념으로 행동할 수 있는 단일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셋째는 영국 식품관련 법들이 영국 전역에서 불균형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

이다�. 즉�l 식품안전법 �f�o�o�d 닮�f�e η �A�c�t �1�%�) 이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기준에 따

라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

�2�.�2 �F�S�A 설립 백서

새로취임한블레어총리는곧바로식품안전행정의개혁에착수하였다�. 그리고
민간연구자에게 검토를 의뢰한 개혁 청사진을 기초로 “식품기준청�: 변혁의

힘�I�1�1�9�9�8 년 �1월 �)을 공표하였다�. 이는 영국이 식품안전행정개혁을 위해 제시한 식

품기준청 설립의 기획서 �(백서 �) 였다 �. 여기에는 제임스 보고서의 의견이 대부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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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었다 �.

백서에는 다음과 같은 방침이 제시되었다 �. �@ 가본목적은 국민의 건강보호�l
�@

식품기준 및 안전성의 평가에 있어 不偏뾰 독립성�I 과학성 �I
�@ 식품기준청의 결정

� 행동에 있어 독립성 �y 통일성 �l 위험비례성 �(안전대책의 비용편익 �)�I 과잉규제 회피 �/

국제제도에 대한 배려�l
�@ 의사결정과정의 공개성�/ 투명성 �I 대화성 등이다 �.

또한 다음과 같은 점도 아울러 제시되고 있다�. �@ 장관과 위원은 공개적으로 임

명하도록 하고 개인의 자격과 식견을 기초로 선발한다 �. �@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에

관한 문제에 대해 견해를 공표한다 �. �@ 푸드체인 전체를 관통하는 식품안전과 규

격기준에 대해 전략적 견해를 제시한다 �. �@ 연구�/ 감시의 실시 �f 법률의 제안 �I 집행

의 감시 �y 문제해결의 행동에 관련된 폭넓은 권한을 갖는다 �.

백서는 식품기준청에 농수산식료부와 보건부가 관할하는 정책을 폭넓게 이관하

는 안을 담고 있었다 �.

�2�.�3 �F�S�A 설립에 판한 법

�1�%�9 년 �1�1 월 �1�1 일 시 행된 식품기준법 �(�F�o�o�d �S�t�a�I�1�d�a�r�d�s �A�c�t �1�9�9�9�) 은 식품기준청

의 설립과 그 기능에 대한 조항을 책정한 법률이다 �. �4�3 개의 작은 섹션이 �8개로 분

류되어 있는데�I 처음 �5개 섹션야 식품기준청에 관한 것이다 �. 여기에는 기능�y 멤버

의 임명 �I 자문위원회 등 식품기준청의 핵심적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 다음 �6개의

섹션은 음식물에 관한 일반적 기능에 대한 것이며 �/ 내용은 식품정책의 정비�I 주요

관련기관에 대한 조언�/ 정보의 제공 및 수집 등이다 �.

이 식품기준법에 따르면 �F�S�A 는 다음과 같은 기관으로 상정되고 있다 �.

우선 기능으로 다음 두 가지가 제시된다 �. �@ 식품안전 및 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이해에 관련된 법률의 개정�/
�@ 식품이 유발하는 건강피해의 시험에 관한 조항의

책정을 가능케 하는 가축사료에 관한 조항의 책정이다 �.

식품기준청의 목적은 “식품소비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는 위험 �(생산과정과 공급과

정에서 생기는 위험을 포함�)으로부터 공중위생을 옹호하는 것�l 또한 식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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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y �2�0�0�1 년부터 �2�0�0�6 년간 �5년 동안

의 기관의 목적을 �@ 푸드체인을 통해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식중독을 �2�0�%

감축한다�. �@ 국민이 좀더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 �@ 소비자보호의 입

장에서 적절한 식품표시를 철저히 한다 �. �@ 식품산업의 감시 �l
�@ 식품법의 개선 �l

�@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정해두고 있다 �.

소비자�- 제일의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정보의 공개 �I 그리고 행정과 식품산업계로

부터 독립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F�g�A 는 각 회계연도에 활동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신속하게 국회�l

웨일즈의회 �l 스코틀랜드의회 �l 북아일랜드의회에 보고해야만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기타 단체에 대한 제출야나 다�른조사보고서도 작성한다�.

자문위원회는 �F�S�A 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언하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

치되었다�. 설치권한은 국무위원이 가지며 �l 잉글랜드�l 웨일즈�/ 스코틀랜드�l 북아일랜

드 등 어떤 지방이든 설치할 수 있다 �. �F�S�A 도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위원회를 설치

할수있다 �.

�3�. �F�g�A 의 기능과 역할

식품기준법 �f�o�o�d �S�t빼따�d�s �A�c�t �1뺏�) 및 관련 백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F�S�A 의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식품안전성은 농장단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F�S�A 는 오염된 식품

이 식품 유통체인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농장에서부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이에 따라 �F�S�A 는 현재의 기준을 보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추가

할 것을 보건부 차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식품체인으로부터 전염될 수 있는 동물전염병에 대한 통제를 위한 국가적인 정

책의 개발이나 이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사료에 대한 업무는 농업부 차관과 분할된다 �. �F�S�A는 식품안전성에 잠재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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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는 사료 �/ 첨가제 �/ 오염원과 같은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문하

는 역할을 한다�.

농약과 동물약품에 대한 업무는 농업부 차관에게 그대로 남지만�l �F�S�A는 농약이

나 동물약품의 인증과 관련해서 식품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역

할을한다 �.

식품위생정책이나 식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m�i�c�r�o 비�o�l�o 밍�c�a�l �s�a�f�e η�)에 대해서

모든 관련 부서에 조언할 수 있다 �.

육류 및 육류의 위생과 관련해서 댄 �A는 육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허가하거나

�B�S�E 의 식품체인으로의 침투를 방지하는 위한 조치를 취할 책임을 갖는다 �. 따라서

기존에 �M뾰�F에 속해있던 �h�R�f�S�(�M�e�a�t �H�y�g�i�e�n�e �S�e�r�v�i�c�e�) 의 업무는 �F�S�A 로 그대로

이관된다 �.

�F�S�A는 식품관련질병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 건강위원회 �(�h�e�a�l 암�1 �a�u�m�m�i�t�y�) 나

지방행정위원회를 지원한다 �. 그랴나 발병사례가 지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또는

지역에서의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직접 조사를 행할 수 있는 권한

을갖는다 �.

�F�S�A는 �E�U의 규정을 따라서 새로운 식품적용방법 �(�f�o�o�d �a�p�p�1�i�c�a�t�i�o�n�s�) 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G�M�O나 식품조사시설�(�f�o�o�d �i�r�r�a�d�i�a�t�i�o�n �f�a�c�i�1�i�t�i�e�s�) 의 방출에 대한 허

가증을 발행한다 �.

�F�S�A는 모든 종류의 식품첨가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식품안전성아나 첨가

제의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발견될 경우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 식품에 대한 모든 종류의 화학적 오염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알러지와 관련해서 �F�S�A 는 발생가능한 건강에 대한 위험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E�U의 상품표시규칙을 변경하는 협상을 한다 �. 이는 새로운 식품을 포함해서 식품

에 대한 알레르기반응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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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A는 오염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I 발생가능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앙과 지방행정부간의 협력을 주도한다 �.

�F�S�A 의 책임은 식품의 표시와 원료의 성분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다 �.

영양문제와 관련해서 �/ �F�S�A는 음식의 영양과 전반적인 식생활에 관한 공식적인

견해를 표시한다 �.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y 식품의 영양에 관한 법규를 제안한다 �.

�4�. �F�S�A 의 구조

�4�.�1 조직

�4�1�1 독립성

�1�9�9�9 년 �F�S�A 의 설립의 근거가 된 식품표준법 �(�F�o�o�d �S�t뼈따�d�s �A�c�t �1�%�) 에 따르

면 �l �F�S�A는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영되며 모든 산업부문의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기구로 정의된다 �.

이러한 독립적인 정부기관의 의미는�l �F�S�A 가 그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지만 업무의 추진 및 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결정으로부터 독립되

어 있다는 것이다 �. 즉�/ �F�S�A 에 관해서는 보건부장관 �(않�c�r�e�t 때�1 �o�f �t�h�e �S�t�a�t�e �f�o�r

�H�e 따�t�h�) 이 의회에서 대표로서의 역할 �(의원들에 대한 답변�)을 하지만 그 운영에 간

섭하지 않으며�/ �F�S�A 는 식품 및 관련업무와 관련해서 정부정책에 대한 조언 및 자

문을 하고 다른 정부기관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이를 독자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따라서 �F�S�A 의 정책적 조언을 받은 정부기관이 실제 정책에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는 그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다 �. 요컨
대 �l 이 기관의 독립성은 조사결과 및 견해를 특정의 장관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공표함으로써 보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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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조직구성

�F�S�A 는 크게 세 가지의 조직으로 구성되는데 �l �F�S�A 의 최고기관으로서 위원회

�(�B�o�a�r�d�) 와 그 하위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청장�(대�i�e�f �E�x�e�c�u�h�v�e�) 및 각 부

서장 �(�D�i�r�e�c�t�o�r�)�/ 그리고 각 분야별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 �(�A�d�v�i�s�o�w

�C�o�m�m�i�t�t�e�e�) 가 있다�.

본부는 런던에 위치하며�l 스코틀랜드�l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에는 사무소를 두고

있다�. 집행기관으로는 농수산식료부에서 이관된 식육위생서비스국 �(�M�e�a�t �H�y�g�i�n�e

�S�e�r�v�i�c�e�l �M�f�S�) 를 두고 있다 �.

�(�1�) 위원 회 �(�B�o�a�r�d�)

�F�S�A 는 공익을 제일로 생각하며 특정부문을 대표하지 않는 위원회 중심 기관이

다 �. 식품기준법 �(�F�o�o�d �S�t�a�n�d�a�r�d�s �A�c�t �1됐 �)에 따르면 �I 최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 언 그리고 �8명 이상 �1�2 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 총 �1�4 명의 구성원

중에는 웨일즈 국회에서 선임된 인사 �1명과�/ 스코틀랜드 관련장관이 선임한 �2명 �l

그리고 북아일랜드 관련장관이 선임한 �1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서는 보건부 차관 �(�H�e�a�l�t�h �M�i�n�i�s�t�e�r�) 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

다 �.�1 끼

위원장 �I 부위원장�/ 위원의 선임과 관련해서는 농업부 및 보건부 차관과 각 지역

�(웨일즈�l 스코틀랜드�l 북아일랜드�) 의 담당기관들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며 �I 위원

장도 위원회구성에 앞서 담당기관들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한다 �. �2�0�0�3 년 �1월 현재

최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1�2 인으로 구성되어있다 �.

�F�S�A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실질적인 업무는 청장과 부서장들이 책

임을 지게 된다 �. 청장 �(대�i�e�f �E�x�e�c�u�h�v�e�) 은 앞서 언급한 각 지역 및 정부의 담당기

�1�7�) 현재 위원장인 �S�i�r�. �I�o�h�e�n �K�r�e�b�s 를 중심으로 스코틀랜드 �F�S�A 에서 �2명 �/ 웨일즈�F�S�A와

북아일랜드에서 각 �1 명이 임명되어 있다 �. 멤버의 직종 및 업계도 소규모농장주 �/ 자선

사업 �7�h 영양학 교수 �I 금융계 등 다양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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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간의 협의에 따라 선임하고 �I 부서장�(�E�r�e�c�t�o�r�) 은 담당기관의 동의하에 최고위

원회에서 선임한다 �. 이들 중 웨일즈 �l 스코틀랜드�l 북아일랜드 지역의 부서장은 각

지역의 담당기관이 선임한다�. �F�S�A 의 청장은 �E�U에서 뿐만 아니라 �C�O�D�E�X 관련 국

제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영국을 대표하는 협상권한을 갖는다 �.

�F�S�A는 현재 �1명의 청장과 총 �9명의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y 웨일즈�l 북아

일랜드�, 스코틀랜드의 지역 사무소를 제외하고 런던의 본부에만 �3개의 그룹과 총

�1�8 개의 세부적인 부서로 나뉘어져 있다 �.
그리고 �F�S�A 의 최고위원회는 �F�S�A 의 업무분야와 관련된 조언과 정보를 얻기 위

해서 외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 이들 위원들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에서 선임

하게 되며 �/ 인원수 및 자문회원회의 분야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웨일즈�l 북아일랜드�l 스코틀랜드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l �F�S�A 는 총 �1�0�7 뼈 과학분야별 자문위원회는 두고 있

다 �.

�(�2�) 런던본부 조직

런던에있는 �U�K의 본부에는 청장 밑에 세 개의 메인그룹이 있다 �.

가�. 음식물안전대책그룹
식품의 안전 및 영양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농장에서 시작되는 푸드체인 전체

에 걸쳐 식품의 기준�/ 안전의 확보에 노력한다 �. 여기에는 �7개 부문이 었다 �. 신규식
품부문 �/ 화학오염물질 및 동불사료부문 �l 화학안전성 및 독성학부문 �l 방사능대책 및

조사감시부문 �l 푸드체인전략부분�I 미생물안전부문�I 영양부문이 그것이다 �.

나�. 시행 � 식품규격그룹

식품의 위생�/ 지원 �l 신뢰성 및 여타 무역기준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식품법

의 시행을 담당한다 �. 이 부문은 지방의 식품기준법 작성에도 관련되어 있으며 지

방자치단체를 돕는다 �. 여기에도 �7개 부문이 있는 �H�L 식품표시 및 소비자보호부문 �y

지방자치단체시행부문�l 식육위생부문�l 과학적 식육전략부문 �l �B�S�E부문�/ 수의공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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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실행부문�l 코뮤니케이션부문이다�.

다�. 조직 � 전략그룹

�F�S�A 의 위원회 �l 사무장관�y �F�S�A 런던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

다�. �U�K본부와 스코틀랜드�F�S�A 웨일즈�F�S�A�y 북아일랜드�F�S�A�/ 식육위생서비스국의

전략적 관리에 대해 어드바이스한다 �. 재무 및 �I�T 부문�l 사무 � 소비자서비스부문�I 경

제분석부문 �l 인사부문으로 구성된다 �.

�(�3�) 과학위원회

독립적이고 최첨단연구를하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와 워킹그룹

�(�W�G�) 은 식품기준청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조언이 최신의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보증하고 있다�. 문제에 따라서는 긴급하게 해당분야 전문

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임무는 문제의 조λ�h 감시 �y 조언

아벼 위험관리권한을 갖지는 않는다 �.

�F�S�A 에만 사무국을 두고 있는 과학위원회는 동불사료위원회 �y 조사자문위원회 �l 식

육위생자문위원회 �l 식품안전의 미생물에 관한 위원회 �/ 산규식품과 제조기술에 관

한 위원회�l 독성에 관한 위원회이다 �. 독성에 관한 위원회는 자매위원회로서 보건

부에 사무국이 있는 발암성에 관한 위원회 �l 돌연변이에 관한 위원회와 공동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해면상뇌증위원회의 사무국은 환경식료농촌부에 있다�.
영양에 관한 위원회는 �F�S�A 와 보건부 양쪽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이들 위원회가

각기 독립적으로 전문분야에 대해 관계기관에게 조언하고 있다 �. 임기는 분병하게

정해져있지 않고 �3년부터 �1�0 년까지 폭이 넓다 �. 또한 특별위원회�f 워킹그룹은 �F�S�A

의 직원이 중심으로 되어 상설자문위원회로 설치되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조λ�h
조언을 수행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l 상황에 따라 급

거 설치된 것도 있는 등 유연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

�(�4�) 소비자위원회

�F�S�A 의 중요한 관점의 하나는 소비자 제일원칙이다 �. 이 위원회는 소비자의 의견 �/



�1�2�5

이익이 원활하게 행정에 전달되도록 �2�0�0�2 년 �4월에 새로 설립되었다 �.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 소비자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F�S�A 에 호소

한다 �. �@ �F�S�A 의 전략적인 방침과 지금까지의 플랜에 대해 의견을 진술한다 �. �@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한다 �. �@ 소비자상담방법론 �(소비자조사

의 숫자와 단결의 곤란성�y 소수의견에 대한 배려 �) 에 대해 조언한다 �. �@ 자문위원

회의 소비자대표자 평�7�h �@ �F�S�A 와 소비자그룹간의 교류 �/
�@ �F�S�A 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전달한다 �.

소비자위원회는 연간 �4회 개최된다 �. 멤버는 일반공모 �(�2�0�-�7�0 세 �)로 선발된 �6명과

�U�K의 소비자단체 대표자 �6명 등 총 �1�2 명으로 구성된다 �.

�(�5�) 식육위생서비스국

�h�R�f�S 는 �F�S�A 의 집행기관이다 �. 원래 농수산식료부 �(현 환경식료농촌부

�D�e�p�a�r�h�n�e�n�t �f�o�r 표�1�v�i�r�o�n�m�e�n�t�l �F�o�o�d �a�n�d �R�u�r 떠 �A�H떠�r�S�l �D�E많�A�) 산하에 �1�9�9�5 년 �4

월 �1 일 설치된 기관이다 �. 당시에는 약 �3�O�g 개 지역의 식육검사를 청부하고 있었다 �.

�F�S�A 로 이관된 이후에는 공평성 �l 일관성을 갖는 효과적인 위생활동을 통한 공중

위생 및 동물복지의 확보를 목표로 영국�y 스코틀랜드�l 웨일즈에서 그 권한을 가지

고 있다�. 다만 동물복지의 문제에 관한 법적 통제는 환경식료농촌부 및 웨일즈의

회�, 스코틀랜드농업부에 권한이 있다�. �M�i�S 의 중요한 권한으로는 도살법을 기준으

로 한 동물복지의 시행이 있다 �. 또한 북아일랜드에서는 이 역할이 북아일랜드�F�S�A

를 대신하여 북아일랜드농업농촌개발부가 집행하고 있다�.

�M�f�S 는 소비자와 식육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 독립적인

실시기관�: 통일기준�/ 통일조사 등의 시행업무 수행�l
�@ 소비자마인드를 전환하고

공중위생을 보호하는 본질적 서비스에 대해 보건부 장관을 통해 국회 혹은 �F�S�A

에 설명할 필요 �I
�@ �E�U와 �3지역의 교역상대들이 수락가능한 통일적인 수의역학적

검역서비스를 실시 �I �@ 식육검사 및 위험관리의 개발�l 운영 �y 변경을 정확하게 수행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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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A 는 식품산업�l 식육산업에서의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H�A�cα의 도입을권장

하고 있다 �. �F�S�A 는 �H�A�C�C�P 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사람들의 식품에 대한 위기감을

해소하고 �l 푸드체인의 흐름에서 식중독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모든 식

육제품에 대해 �H�A�r�p 를 활용한 새로운 위생관리를 구축하는 것이 �M�f�S 의 주요

과제로 되어 있다 �.

�4�.�2 위험분석체계

�4�2�1 우�| 험평가

�F�S�A 의 위험평가는 주로 과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식품의 안전

성에 관련한 문제를 망라한 과학위원회는 대부분 해당문제에 깊은 관련이 있는

분야의 과학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았으며 독립적이다 �. 따라서 과학기술에 준거한

정확한 위험평가가 기대되고 있다 �. 좀더 깊이 문제를 천착하고 싶을 경우나 다른

위원희에도 걸쳐있는 추상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자 할 경우 등 펼요에 따라

과학위원회는 하위조직으로 �. 되는 그룹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아 하위조

직들이 해당문제를 다루고 관계기관 등에게 조언을 한다 �. 이 하위조직은 �F�S�A 의

직원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 하나의 문제에 관해 �F�S�A내부의 관련섹션 여

러 개가 각각 독자적인 방법으로 조사 � 분석하게 되므로 정밀하고 유효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



기준의 책정 정책의 기획 � 입안 정책 시행 인가�승인 감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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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l � �1 〉 �F�S�A 의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예시 �: 식육의 경우

�4�2�2 위험관리

위험관리는주로부문별로이루어진다�.

�2�0�0�1 년 �F�S�A 위원회는 �B�S�E 문제의 반성으로부터 식품위험관리에 관해 공식적인

틀을 작성했다 �(그림 참조�)�. 이와 같은 흐름은 �@ 관련된 공중위생기관과 기타 전

문지식을 갖는 顧問에 의한 �F�S�A 업적의 외부감샤 �@ �F�S�A에서 이루어지는 관리훈

련계획의 중요한 판단기준에 이용되며 �l �F�S�A 에서 관리를 담당하는 인재의 육성에

도쓰인다 �.



�1�2�8

〈그림 �|�|�-�1 〉 식품의 위험관리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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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A 는 위험관리를 �5단게로 나누어 실행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5개의 점겹사항을

검토한다�. 이들 �5개의 검토사항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

�(�1�) 위험의 特定

�@ 새로운 위함의 발견에 지체는 없었는 �7�h 기존의 위험에 판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는 �7�L �@ 다양한 각도에 검토하고 있는�7�h 새로운 사실의 발생에 대응하는

준비가 되고 있는가�/
�@ 우선사항은 무엇인�7�L 시간배분을 어떻게 하는�7�L �@ 협의

사항은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는�7�h �@ 관련 이해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조

사했는가

�(�2�) 위험의 훌定

φ �F�S�A 내부의 과학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는 �7�L 모든 분야의 과학전문가와 상담

했는 �7�L 과학적으로 미해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응은 충분한 �7�h �@ 대립의견

은 충분히 논의했는�7�h �@ 공식적연 위험평가를 수행했는 �7�L 기존의 위험과 과학

적으로 미해명된 부분과의 구별은 분명히 되어 있는 �7�b �@ 위험평가에 대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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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실을 충분히 전달했는 �7�h 불분명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설명했는

�7�h �@ 이해당사자로부터 위험평가에 관한 협력을 얻었는가

�(�3�) 행동지침의 결정

�@ 입수가능한 관련사실 �(경제적인 것도 포함�)을 모두 입수했는 �7�h �@ 결정전에

관련단체 �(소비자�/ 집행기관�/ 제조업자�I 특정 이익단체 �) 의 의견을 청취했는개 결정

사항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7�L 재고는 필요한�7�h �@ 행동하기 위해 관련의견을 검

토했는 �7�h 비용과 편익의 비교평가는 엄밀하게 수행되었는 �7�h 실용성과 권리행사

가능성은 타당한�7�L �@ 기본계획과 그 기반으로 되는 평가를 공개했는 �7�h �@ 이해

당사자에 대한 설명책임은 부과시켰는가

�(�4�) 결정사항의 실시

�@ 결정사항의 영향에 대해 검토했는 �7�h �@ 경험적 견지로 보아 변경은 가능한

�7�h �@ 결정은 엄밀하고 효과적인개 소비자 � 제조업자 � 집행자들로부터 이해를

구했는 �7�L �@ 실행플랜을 공개했는 �7�h �@ 이해당사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5�) 결정사항이 가져온 영향의 감시 � 검증

�@ 본래의 효과를 발휘했는 �7�h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7�L �@ 효과가 기대와 어긋

난 경우 앞으로도 그 결정을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7�L 결정후 그 안건을 변

경할 상황이 주어졌는�7�h �@ 효과가 타당한 경우 결정의 실행은 엄밀하고 철저하

게 이루어졌는�7�h �@ 시행결과를 공표했는개 결정사항의 영향은 공개했는�7�b �@

결정사항의 영향에 이해당사자들은 납득했는 �7�h 이행당사자들의 결정사항에 관한

평가에 대해 논의했는가

�4�2�3 우�| 험정보교환

정보공개를기본원칙의하나로삼고있는�F�S�A 는 위원회의 일반공개 �l 청장의 도

시강연 등 �F�S�A 직원에 의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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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또한 직원은 공인이라는 관점에서 경력�/ 급여 등에 관한 개인정보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F�S�A 에서 외부와의 정보교환을 담당하고 있는 부문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

첫 번째 �/ 미디어를 통한 정보교환을 담당하는 시행 � 식품규격그룹에 속하는 코

뮤니케이션부문이다 �. 소비자들의 전자메일을 통한 질문�/ 진정을 처리하고 �F�S�A 에

서 발간하는 책의 출판 등도 담당한다 �. 위생교육의 일환으로 �7세부터 �1�4 세까지의

어린이외�- 이들을 상대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쌍방향 학습교재 �(�F�o�o�d �H�y힘�n�e

�M�i�s�s�i�o�n �C�o�n�t�r�o�l�l 식품위생관제센터 �)를 �F�S�A 홈페이지에서 무상 다운로드할 수 있

다�. 이는 퀴즈와 게임�I 실화를 곁들여 놀면서 식품위생 �/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학

습할 수 있는 소프트이다 �.

두 번째�l 지방자치단체와 �E�u 국내외와의 정책조정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시행부문이다 �.

이상 두 부문이 중심이 되어 �F�S�A 로부터 전세계로 위험의 경고�y 식품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발신하고 있다�.

세 번째 �l 주로 국민의 대화�l 대변을 통한 진정처리를 수행하고 있는 사무 � 소비

자서비스부문이 있다 �.

�5�. 식품기준청과 정부부처와의 역할 관계

일반적으로 다른 부처와 식품기준청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약속되어 있다�. �@

문제에 관련된 모든 타 부처에게 정기적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한다 �. �@ 타 기관

의 견해는 충분한 배려를 통해 검토한다 �. �@ 예측되는 결과보고서와 더불어 적절

한 때에 조언을 구한다 �. �@ 그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는 지

체 없이 다른 기관에도 제공된다 �. �@ 각각의 과학기술 �/ 정책정보를 가급적 완전하

깨 공개접근 �(�o�p�e�n �a�c�c�e�s�s�) 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하여 연구결과에 대해 조사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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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S�A 는 기본목적이 식품섭취를 통해 발생하는 위험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

키는 것이며 �/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관이다�. �1�%�9 년의 식품기준

법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혹은 소비자의 이해에 관련된 문제를 대상으로 정책의

결정 �l 조언 �l 정보�/ 지원을 하는 것이 그 기본임무이다 �. 이러한 관점과 방침은 다를

부처와의 관계에서도 관철된다 �.

�5�.�1 �F�S�A 와 교육고용훈련부 �(�D�f�E�S�)

교육고용훈련부�(�D�e�p�a�r�m�l�e�n�t �f�o�r �E�d�u�c�a�t�i�o�n �a�n�d �S�k�i�l�l�s�y �D�f�E�S�) 는 학교급식과 食교

육�/ 아동 � 학생 및 유아의 영양상태 조사 등에 관련하여 �F�S�A 와 밀접한 관련을 맺

고 있다�. �F�S�A 에 의해 결정된 학교급식에서의 영양기준을 준수하면서 학생들이 건

강하고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커리률럼을 만든다 �.

�1�9�9�9 년 �1�0 월 국립 학교보건기준 �(�I�h�e �N�a�h�o�n 떠 �H�e삶�t�h�y �S�c�h�m�l 앉�a�n�d�a�r�d�) 이 만들

어졌다 �. 이 기준은 학교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부와 교육고용훈련부 �y 건강개발기관 �(�H�e 떠�t�h�y �D�e�v�e�1�O�P�I�n�e�n�t �A�g�e�n�c�y�/

�H�A�n 보건부 관할 �) 이 공동작성한 것이다�. 학교급식과 식당만이 아니라 자동판매

기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관한 기준도 있다�.

�5�.�2 �F�S�A 와 보건부 �(�D�o�H�)

보건부 �(�R�e�p�a�r�m�i�e�n�t �o�f �H�e 떠�H�L �D�o 떼의 주요목적은 다음 세 가지이다�. �@ 국민

의 건강 촉진 �l 개선 �/ 보호�l �@ 지불능력과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질 높은 보호 �(�c�a�r�e�) 를 제공�I �@ 반응성에 다른 사회보호 �(�s�o ε�i�a�l �c�a�r�e�) 와 유아보호의

철저 등이다 �.

�D�o�f�f 와 �F�S�A 의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다 �(표�)�. �D�o�H가 공중위생 전반을 취급하지

만 그 중 식품에 관련된 것에 대해 �F�S�A 가 �D�o�f�f 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조사를 수

행한다�. 그리고 각자 연차보고를 통해 그 결과를 제출하고 상호협조적 차원에서

협의하여 영양에 관련하여 �F�S�A 와 보건부의 역할 및 책임을 �m�e �F�o�o�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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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 白멸�로 공표한다 �.

〈표 �| �| �-�2 〉 �F�S�A 와 �D�o�H의 역할분담

�F�S�A �D�o�f�f

� 病態 �(심장순환기질환 암�/ 골다공증�I 비만

등�) 에 따른 영양섭취에 관한 좀더 광범위

한 공중위생문제
� 특별취급을 필요로 하는 그룹�(임산부�I 어

린이 �y 신체장애자�) 에 대한 배려
� 영양섭취만에 한정되지 않은 �(담배 �y 음주�,
운동�) 건강교육

� 국립건강서비스국 �(�N�a�h�o�n�a�l �H�e�a�l�t�h
�S�e�r�v�i�c�e�/ �N�f�E�)�/ 보건전문개 �N�f�E 내 모유

진홍회 �I 임상영양학�y 병원급식 �l 영양요법
을 포함한 식이요법학에 관한 모든 것

� 건강에 관련한 식사문제 �/ 어린이 등 특별

한 취급이 필요한 사람들의 영양섭취문

제 �l 영양 이외의 식품문제에 관련하여
�U�K를 대표

� 이상에 관해 장관에게 제언하고 정책을

책정함�.
� 이상에 관한 위탁조사

� 영양에 관한 과학자문위원회의 공동사무국
� 국민의 영양상황조사
� 음식물과 건강의 관련을 고려한 건강교육지침의 책정
� 이상에 관련하여 장관에게 제언하고 법안을 제정함 �.

� 식품중의 영양상분과 식사의 영양섭

취량에 대해 모니터링 및 감시를 함�.
� 개별식품에 포함된 영양에 대해 사실

에 기초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사에

관해 어드바이스를 함�.
� 균형있는 식사의 정의
� 식품의 영양에 관한 입안 �: 표시기준�/

영양보조식품�/ 강화식품�I 기능성식품

에 대한 것
� 영양적 관점에서 푸드체인 �(제조�, 수송
포함�)간 관계의 지침 설정

� 식품영양문제의 국제협상에서 �U�K를
대표

� 이상에 관해 장관에게 채언허고 정책

을책정함 �.
� 식품과 식사에 관한 위탁조사

양자의 차이를 영양 식품을 매개로 한 감염증 등에 대한 양자의 취급방법을 예

로 들어 설명하자 �. 영양에 대해 �l �F�S�A는 개별 식품의 영양성분과 밸런스를 갖는

식사에 관련하여 과학적 조사에 입각한 일반국민용 관련기준을 작성할 책임이 있

다�. 한편 �l 보건부는 영양을 공중위생정책상의 수많은 위해요인 가운데 하나로 위

치지우고 있다�. 식품을 매개로 한 감염증에 대해서도 �F�S�A는 경구감염증에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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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는 반면�l 보건부는 그것을 포함한 모든 감염증에 대해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들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만옮으로써 국민건강의 수호에

한층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5�.�3 �F�R�A 와 환경식료농촌부 �(�D�E�F�R�A�)

�2�0�0�1 년 �6월 �8일 �l 블레어 수상의 선거공약이던 농수산식료부의 재편후 명칭을 환

경식료농촌부로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 이 새로운 조직은 종래의 농수산식료부로

부터 농업과 식료정책을 계승하는 동시에 �/ 환경 � 운수 � 지역부로부터 환경 �I 농촌

개말 지역문제 �l 지속적 개발정책 등에 관한 권한과 환경청 �l 지역청 등에 속해있던

감독권한 �I 그리고 내무부에서 동물애호와 수렵문제에 관한 권한이 이관되어 일부

기능아 증강되었다 �.

그리고 �2�0�0�2 년 �7월 공공사업합의 �(�P�u�b�l�i�c �&�n�i�c�e �A�g�r�e�e�m�e�n�t�l �P�S�A�) 에서 결의된

새로운 목표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목표와 목적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

목표는 현재의 세대와 차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질높은 삶을 약속하는 지속가

능한 개발이다�. �@ 국내외의 환경보호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I
�@ 지속적인

농업 �l 어업 �l 음식물�l 물 및 타산업에 의한 경제적 번영�/ �@ 농촌의 경제와 코뮤니

티의 발전 및 전원의 아름다움 등이다 �.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농촌�l 도시 �I 어촌�I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한다 �. 정부
혹은 국제기관의 일체화�l

�@ 기회의 평등을 통해 농촌의 소외문제에 배려한다 �. �@

식품의 안전성 �I 계속성 �I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급을

수행한다 �. �@ 국내외 활동을 통한 농업의 지속성 �l 다양성 �l 근대화�/ 적용가능성의

향상�l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I 앞을 내다보는 활용을 국내외에 인식시킨

다�. �@ 환경과 건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며 �I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높은 수준

의 동물 건강 및 복지를 보증한다 �.

환경 � 식료 � 농촌부와 �F�S�A 간의 협정은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l 각각의 홈페이지에

는 구 조직인 농수산식료부와 �F�S�A 사이에 맺어진 협정이 게재되어 있다�(표 참조�)�.



〈표 �|�l�-�30	 �F�S�AÆ@ 농수산식료부의 권한

�F�S�A �M�A�F�F

�(�M�H�S�) 인가가축가금도축장에 서

도축장의 동물복지
�!
법에 따른 감시와 시행 �| 동물복지입법과 집행

도축면허의 발행과 등록

농약법제와 그 승인시λ댐의

농약의 안전 �| 농약정책과 빼팬에 대한 조언 �l 운영E 뾰팬의 농약부국 담
�E�L0�

�+�-
식품으로 되는 가축에 사용되는

수의약품에 대한 조언/법의 책 동물용의약품법제 및 동물용효}디야「關도。
�1

정에 있어 �M�A�F�FÆ@ 협력하고 의약품의 승인I판매 및 공급

그 평가에 공헌함.필요하면 독 의 제어

자적 검사도 가능

식품유래 전염병 미大
식품유통 전반에 대한 정책책정 �1 농장에서 도축장까지의È�ÌE�r�I�S�E

�1�3�4

식품규격과 표시

표시 �/ 광고�/ 규격설정에 관한 정

책제공

와인기관전문위원회 참�7�h 필요

에 따라 기술적 조언

�G�M�O

�G�M�O식품 및 사료의 안전성에

대한 모든 측면의 책임을 짐�.
영국신규식품인증조직은 모든

식품에 대해 직접 �E�C 신규식품
규칙에 기초하여 책임을 지며 �I

관련위원회의 지원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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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A활동을 지원�/ �E�C가 기준

을 만들고 있는 유기식품 �I 계

란 �I 과일 �l 야채 �l 어류�I 가금육�/

올리브유�l 와인 및 소고기표시

의 �E�U규칙에 대한 주무책임
가공식품�/ 음료

환경으로의 방출에 관한 논의

를 �f�S�A 와 협력함�. 국내 및
�E�C의 신품종 취급 책임을 짐 �.
�G�M제품의 수입 및 그에 관련

한 �W�T�O농업협상에 대한 책

임

동물사료의 배합과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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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A 와 �D�E�F�R�A 의 업무내역에 대해 간단한 예를 제시하면 �l �F�S�A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시하며 �I 동물복지에 관해서는 가축사료에 투여되는 가축의약품이 인체에 미치

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반면 �y �D�E많�A는 사육자의 건강과 자축 자체의 건강

에 배려한 정책이나 기준작성에 책임이 있다�. �G�M문제나 �B�S�E문제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

�6�. 영국 식품안전관리의 특징

영국의 최근 식품안전관리 시스댐의 개혁은 근본적으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한 중요한 변화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기존의 �M�A�F�F로부터 �F�S�A

로 이전시켰다는 것이고�I 기존의 적정주의 원칙에 근거한 민간자율관리 시스템에

전체 식품체인을 감시 �/ 감독하기 위한 공적 규제체제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영국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은 대형 수퍼체인을 중심으로 한 민

간관리 시스댐이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정주의 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한 이러한 민간관리시스댐은 실제로 각 대형 수퍼마켓 체인의 경쟁

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

이러한 대형 수퍼체인에 의한 식품안전관리 시스댐은 식품체인의 수직적 연대

를 촉진함으로써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함으로써 축산물의 식품체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장점이 있지만�I 반대로 대형

수퍼체인의 시장지배력을 높이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추가비용 없이 임의로 설정

한 품질기준에 맞추도록 생산자를 강제하는 역기능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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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투를” �l�. 잉븐의 식픔딴전확브시스템

�B�S�E 에 감염된 소의 존재가 발표된 �2�0�0�1 년 �9월 �1�0 일은 일본의 식품안전정책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 날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

�B�S�E 사건 이후 일본정부는 급박하게 움직였다 �. �B�S�E 문제의 배경 �y 원인 �/ 향후 식품

안전행정의 기본방향 등이 �B�S�E조사검토위원회 �(이하 �B�S�E 위원회 �) 에서 검토되고 �/

�2�O�O�2 년 �4월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다 �. 이 보고서를 근거로 “식품안전행정에 관한

관계각료회의”에서 식품안전정책의 전반적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I 통년 �5월에 식품

안전기본법의 제정 �l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l 농림수산성 및 후생노동성의 기존조

직 재편 등 식품안전행정의 대대적 개편이 결정되었다 �.

그리고 제�1�5�6 회 국회에서 식품안전기본법을 비롯하여 농협수산성설치법 �y 식품위

생법 �/ 농약관리법 �I 비료관리법 등의 제 � 개정에 대한 섬의 �7�} 이루어지고�l �2뻐�3년 �7

월 �1 일 식품안전위원회가 신설되고 �I 농림수산성 및 후생노동성의 조직개편이 단행

되었다�.

새로운 식품안전정책의 기본틀이 일단락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 이는 무슨 일이건 시간이 걸리는 일본행정의 관행으로 볼 때 매우 야례적

인 일이다 �.

무엇이 이와 같은 변화를 추동하였는가 �. 새로운 정책틀의 내용과 성격은 어떠한

가�. 새로운 식품안전행정의 출범으로 무엇이 변하였는가 �. 새로운 틀은 과연 일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하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주된 과

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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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안전행정 재구축의 배경과 경위

�1�.�1�. 국가안전체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일본의 새로운 식품안전정책을 검토하기 전에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부터

알아보자 �.

�1�%�g 년대 중반이래 일본에서는 크고 작은 식품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l

�2�G�g�1�-�O�2 년 사이에는 �B�S�E를 위시하여 식료의 안전성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 사

건이 속발했다 �. 딸印식품�I 일본식품�l 일본햄 등이 수입소고기를 국산으로 위장하여

국가수매에 응한 �B�S�E 대책 악용범죄 �l 스타젠 �(돼지고기 �)�r 全農치킨푸즈 �(닭고기 �) 에 의

한 위장표시문제 �l 중국산 수입야채위 잔류농약문제 �/ 무등록농약과 무인가 식품첨

가불사용문제 등 食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표 �m�-�1�)�. 이러한 일

련의 사건 � 사고는 국가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종래 식품의 안전성을 담당해온 것은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이었다 �. 농림수산

성에서는 생산자가 위법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l 정해진 사료와 약만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지 등 농약관리법 �I 사료관리법 등을 통해 주로 생산현장에서

감독해왔다 �. 그리고 후생노동성은 농수산물이 유통과 소매단계에서 위생적으로 취

급되고 있는지�l 또한 농약 등이 잔류해있지 않는지�l 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을 검사하고 감시해왔다 �. 이를테면 �J�l�l �h 과 �J�l�| �F에서 여중으로 체크해왔다 �.

그런데 일련의 사건으로 이러한 행정의 역할이 충분히 기능하지 않음이 알려졌

다 �. 우선 �l 농림수산성은 안전성의 감시와 더불어 산업의 진흥이라는 상반하는 역

할을 가지고 있다 �. �B�S�E 가 발생했을 때 지적된 것은 정책이 지나치게 생산자보호

에 편중되었다는 것이었다 �.



발생시기 사고내용

�1�9�9�6±D �5ÆÔ 오카야마현 및 오오사차府에서 �0�-�1�5�7 식중독 발생l환자수 약 1만명

원인이 된 식재료로 무순의혹/다른 채소수요에도 영향

�1�9�9�8±D 여 큼 염장 연어알에 의한 �0�-�1�5�7 식중독 발생

�1�%�9±D �2ÆÔ 所澤산 차잎에 포함되어 있던 다이옥신에 관한 일부 보도I

사이티마현산 채소의 판매에 영향

�1�9�9�9±D 여 릅
전국적으로 어패류의 장염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 다수발생y

오징어 가공품에 의한 살모넬라균 식중독 발생

�1�9�9�9±D �9ÆÔ 이바라키현 東海村의 핵연료시설에서 엄계사고가 발생/그 지역

농산물 판매에 영향

�2�0�0�g±D �6ÆÔ
�t¬€�f�{�JÎ‰�LimÇX 저지방유 제품에서 황색포도구균 독소에 의한 식중독이

긴끼지방에서 발생l환자수 약 1만 5천명

�2�0�0�0±D 여 릅 식품의 이물질혼입이 다수 보도되어 대규모 자진회수 실시

�2�0�0�0±D �1�0ÆÔ
일부 소비자단체가 안전성 미심사의 유전자조작 옥수수 스타링크를
식품으로부터 검출했다고 발표/일본과 미국에서 혼입방지책 실사

�2�0�0�1±D �5ÆÔ
스댁과자 등에 안전성 미심사의 감자 「뉴리죠 플라λ」가 혼입되어

대규모 회수r다진 쇠고기에 의한 �0�-�1�5�7 발생

�2�0�0�1±D 9월 �~ 일본 최초로 �B�S�E�(�B�S�E�) 소 발견l식육소비에 커다란 영향

�2�0�0�1±D �1�2ÆÔ �~
중국산 냉동시금치의 1할 정도가 잔류농약기준치(크롤피리호λ등)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

�2�O�O�2±D 2월 �~
대형 식품회사의 쇠고기 원산지 부정표시 발각l그후 식품의

위장표시사건이 계속 표변화

�2�0�0�2±D �8ÆÔ 발암성이 있는 무등록농약 다이홀탄등이 위법으로 수입f판매l

사용되어/東京都를 비롯한 �3�2¬� 현에서 농산물을 회수/폐기

�1�3�8

〈표 �|�|�|�4 〉 최근 일본의 식품사고 사례

자료 �: 농림수산성 �/ 「식품의 안전 � 안심을 위한 정책의 전개방향에 대하여」�l �2�B�O�2�. �1�2�.

또한 가정에서 소비되는 것은 신선식품이 줄고 가공식품이나 반찬이 매년 늘고

있다 �. 이러한 가공품은 안전성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고�y 검사방법도 확립

되어 있지 않다 �. 게다가 대량생산�l 대량유통이므로 한번 문제가 일어나면 그 영향

이 광범위하게 미친다 �. 분단행정 속에서 두 관청의 조정에 시간이 걸리고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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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인 것은�/ 사건이 드러나게 된 계기의 대부분이 시민단체의 자율검사와 내

부고발이었다는 점이다 �. 農民連식품분석센터가 “중국내에서유통되고 있는 야채의

�5할 가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라는 중국내 신문보도를 보고 �I 수입되는

야채를 자율검사한 것이 발단이었다 �. 그 결과를 잡지에서 대서특필하자 일본국내

는 들끓었다 �. 유키지루시식품의 위장발각도 창고회사 사장의 고발 때문이었으며 �l

국내에서 미승인 유전자조작옥수수 스터링크가 식품에 혼입된 사실을 밝힌 것도

민간단체였다 �.

당초에는 기업에 엄격한 태도를 취하던 행정에 박수갈채를 보내던 소비자도 이

렇게 불상사와 사건이 이어지자 주춤거리게 되었다 �. 정부에서 사후대책을 취하고

“안심해라�l 안전하다”고 말해도 정말 안전한지 의심하게 되었다 �. 즉�l 국가의 관리

체제 자체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 이렇게 되면 무엇을 하더라도 소비

자의 불안은 늘어날 뿐이다 �. 생산현장의 지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y 식품의 체크

체제는�/ 수입식품은 안전한지�l 소비자의 의섬은 증폭해가고 있었다�, 식품의 안전 �

안심에 관련한 문제가 빈발하자 소비자 �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과 행정 및

사업자 �l 생산자에 대한 불신은 높아만갔다 �. 국가의 안전행정 자체를 바꾸지 않으

면 소비자의 불안이 불식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

�1�.�2 �B�S�E 우 �| 원회보고

무엇보다충격적인것은�B�S�E 였다�. 먼나라 유럽의 일로만 알고 있던 �B�S�E 발생은

일본열도를 들끓게 하기 충분했다 �. 일본정부는 �2�0�0�1 년 �1�2 월 부랴부랴 �B�S�E 위원회

를 발족했다 �. �B�S�E 위원회는 농림수산대신 �l 후생노동대신의 사적 자문기구로 �1�0 명의

위원 �(수의학자 �3명 �l 저널리스트 �3명 �f 소비자대표 �2명 �l 기타 전문가 �2명 �)으로 구성

되었다�. 위원회는 �1�1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0�3 년 �4월 �2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B�S�E 위원회의 조사 초점은 “

�B�S�E 발생과 관련한 행정대응상의 문제”에대한 검

증과 “향후일본 축산 � 식품위생 행정의 바람직한 방행
�I

의 제시에 있었다 �. 검토결
과 �B�S�E 위원회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 및 위험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위험평가기관

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 위원회가 제안한 식품안전기본법안이 �2�0�0�3 년 �4월 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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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함으로써 일본의 식품행정시스템에는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이하에
서는 �B�S�E 위원회에서 제기된 기존 식품안전체계의 문제점과 새로운 제안내용을 검

토한다 �.

�1�.�2�.�1 종래의 행정대응이 갖는 문제점

영국에서는�1�9�8�6 년 �B�S�E 가 발생하자 반추동물에 대한 육골분사료 사용금지 �(�1�%�8

년 �)�y 소의 뇌 �I 척수 등 특정장기 식용금지 �(�1�9�8�9 년 �)�l 특정장기의 동물사료 사용금지

�(�1�%�0 년 �) 등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 �. 그러나 일본에서는 영국 등 유럽의 �B�S�E 는

남의 일일뿐이었다 �. �2�G�O�1 년 �9월 일본에서도 �B�S�E 가 발생하기까지
�J�/

설마 일본에서

도 �B�S�E 가 발생하랴”는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 막상 발생 후 위기대응 매

뉴얼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말았다 �.

일본의 경우 �B�S�E 발생후 유럽의 �B�S�E 발생국들로부터 생우 수입금지 �l 수입 육골

분의 가열처리 조건 의무화 등 조치를 취했다 �. 그러나 �B�S�E 는 가축은 물론 사람의

컨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꼭 필요한 육골

분사료의 수입 � 사용금지 �(�2�0�0�1 년 �3월에야 실시�)�y 국내에 들어온 육골분사료의 회

수 � 폐기 �I 육골분사료를 급여한 소의 추적조사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취하

지 않았다�.

그밖에도 일본의 �B�S�E 대응과정에 대해 �B�S�E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

적하고 있다�.

첫째 �l 위기의식의 결여 및 위기관리체제의 미흡이다 �. 우선 행정의 위기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여 방역체제를 강화해 두었어야 하는데도

위기관리시스댐을 구축하지 않았다 �. 위기를 예측하고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위험

수준을 낮춘다는 예방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

둘째 �/ 생산자 우선 � 소비자보호 경시의 행정이다 �. 시장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선

진국들의 법제도나 농업정책은 생산자 우선의 산업진흥으로부터 점차 소비자 우

선 정책으로 방향을 틀고 있으며�l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최대의 행정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법률 �l 제도�/ 정책 �/ 행정조직은 생산자 우선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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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경시의 체질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즉�l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농장에서

식탁까지”의푸드시스댐적 사고방식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

한다는 이유로 식품의 안전성과 관계된 정보를 즉시 국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

셋째 �I 정책결정과정이 불투명한 행정기구의 문제이다 �. 농림수산성의 정책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룹은 농림관계 국회의원이다 �. 전국의 농촌을 기반으로

선출된 많은 의원들이 강력한 압력단체를 형성하여 쇠퇴하는 농업을 보조금으로

지탱하려는 식의 생산자 우선 정책을 추구해왔다 �. 이와 같은 政과
�l단’의 관계가 정

책결정의 불투명성을 조장하고 정책기능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

다 �.

넷째 �/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협력 부족이다 �.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식품행정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지 못하였다 �. 중앙관청의
수직적 행정체계와 타부처 업무에 간섭하지 않는 관행으로 식품안전을 점검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

다섯째 �y 전문가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행정이다 �. 국민의 생명에 관계

되는 식품안전문제에는 과학적 식견을 토대로 한 신속한 판단이 요구된다 �.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r

위험평가」와 위험 �l 편익 �y 사회적 영향 등을 비교 � 고려하며 관리하는
�r
위험관리」

가 연계되지 않으면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불안해진다 �. 행정과 과학간의 위험정보

교환도 미홉했다 �.

여섯째 �I 정보공개의 불철저와 소비자의 이해부족이다 �. 매스컴의 보도가 정확하

고 과학적이며 알기 쉬운 해설기사보다는 흥미 본위로 부정확하고 집중호우식으

로 이루어져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급격한 소비감소를 초래하였다 �. 여
기에는 행정의 정확한 정보공개나 투명성 확보가 미흡했던 탓도 있다 �.

일곱째 �l 법률과 제도의 문제점 및 개학 필요성이다 �. 식품위생법 등 식품의 안전

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나 뼈법 등 식품표시와 관련된 법의 벌칙은 대체로

가벼우므로 범죄억제 효과가 적어 위반사례가 속출한다 �. 따라서 소비자보호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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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칙으로 하면서 식품안전을 포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국민
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조직도 정비되어야 한다 �. 위험분석방식을 도입하

려 해도 과학적인 위험평가를 담당할 조직이 없다 �. 소비자보호를 책임질 조직�/ 정

보공개를 전담하는 조직 �/ 그리고 조직간에 위험정보교환을 수행할 조직도 필요하

다�. 요컨대 �l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시급한 과제였다 �.

�1�.�2�.�2 �B�S�E 워원회가 제안하는 바람직한 식품안전행정

�(�1�)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림

첫째 �l 소비자 건강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이다 �. 소비자는 안전한 식품

을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한 가본원칙

으로 소비자 건강의 보호가 최우선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

기 위해 생산�l 가공 �l 유통�l 판매를 포함한
�/�/

농장에서 식탁까지”의푸드체인에 관계

된 모든 사업자에게 식품안전성 확보와 정확한 정보제공의 책무를 부여하여야 한

다�. 이블 위해 식품안전성과 관련된 관계법의 목적에 �/ 소비자 건강의 보호를 최우

선으로 하고�f 소비지-가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행정 및

사업자가 식품안전에 관해 책무를 지닌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둘째 �/ 위험분석 �t�i�s�k �a�n�a�1�y�s�i�s�) 기법의 도입원칙이다 �. 위험분석은 위험평�7�h 위험관

리�/ 위험정보교환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 이에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 또 전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 허위표시문제는 식품원재료

의 추적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식품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추적관리시스댐은 푸드체인 전체를 통하여 모든 식품에 적용되어야 하며�l 위험관

리의 중요한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직체계화의 기본방향

첫째�/ 위험분석에 관한 기본지침의 확립이다 �. 기본지침은 위험평가를 실시하는

새로운 행정기관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합의를 도출한 뒤 작성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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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또 위험평�7�b 위험관리 �/ 위험정보교환을 망라하는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둘째 �l 위험분석을 토대로 한 조직체계 정비이다�. �@ 우선 �I 위험관리체제의 확립

여다 �. 식품행정의 기능별 분담을 채검토하고 상호조정시스렘을 확립하여야 한다 �.
위험평가를 실시할 행정기관과 관계부처간의 정책조정체계도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 신속한 경계 및 예방조치를 위해 각 부처의 위기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 위험정보교환체제의 확립이다 �. 소비자의 참여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정

보공개와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 위험정보교환이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

서는 정보를 받는 쪽에서 알기 쉽게 전달되어야 한다 �. 일반인용이나 어린이용 등

소비자의 특성에 맞춰 정보를 제공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상

세한 정보제공을 위해 정보에 관한 전문부서와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 특히 �l 홍보

담당 매스컴 전문가의 육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 �@ 행정기관의 협력 및 정책조정

이다�. 위험평가를 실시하는 기관과 위험관리를 실시하는 기관간에 또는 위험관리

를 실시하는 기관끼리 실질적으로 협력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위험관리를
실시하는 기관간에 데이터나 정보의 공유화를 꾀함은 물론 �I 어느 한쪽에서 요청하

면 다른 쪽에서 신속하게 정보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 국제적인 정보수집능

력 향상과 국제기관 및 주요국과의 연락 � 조정이다 �. 식품안전에 관한 위해정보와

새로운 과학적 식견 및 기술 등의 신속한 입수를 위해 해외정보수집과 국내 정보

제공을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기능을 위험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 국제기관이나 주요국과의 연락 � 조정을 강화하고 �y 과학자나 전문가의 교

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그밖에 �B�S�E 에 관한 연구체제 정비 �l 식품표

시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l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공중위생개념의 강화�y 식품에 관

한 교육의 실시 등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3�)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의 제정과 새로운 행정조직의 구축

�B�S�E 위원회는 이상 제시한 사항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의 제정과 행

정조직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l 정부는 이하 두 가지 사항에 관해 �6개월내

에 대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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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다 �. 즉�y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본원칙 �I 위험분

석 도입의 중점�/ 위험분석의 역할분담 및 절자 소비자참여 보장 등의 내용을 담

은 “소비자 보호를 기본으로 하면서 식품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을제정하고 �/ 식품위생법 �/ 도축장법 �l 사료안전법 �l 가축전염병예방법 �l 기타 식품

관련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

다른 하나는 행정조직의 근본적 개편이다 �. 유럽각국의 식품안전기관 재편을 참

고하여 위험평가기능을 중심으로 하고�l 독립성과 일관성을 가지며�l 각 부처와의

조정기능을 가지는 새로운 식품안전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다�.

�2�. 식품안전행정의 재편과 그 주요내용

이상의�B�S�E 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정부는 식품안전행정의 근본적 개

편�l 전환에 착수하였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품안전행정에 관한 관계각료회

의”의결정을 거쳐 제 �1�5�6 회 국회에서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l 그에 따라 식

품안전위원회의 신설 �/ 농렴수산성 및 후생노동성의 조직 개편�l 관련법률의 정 �H�l

등이 속속 이어졌다 �.

�2�.�1 위험분석 관점에 임각한 식품행정으로의 전환

〈그림�m�-�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농림수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식품제조 � 유

통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식품위생법을 비롯하여 농약단속법 �l 약사법 �l 사료안전법 �l

가축전염병예방법 �l 도축장법 �l 食鳥처리법 등 많은 법률들에 의해 각종시책이 추진

되고 있다 �. 원산지표시나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I�A�S�( 일본 농산물표준법 �)법이 적

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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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H�-�1 〉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구도

〔�-�- 〈 과거시책 〉 기 「 �- �< 식품행정을 둘러싼 상황변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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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사료�동물용의

농림수산성 ← 불분명 → 품질규격�표 약품�농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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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효기1 식품안전I0��f�F τ
청 식품안전 식품위생 표시l 도축장 인가 도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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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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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 � 유통I

원산 시SE의0��1�F 사료�농약�비 도축검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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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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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 �A¸Ì�A�(¿°�F�S�A�· 음 식점의 위생�p -「
회 보조식품위생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A�F�F�S�A�:

보지님 유통허개 동물용의약품)�-�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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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품안전행정은 �<표 �m�-�2�> 에서 보듯이 그 동안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 이에

비해 구미각국은 위험평가기관이 독립되어 있으며 �l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품

위생이나 소비자보호의 이념이 강하게 배어 있다�.

〈표 �|�l�| ��2〉 주요국 식품안전행정의 기능분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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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新 �l�l�l 陽子�/ �r�B�S�E 대책과 식품안전행정」�/ 『식료 � 농업 � 농촌백서』 �l �2�0�0�2�. �9�.

그러나 식품에 포함된 危害의 복잡 � 다양화�/ 국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해외로

부터의 위해유입 가능성 상존 �f 파괴력이 큰 전염성 질병 및 식품사고 빈발 등 식

품행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횡�- 변화와 기존시스댐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위험

분석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식품안전기본법」을�2에�3년 �4월에 제정하였다 �. 「식품안
전기본법」은 유럽의 위험관리방식과 위험평가기관을 모텔로 한 것인 바 �y 이 법에

의거하여 내각부에 독립적으로 위험평가기능을 담당할
�r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하였다 �.

물론 위험관리의 주체가 될 후생노동성이나 농림수산성은 새로운 식품행정시스

렘에 걸맞도록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 후생노동성에서는 식품위생법과 건강증진법을 일부 개정하고 조직개편을 단

행하였으며 �l 농림수산성에서도 본부와 지방조직을 재편하는 동시에 사료 및 식품

제조 관련법을 일부 개정하고 가축개체식별 및 소고기�t�r�a�c�e�a�b�i�1�i�t�y 법 등을 제정하

였다�(그림 �m끽 �.



쇠고기 추적관리시스템의 기본구도〈그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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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새로운 식품안전행정의 거본구조

�2�2�1 식품안전기본법 �(�2�O�g�3 년 �5월 �2�3 일 법률 제 �4�8 호 �)

새로운 식품안전행정의 기본틀 및 사고방식은 식품안전기본법 속에 명확히 되

어 있다 �. 〈표 �m�-�3 〉은 식품안전기본법을 요약한 것이다 �.
우선 �l 식품안전기본법은 그 가본이념으로서 �@ 국민건강의 보호가 가장 중요하

다는 점�l �@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1차생산으로

거슬러 올라가 식품의 공급과정 각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강구되도록 한다는

것�l
�@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과학적 평가 �(식품건강영향평개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적 수법 �(리스크분석수법 �) 에 기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표 �l�|�|�-�3 〉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 요약

�I�. 총칙
�1�. 목적 및 기본이념 �n조�-�5 조�)
�@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의 보호
�@ 식품공급과정 각 단계의 안전성 확보
�@ 최신의 과학적 견해 �I 국제동향에 �g�|�] 應

�2�. 관계자의 책무 및 역할�@조�-�9 조�)
�@ 국가의 책무 �(식품안전시책의 책정�I 실시 �)
�@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식품안전시책의 책정�I 실시 �)
�@ 사업자의 책무

�( �i 식품안전확보의 책임 �i�i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제공 �i�i�i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협력�)
�@ 소비자의 역할 �(지식 및 이해의 심화 �l 의견의 표명 �)

�H�. 시책책정의 기본방침
�1�. 식품건강영향평가의 실시�(�1�1 조�)
�2�. 식품건강영향평가에 입각한 시책의 책정�(�1�2 조�)
�3�. 정보 � 의견교환의 촉진 �(�1�3 조�)
�4�. 긴급사태에 대처하는 체제의 정비 �(�1�4 조�)
�5�. 행정기관 상호간 연계�(�1�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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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연구체제의 정비 �(�1�6 조�)
�7�. 내외의 정보수집 �(�1�7 조�)
�8�. 표시제도의 적절한 운용 �(�1�8 조�)
�9�. 식품안전확보에 관한 교육 �/ 학습�(�1�9 조�)

�1�0�.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배려 �(�2�0 조�)
�1�1�. 조치의 기본사항의 결정과 공표 �P�1 조�)

�m�. 식품안전위원회 �(�2�2�% 조�)

이상의 기본이념에 따라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식품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시책을 책정하고�I 실시하는 책무를 질 것�, �@ 비료�l 농약 등 생산자재�I 식품과 그

원료로 되는 농림수산물 �l 용기포장 등의 생산자�/ 수입업자�y 판매업자 등은 스스로

식품안전성 확보에 대해 �1차적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책무를 가질 것�f 나아가서는 정보의 제공과 식품안전행정에 협력할 책무를 가

질 것�f �@ 소비자는 식품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깊게 하는 동시에�/

식품안전행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식품안전행정의 안전성 확보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것 등 식품안전성의 확보에 관련한 관계자의 책무 � 역할아 규정되

고 있다 �.

식품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시책의 책정에 있어서는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

고�l 그 결과에 입각한 시책의 책정이 이루어질 것�I 시책의 책정에 있어서는 정보

의 제공 � 의견교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을 수행할 것�/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할 것�/ 식품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교육 � 학습의 진흥 �/ 충실한 홍보활

동�(食敎育 �) 등을 강구할 것 등이 시책 책정의 기본적 방침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
한 정부는 방침에 따라 수행하는 조치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식품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확정�y 공표하게 되어 있다 �.

어느 법률에나 이념과 역할이 있는 것처럼�l 식품안전기본법은 리스크분석수법의

도입과 안전위원회 설치의 두 가지가 중핵이다�. 세계 식품안전행정의 흐름도 리스

크의 평가와 관리를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이며 �y 그 베이스에는 �r�e�g�u�l�a�t�o�r�y

�s�c�i�e�n�c�e�/ 즉 규제의 배경에는 과학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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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은�l 리스크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 식생활의 상황

을 고려하는 동시에 �l 리스크평가에 기초한 현실적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 현실
적 규제라는 것은 규격과 기준을 결정하거나 규제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는 기본법 제�2�4 조에 식품위생법부터 �B�S�E특별법까지 �1�2�7�R 의 법률을

열거하고 있으며 �, 예컨대 농약관리법에 입각하여 농약을 등록할 경우 �I �B�S�E 법에 입

각하여 검사해야 할 소의 월령을 변경하는 경우 �l 식품위생법에 입각하여 식품첨가

물을 지정하는 경우 등�l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개별적 규제를 신설 �l 변경하

는 경우는 반드시 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구조로 되었다�.

그 과정에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것을 제�1�3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위험성이 없어도 국민 식생활의 상황으로

보아 규제해야만하는 경우는 리스크관리기관의 책임으로 독립적으로 규제할 수도

있다는 이른바 예방적 조치라는 사고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식품안전위원회는 리스크관리를 수행하는 기관�(후생

노동성 �l 농림수산성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리스크를 평가하고 �y 그 결과를 되돌

려보낸다 �. 그리고 규제조치가 불충분�l 부적절한 경우에는 권고를 하고�l 권고에 입

각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를 받으며 �l 일반적인 식품안전행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공안

위원회와 같이 직접 국민과 사업자에 관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므로 직접 리

스크관리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섬의회는 아니다 �. 즉�/ 평가

에 관련하여 리스크커뮤니케이션과 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l 분석 �l 나아가서는

권고와 意昆具申 등 상당히 폭넓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2�2�2 식품안전위원회

�2�0�0�3 년 �7월 �1 일 �l 식품안전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I 리스크관리를 수행하는 행정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내각부에 리스크평가와 그에 입각한 권고 등을 수행하

는 조직인 식품안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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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식품안전위원회는 �7명의 위원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련하여 탁월한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국회 양의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y 임기는 �3년이다�.
위원 중 �4명은 상근이고 �y �3명은 비상근임�)으로 구성된다 �. 또한 내각총리대신은 학

식이 뛰어난 사람 가운데서 전문위원�(연인원 �2�0�0 명 정도 �)을 임명하고 �l 전문조사회

에서 전문적 사항을 조사심의토록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무국이 설치되

어 있다�. 사무국은 �5�4 명으로 구성되며�l 총무과�y 평가과�l 권고홍보과�y 정보 � 긴급시

대응과 �/ 리스크커뮤니케이션관의 �4과 �1관체제이다 �.

�(�2�) 업무

식품안전위원회는�r 식품중의 미생물과 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과학적 평가 �(식품건강영향평개의 실시 �l 리스크평가의 결과에 기초하여

내각총리대산을 통해 관계 각 대신에 대해 강구해야 할 시책에 대한 권고�l 리스크

평가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실시와 정부 전체에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

션의 조정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리스크평가에 대해서는 �I 식품위생법에 기초하여 식품안전행정의 규격 � 기준을

정할 때�/ 농약관리법에 기초하여 공정규격을 설정 � 변경할 때�I 약사법에 기초하여

동물용의약품의 승인을 할 때 등 후생노동대신과 농림수산대신으로부터의 자문에

따라 리스크평가를 수행하며 �l 그밖에 식품안전위원회 스스로의 판단으로 수행하도

록 하고 있다 �.

�(�3�) 활동상황

�2�0�0�3 년 �7월 �1 일 발족 이래 �l 원칙적으로 매주 �1회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 �7월

�1 일에 후생노동대신으로부터 식품첨가물의 규격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자문이 이

루어지고�y �8월 �5일에 농림수산대신으로부터 동물용의약품의 자문이 이루어지는 등

리스크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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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l 식품안전위원회의 홈페이지 개설�/ 食의

안전 다이알 설치 �l 식품안전모니터의 의뢰�/ 소비자단체 � 식품산업관계자 등과의

의견교환회 개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기획�y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l 긴급시대응�l 프리온�l 유전자조작�y 오염물질

등 전문조사회가 설치되어 조사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조사회로는 �@ 식품안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간계획과 기본적 사항 등

을 조정섬의하는 기획전문조사회 �l �@ 위원회가 수행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

는 리스크커뮤니케이션전문조사회�l �@ 긴급시 대응방안 등을 조사심의하는 긴급시

대응전문조사회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y 기획부문조사회 및 리스크커뮤니케이션전

문조사회에는 소비자 이외에 생산�/ 유통�I 며디어 등의 분야에서 참가하고 있다 �.

또한 개별 리스크평가에 대해 전문분야별로 검토하는 �1�3 개의 전문조사회를 설

치해 두고 있다 �. �1�2 개 전문조사회는 첨가물 �/ 농약�l 동물용의약품�l 용구 � 용기포장�l

화학물질 �I 오염물질�r 미생물�y 바이러스�y 프리온�I 곰팡이독 � 자연독 등�/ 유전자조작

식품 등�I 신개발식품�I 비료 � 사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제�1차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

가령 �/ 제 �1회 프리온 전문조사회는 �2�0�0�3 년 �8월 �2�9 일에 개최되어 전염성해면상뇌

증에 관한 소의 척추를 포함한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졌다 �.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안전위원회에서의 식품건강영향평가가 실시되고�/ 背根神

經節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척수와 같은 정도라고 생각된다는 것�l 背根神經節을 포

함한 척추에 대해서는 특정위험부위에 상당하는 대응을 강구하는 것이 적당하다

고 생각된다는 것이 후생노동성에 통지되었다 �. 또한 �1�0 월 �7일에 개최된 제 �2회 프

리온 전문조사회에서 �/ 알카리 처리를 한 액상의 육골분 등을 비료로 이용하는 것

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져 �l �1�1 월 �5일까지 국민들의 의견 및 정보를 모집한 다음에

식품안전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다 �. 여타 분야의 경우에도 �2�G�O�3 년 �9월 이후 평가섬

의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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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식품안전위원회와 전문조사회의 회의�l 의사록�l 자료 등에 대해서는 원칙

적으로 공개 �(인터넷 �)되고 있다�.

�2�2�3 리스크관리조직

리스크관리는종래와마찬가지로농림수산성과후생노동성이담당하도록되어

있다�. 다만�y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1�) 농림수산성의 조직재편

식품안전위원회의신설과동시에농힘수산성조직의재편이이루어졌다�.

食의 안전 � 안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소비자의 관점을 중시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 농림수산성 본성에
�/�/

소비 � 안전국” �o�1 라는 식품안전행정과 소비자

행정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새로운 국이 신설되었다 �.
소비 � 안전국은�/ 농약�/ 비료�, 동물용 �(수산용도 포함�)의약품의 사용 규제 �f 언수공

통전염병을 포함한 가축 및 식품의 방역 �/ 소비자플 위시한 판계자와의 리스크 커

뮤니케이션의 실시�l �I�A�S 제도에 기초한 품질 및 표시의 적정화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

또한 행정 비대화 방지 차원에서 식량청을 폐지하고�I 식량청의 현지사무소였던

식량사무소를 식량업무 이외에 식품안전업무를 실시하는 “지방농정사무소”로재

편했다 �.
농림수산성 본성과 지방조직을 합쳐 현재 약 �4�,�5�0�0 명으로 식품안잔행정 �, 소비자행정

을 추진하고 있다 �.

�(�2�) 후생노동성의 조직개정

후생노동성의경우에는의약국을의약식품국으로�/ 식품보건부를 식품안전부로

바꾸고�l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등을 추진하는 참사관을 신설하는 등 건강영향이 광

범하게 펼쳐지는 중대한 사고 � 사건에 대한 대응과 수입식품대책 �/ 리스크 커뮤니

케이션의 추진 �/ 식품안전위원회와의 연계 � 조정 등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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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수행할 체제를 강화했다 �.

�2�.�3 리스크관리의 실제�: 농림수산성의 리스크관리

이상의 새로운 식품안전행정의 기본틀과 사고방식 속에서 농림수산성은 식품안

전위원회의 라스크평가에 기초하여 후생노동성과 지방공공단체 등과 연계하면서

리스크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농림수산성이 국민의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식품안전행정을 어떻

게 추진하는가는 �2�0�0�3 년 �6월 책정된 “식의 안전 � 안심을 위한 정책대강”�(이하 대

강�) 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 대강은 농림수산성으로서는 새로운 식품안전행정의 지

침인 동시에 �l 소비자의 관점에 입각한 안전 � 안심의 식품의 안정공급 �l 정책창출에

대한 국만 참가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대강은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과 관련법률의 개정 등을 바탕으로 농림수산성에

서 食의 안전 �- 안섬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I �2�G�O�2 년 �1�1 월에 “농림수산성 식

의 안전 � 안심을 위한 정책추진본부”�(본부장 �: 北村 �|휠人 농림수산부대신 �)을 설치하

여 정리한 것이다 �.

�2�.�3�.�1 食의 安全 � 安心을 위한 政策大網

대강에서는 모두에 그 목표를 제시한 다음에 �l 정책전개의 기본관점을 분명히 하

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에 따른 정책 전개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 대강의 목표

대강은 식의 안전 � 안심을 추구하기 위한 농림수산성의 추진자세를 제시한 것

이다�. 농림수산성은 식료 � 농업 � 농촌기본법에 기초하여 식료자급률의 목표 등을

정한 식료 � 농업 � 농촌기본계획에 따라 양질의 식료의 안정공급 등에 노력하고

있지만�I 금후 더욱 나아가 �@ 본 대강을 국민건강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정부

전체의 새로운 식품안전행정에 적확히 대응하기 위한 지침으로 하여 식의 안전 �



�1�5�6

안심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y �@ 소비자의 관점에 입각한 안전 � 안심의 식료의

안정공급이야말로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연결되며 �,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는 시책창출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지금까지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의식개혁을 철

저히 한다�.

�(�2�) 기본적 관점 �: 국민이 안심하고 �I 신뢰를 실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식품안전기본법하 식품안전위원회가 위험평가를�l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 등이

분담 � 협력하여 리스크관리를 담당한다 �. 또한 농림수산성은 행정과 생산자 � 사업

자의 노력이 국민의 식에 대한 안심�I 신뢰로 연결되도록 체제와 시책을 종합적으

로 개선한다 �.

구체적으로는�l
�@ 소비자�, 생산자�I 사업지� 등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서책창출 �l

즉 시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관계자와의 대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 �@ 식품의 생

산부터 소비까지 전체를 생각한 종합적 시책창출과 확실한 실시 �l 즉 산지부터 식

탁까지 모든 관계자에재 행동과 협력을 요구한다 �. �@ 생산자 � 사업자에 의한 안전

� 안심의 식품공급 촉진 �y 족 식탁에 안전한 식품을 채공하기 위한 틀을 만들고 생

산자 � 사업자의 자율적얀 노력을 촉구한다 �. �@ 적확한 위기관리 �/ 즉 내외 정보를

널리 수집하여 위기적 상항의 회피에 노력한다 �.

�(�3�) 정책의 전개방향

식의 안전 � 안심을 목표로 다음의 시책에 중점적으로 노력한다 �.

첫째 �/ 새로운 식품안전행정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개선 � 강화한다�. 구체적으

로는�l �@ 식품안전위원회와 농림수산성 �l 후생노동성 등의 사이에 연계 � 정책조정

수법의 결정을 묶어 공표한다 �. 또한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I 후생노동성 등에

의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관계행정기관과 긴밀히 연계한다 �. �@ 소비안전국의 신설

등을 통해 산업진홍과 분리하여 리스크관리체제를 강화한다 �. 또한 동 국에 “소비

자정보관”을두고�/ 관계자에게 널리 식품안전 관계정보와 리스크관리상황 동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한다 �. �@ 리스크관리를 위한 시책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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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많은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또한 “식료� 농업 � 농촌정책심의회 소비 � 안전분과회” 위원으로

소비자 등의 참가를 요구한다 �. �@ 새로 “식품안전위기관리관”을두어 위기관리에

적확히 대응한다 �. �@ 식품안전에 관련된 국제기관 등과의 연계와 조정을 수행하는

체제를 강화하고 �/ 코텍스위원회와 국제수역사무국 등 국제기관�/ 주요국과 연계를

도모한다 �.

둘째 �l 산지부터 소비단계에 걸친 리스크관리를 확실하게 실시한다 �. 이를 위해 �y

�@ 생산기술의 개선 �l 간이분석의 실시 등 산지의 자율적 리스크관리를 지원한다 �.
또한 생산자재�(농업자재 �/ 양식용자재 �) 에 관한 제도의 개선과 적정사용을 추진한다 �.
�@ �H�A�C�C�P수법의 도입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과 적절한 기업행동을

촉진한다 �. �@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 감시 � 검사 등을 강화한다�. 이
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관계자에게 널리 정보제공하는 동시에 �, 소비자를 위시한 관

계자로부터의 정보와 의견을 접수하는 체제를 충실화한다 �. 또한 후생노동성 등과

연계한 수입식품 등의 조λ�b 수출국의 리스크관리와 식품사고에 관한 정보수집 �

제공에 노력한다 �. �@ 가축을 사양할 때의 위생관리를 위한 기준창출과 중요한 가

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매뉴얼 작성 등으로 통해 인수공통감염증을 포함

한 가축방역체제를 강화한다 �.

셋째 �l 소비자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한다 �. 이를 위해 �@ 후생노동성과 일체로 된

표시제도의 운영�l 식품표시의 감시를 강화한다 �. 또한 �I�A�S 규격의 개선 등에 노력한

다 �. �@ 안내서의 작성과 세미나의 개최�/ 시스템 � 방법의 개발과 �D�B창출�l 정보관련

기기의 정비 등을 통해 �t�a�c�e�a 비�l�i�t�y 시스햄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하고 �l 소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햄 �)을도입하려는 노력을 지원한다�. 또한 임의제도로서 식품

의 생산과정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하고 있음을 제�3자에게 인증받는 �I�A�S 규격

제도를 창설한다 �.

�2�3�2 시책의 추진방식

여기서는생산자재�y 특히 농약을 예로 들어 리스크관리를 설명하는 동시에 �l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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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관리 그 자체는 아니지만 소비자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제공방안인 �I�S�A 제도에

대해 시책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1�) 생산자재의 적절한 관리 � 사용의 추진

농약�/ 비료�/ 사료�I 동물용의약품 등 농업자재는 농업생산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

정적으로 식품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것이지만�l 사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어느 정도 이상의 농도로 잔류할 우려가 있

다 �.

이들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각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l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 �@ 식품안전위원회의 리스크평가를

받은 다음에 자재를 등록 � 승인한다 �. �@ 등록 � 승인되지 않은 자재의 사용을 금지

한다 �. �@ 잘못된 방법으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방법 등을 확실하게 지키

도록 의무화한다 �. �@ 자재의 적정한 사용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져로 하여금 사용

상황을 기록토록 요구한다 �. �@ 유해한 물칠을 포함한 자재의 회수를 명령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사고발생시에 실시할 수 있는 조치를 충실히 한다�. �@ 자재를 등록

� 승인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잔류기준어 동시에 설정될 수 있는 틀을

갖춘다�. �@ 자재의 사용실태 등의 조사 � 감시를 강화한다�.

가�. �2�G�g�2 년 �1�2 월의 농약관리법 개정

�2�0�0�2 년 여름 �/ 무등록농약이 전국적으로 판매 � 사용되고 있는 실태가 명백해지자

농약관리법의 개정이 �1�2 월에 이루어졌다 �.

�@ 무등록농약의 제조 및 수입 금지

농약은제조업자혹은수입업자로부터판매업자로�I 그리고 판매업자로부터 농가

로 판매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업자를 통한 판매”를 규제하고 있었는데 �/ 수입대행

업자를 매개로 한 개인수입 등 무등록농약이 일본국내에서 판매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 개인도 포함한 농약의 제조자 혹은 수입자는 농림수산대신의

등록을 받지 않으면 농약을 제조 � 가공 � 수입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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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농약 �(특정방제자재 �)저 �| 도의 장설

특정농약은�/ 그 원재료를 감안할 때 농작물이나 인축 등에 해를 미칠 우려가 없

음이 분명한 것으로서 농림수산대신 및 환경대신아 지정하는 농약이며 등록할 필

요가 없는 것이다 �. 무등록농약의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이다 �.

�2�0�0�2 년 말�r 특정농약에 관해 도도부현 및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정보는 약

�2�9�0�0 건이며 �/ 이들을 기초로 전문가에 의한 검토회를 거쳐 농업자재심의회의 의견

을 청취한 결과�I 重햄�l 식초�I 사용하는 장소와 동일한 도도부현에서 채취된 天道뽀

등 천적을 특정농약으로 지정했다�. 특정농약에 대해서는 특정방제자재로 부르기로

했다�.

여타 많은 자재는 �l 농약으로서의 효과와 안전성이 불분명하므로 농약인지 여부

도 포함하여 판단이 유보되었다 �. 판단이 유보된 것에 대해서는 �/ 농약으로서의 효

과를 내걸고 판매되는 것은 종래대로 관리대상으로 하지만�y 사용자가 자기의 판단

과 책임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금후 그 효과와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수행

한다�. 현재 �l �p�u�b�1�i�c �c�o�m�m�e�n�t 의 결과를 근거로 특정방제자재 지정을 위한 평가에

관한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 �. 금후 이 지침을 토대로 평가가능한 데이터가 얻어지

는 것에 대해 평가를 하고 지정을 검토하지만 �l 구체적인 지정에 있어서는 식품안

전위원회에 식품건강영향평가에 대해 의견을 구한 다음에�/ 농업자재심의회의 의견

을 청취하여 농림수산대신과 환경대신이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

�@ 농약사용 규제의 창설

무등록농약의사용을 금지하기위해 시험연구와긴급방제를제외하고용기 혹

은 포장에등록번호등 표시가있는농약�(판매금지농약 제외�) 및 특정농약 이외의

농약 사용을 금지했다 �. 또 �D�D�T 등 �2�1 개의 판매금지농약에 대해서도 사용을 금지

했다�.

사용이 인정되고 있는 농약아어도 사용방법을 어기변 인축 등에 피해가 발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대신 및 환경대신이 농약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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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고 �l 이를 위반하는 농약의 사용을 금지했다 �.

�@ 벌칙의 강화

무등록농약의 판매 등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억제력이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벌칙을 강화하였다 �.

나�. �2때�3년 �6월의 농약관리법 개정

나아가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2�8�0�3 년 �6월에 농약관리법을 다시 개정했

다 �.

�@〕 우 �| 범농약이 판매된 경우의 회수명령 등

무등록농약과판매금지된농약이 판매된 경우에�/ 농림수산대신이 그 판매자에

대해 판매된 농약의 회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

�@ 농약의 등록과 잔류농약기준의 정합성 확보

농약등록과식품위생법의잔류농약기준의동시설정을수행하기 위해�I 농약의 등

록에 관해 환경대신이 하는 기준의 설정 �/ 개폐에 즈음하여 후생노동대신으로부터

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또한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식품안전

위원회가 새로 설치되었으므로 후생노동대신이 식품안전위원회에 그 농약의 식품

건강영향평가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l 그 결과를 토대로 �I�N�T�O 통보 등의 제반 절

차를 거쳐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잔류농약기준을 제정하고 나서 농림수산대신이

등록을 하는 것으로 되었다 �.

식품위생법도 제�1�5�6 회 국회에서 개정되었다 �. 개정은�, �@국민건강의 보호를 위한

좀더 적극적인 대응�I
�@사업자에 의한 자율관리 촉진 �/ �@농축수산물의 생산단계

규제와의 연계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 이 가운데 농약에 관련된 것으로

는 �I 농약 등 잔류규제의 강화 �(포지티브리스트제의 도입�)가 있다�. 식품위생법상의
현행 규제는 �l 잔류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약 등이 잔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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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도 유통의 규제는 없는데�/ 포지티브리스트제의 이행후 �(개정법 공포후 �3년 이

내에 시행 예정�)는�/ 잔류농약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등에 대해서도 사람

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양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고시하는 일정량을 초과하

여 농약 등이 잔류하는 식품의 유통이 금지되게 된다 �. 한편 �l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음이 명확한 것�(특정농약 등을 상정�)은 포지티브리스트제의 대상에서 제

외된다 �.

다�. 농약의 적정사용과 철저화 관리

농약에 대해서는�r 적정사용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로 되는 표시의 적정화와 철저

한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2�0�0�3 년 여름에는 �y 일부 농약에 잘못된 표시가 있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I 농

약의 용기 및 포장의 표시에 대한 농약제조업자의 일제점검을 지시했다 �. 이 결과

는 �7월부터 �1�1 월까지 판명된 것부터 공표했는데 �I 오표시를 행한 농약제조업자는

�2�4�7�H 샤 오표시가있는농약은�1�1�2�7�R 였다�. 오표시가 있는 농약의 회수�/ 농가에 대

한 정보제공 및 상담창구 설치를 지도하는 동시에 �l 농약관리법 제�1�3 조에 입각하여

오표시된 농약의 회수상황�I 오표시된 원언과 재발방지체제 구축에 대한 보고명령

이 실시했다�.

한편 �y 도도부현의 병충해방제기준 등에 일부 오기재가 있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그 적정화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l 그들 적정화조치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지시

를 내렸다 �. 그 결과를 �8월에 공표하는 동시에 �l 금후 도도부현과 연계하여 오기재

방지에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l 공공시설과 주택지에 연접한 장소에서의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농약살

포 이외의 방법을 적극 취하도록 하고�/ 어쩔 수 없이 농약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

우의 주의사항을 정해 �I 농약사용자에 대한 준수 지도 등 농약의 비산 방지에 대한

지도통지를 �2�0�0�3 년 �9월 내놓았다 �.

그리고 무등록농약에 대한 출입검사의 실시�/ 도도부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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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지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다 �.

�(�2�) �j�A�S 제도

�I�A�S 규격 �l 품질표시기준에 관한 시책은�I 리스크관리 자체는 아니지만 �/ 소비자가

좀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

로 소비자행정의 일분야이다�. 종래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

서 투명성이 높은 시책의 형성�I 관계자와의 의견교환수법 �y 규제에 대한 감시지도

의 철저 등이 추진되어왔다 �. 여기에서는 �I�A�S 제도의 내용이 아니라 시책의 형성과

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

�I�A�S 규격은 �5년마다 개선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f 생산동향과 格付率 등을 내

용으로 하는 개선기준이 �I�A�S 조사회에서 정해져 공표되고 있다�.

�f�A�S 규격의 제정 � 개정에 있어서는 소비자 �l 사업자에 대한 설명회 �y 의견교환회를

개최�(경우애 따라셔는 수차례 �)하고�/ 그런 다음에 �}�A�S조사회로 농림수산대산으로부

터 자문요청아 내려간다�. 조사회에서는 품목별 부회의 검토를 거쳐 안이 모아지

고�l �p�u�b�I�i�c �c�o�m�m�e�n�t 의 모집 �/ �W�T�O 통보가 이루어지며�y 끝으로 돼조사회총회에서
�p�u�b�l�i�c �c�o�m�m�e�n�t 를 근거로 한 규격안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지고 답신이 제출된다 �.
�I�A�S 조사회는 소비자�/ 생산자 � 사업자 입장의 대표자�l 학식경헝자로 구성되고�I 회

의는 공개이며 �l 회의자료�/ 의사록은 공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규격의 책정은 많은

관계가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 � 절차를 거치는 투명성이 높은 과정으로 되어 있다�.

제정 � 개정된 규격은 고사를 통해 공표되는데 �l 아울러 각종 홍보지 �y �I�A�S 협회나

기타 업계단체를 통해 주지된다 �. 또한 농림수산성과 지방농정국의
�i�t

소비자의 방
�l�l

에서의 상담 �I 독립법인 농림수산소비기술센터에서의 홍보 � 주지활동과 상담을 통

해�I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의 문의 � 상담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l 의견�y

요구로 축적된다 �. 또한 농림수산성 식료소비모니터를 대상으로 하는 앙케트조사

등을 통해 �I�A�S 규격에 대한 욕구의 파악 등에 노력하고 있다 �.

다음으로 품질표시기준인데 �/ 식품에 관한 표시에 대해서는 �}�A�S 법 �I 식품위행법

등 복수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I 소비자�l 사업자 쌍방 모두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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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적을 받아왔다�. 후생노동성 의약국 식품보건부장 및 농림수산성 총합식료국

장의 사적 간담회로서 �l 내각부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참가하여 개최된 “식품의표

시제도에 관한 간담회”에서�y 용어와 정의가 다른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

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토에 착수하고�I 팝프렛의 작성 등 각 부성이 연계하여

수행할 것�/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식품에 관한 행정 전반 속에서 표시에 관한 조

직 � 법률의 존재양식에 대해서도 재차 검토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 현재 �I 식품위

생법에 입각한 약사 � 식품위생심의회 식품위생분과회 표시부회 식품표시소위원회

와 �I�A�S 법에 입각한 농림물자규격조사표시소위원회가 통일한 위원으로 구성된 “식

품표시에 관한 공동회의”로서 공동개최되어 조사심의를 하고 있다 �. 이미 �2�0�0�3 년 �3

월에는�l 기한표시에 대해 종래 식품위생법이 기초한 品質維持期限과 �I�A�S 법에 기

초한 賞味期限이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도 다른 용어와 정의에 따르고 있었던 �H�h

이를 상미기한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l �7월 �3�1 일에 관계 省、令
�l 면

示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 그후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표시�l 가공의 정의 등 논의

가 진전되고 있다 �. 회의는 공개이고�l 원안에 대해 �p�u�b�l�i�c �c�o�m�m�e�n�t 가 모집되고�/ 그

를 가초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앞의 꽤규격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

또한 품질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는 의무표시이므로 �y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주

지기간을 두어 철저한 주지에 노력하며�y 농림수산성과 지방농정국에서의 소비자의

방과 독립법인 농림수산소비기술센터에서의 홍보와 문의 � 상담에 대응할 수 있도

록 체제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 그리고 기준이 준수되도록 소매업자 등에 대한 지

도�l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 �. 지방농정사무소는 도도부현과의 적절한 역할분담 �

연계하�/ 소매단계에서의 품질표시기준의 준수상황을 향상적으로 감시하는 동시에 �/

�1년에 몇 번은 특정품목에 대해 중접적 점검도 실시한다 �. 또한 표시설태만이 아니

라 그 표시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표 등의 조λ�b 농림수산소비기술센터에

의한 �D�N�A감정 등 과학적 조사도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 나아가 행정만이 아니라

식품표시 �1�1�0 번의 설치와 식품표시감시자 �(�w�a�t�c�h�e 야에 의한 표시의 감시 �y 문제점의

지적도 하고 있다 �. 감시자로부터의 보고�l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농정국 등이

조λ�h 지도�l 출입검사를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y �}�A�S 제도에 있어서는 규격과 기준의 제정 초기단계부터 관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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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교환을 하거나 의견을 받아들이는 틀이 있으며 �/ 투명성이 높은 심의가 이

루어지고 있다�. 또한 결정된 사항의 주지철저와 그 준수를 지도감시하는 틀과 식

품의 표시에 관한 공동회의의 개최 등 관계성청과의 연계틀로 만들어져있다�. 이들
�I�A�S 제도의 틀은 종래의 다양한 문제와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는 가운데 형성된 것

이며 �I 금후 식품안전행정의 추진에서도 참조될 것으로 보인다 �.

�3�. 새로운 식품안전확보시스템의 평가

새로운식품안전확보시스댐에 대한 일본국민의 기대는 높다 �. 그러나 식품안전법

의 제정�l 식품안전위원회의 출범 이후 무엇이 변하고�I 무엇이 변하지 않은 것일까 �.
새로운 시스렘은 일본 소비자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

사실 이러한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기는 매우 어렵다 �. 이제 막 새로운 시스렘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를 논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 따라서 여기서는 성

과에 관한 평가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일본의 식품안전확보시스탬이 안고 았는

내재적 한계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

�3�.�1 식품안전기본법의 한계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 �2�0�0�1 년 �9월의 �B�S�E 를 계기로 일본의 食과 農의 정

책체계는 크게 변했다 �. 농정의 기본적 존재방식으로서 �2때�2년에는 “소비자관점의

농정”이표방되었으며�/ �2�0�0�3 년에는 “식품안전기본법”이제정되고�l 커다란 역할과

강한 권한을 갖는 “식품안전위원회”가설치되었다 �. 이러한 새로운 틀에 대해서는

앞서 제정된 “식료� 농업 � 농촌기본법”보다도 상위의 정책틀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 일반적 인식인 것 같다 �. �B�S�E 위원회 보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l �B�S�E 문

제의 기저에는 행정의 위기인식 결여가 있으며 �I 따라서 위기에 대해 적절한 판단

을 내리는 상위의 정부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본사회내 광범한 합의가 이루

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개

선�l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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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일본내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 중 주목할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 하나는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채용되고 있는

정책이론인 리스크분석이라는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고 �l 다른 하나는 현

재의 식품안전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이념법적 성격에 관한 것이다 �.

�3�.�1�.�1 라스크분석이라는 정책론에 대한 회의

전술한바와같이�y 식품안전기본법은 리스크분석의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이론을 일본에 도입하는 데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

다 �. 이바라기대학의 나카지마 키이치 �(中島紀-一�) 교수의 입장이 대표적인 �H�L 이하

에서 간단히 그 논지를 소개하자 �.

나카지마 등 리스크분석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논자들의 논거는 두 가

지이다�. 하나는 이 정책이론이 구미에서 �B�S�E 등 심각한 긴급사태에 대한 사회적

응급조치로서 저�1안되고 수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그에 대한 기대감이 큰 대신 아

직 그 유효성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 다른 하나는 일본과 구

미의 사회조건의 차이라는 점이다 �.

새로운 시스댐의 구상에 있어 일본이 참조한 것은 �E�U의 정책이었다 �. 그런데
�E�U의 리스크분석 시스댐의 구축과 실시는 단순한 국가적 정책이라기보다는 시민

사회의 자기방어적인 새로운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E�U에서는 시민생활의 안섬

과 안정을 확보하는 과제에 오래전부터 부딪쳐왔으며�I 그 과정의 시행착오를 거쳐

등장한 것이 예방원칙과 결합된 리스크분석이었다 �. 이에 비해 일본의 시민사회 형

성과 성숙은 �E�U정도로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리스크분석 시스댐에서 결정적 역할이 기대되는 과학

과 과학자의 존채양태가 일본과 �E�U에서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 이 시스댐이

시민사회에 받아들여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과학자가 시민생활의

안섬과 안정을 지키는 존재로서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

야 한다 �. �E�U의 경우 어느 정도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지만 �/ 일본의 과

학과 과학자는 경제성장형 산업주의에 편향되어 있으며 �y 시민사회가 이들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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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공정한 대변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I 리스크분석 시스댐의 단순한 도입보다는 그것과 더

불어 일본의 식생활 �I 식문화 등을 고려하여 일본의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안

전관리체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3�.�1�.�2 이념법적 성격이 강한 식품안전기본법

이상의다소철학적입장에관련된논란은차치하더라도�/ 현재의 식품안전기본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었다 �. 일본의 식품안전시스햄에 있어�l 새로

만들어진 식품안전기본법은 이념법으로 구상되고 �/ 식품안전의 요건은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의 개정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취한 것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 �. 대표적
인 논자는 교토대의 니아야마 요코 �(新 �|�|�| 陽子�) 교수인데 �I 그는 유럽의 식품법과 대

비하여 일본 식품안전기본법의 아념적 성향을 비판하고 있다�. 다음은 니이야마 교

수의 입장을 요약한 것이다�.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야 지나치게 이념적야라는 것은 �l 책무에 관련해서 �y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식품의안전을 확보하는 시책을 책정할 것�I�I�I 사업자는 “식품

안전 확보의 제�1차적 책임을 진다”는 선언적 문구밖에 없다는 데서 잘 나타난다 �.
무엇을 식품의 안전으로 간주하는지�I 책임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 않

으므로�l 관계자의 행동에 있어서도 그리고 관련법을 정비하는데 있어서도 이 기

본법이 확실한 규범으로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비해 유럽식품법에서는 �l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과 의무�f 요건이

포팔적이지만 명료하게 규정되고 있다�. 무엇을 식품의 안전으로 보는지�l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로서 무엇을 요구하는지�l 그리고 그것이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

증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어�l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과는 대비된다 �.

�<표 �m�4�> 는 유럽식품법을 요약한 것인더�L 이하에서 유럽식품법을 앞의 �<�> 에 제

시한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과의 대비를 염두에 두고 간단히 살펴보자 �.

우선 유럽식품법은 일반원칙으로서 �@리스크분석 �(�r�i�s�k �a�n�a�l�y�s�i�s�) 의 도입 �l �@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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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p�r�g�a�u�d�o�n 따�y �p�r�i�n�c�i�p�l�e�) 의 고려 �l
�@소비자이익의 보호를 들고�I 이와 함께 투

명성의 원칙과 식품무역의 일반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여기에서 소비자이익

의 보호가 의미하는 바는 구체적인 바�I 부정 � 기만적 관행 �l 조악품�l 소비자를 오인

시키는 관행의 방지이다 �.

다음으로 일반요건이 규정되고 있다�. 먼저 �l 식품안전의 요건 �(�1�4 조�)으로서는 “안

전하지 않은 식품”이“건강에해를 주고�l�/�/ “인간의 소비에 부적합”한 식품으로 규

정되고 �I 또한 그 양자의 결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을 거론하고 있다�. 즉�l 건강

에 대한 해에 대해서는 “차세대에미치는 영행 �l�/ “독극물의 누적적인 영행 �I�/ “소

비자의 특수한 건강상의 감수성” �(가량 음식물알러지 등�) 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시장공급 제한과 회수가 안전의 요건으로 분명하게규정되

어 있다�.

책무 �(제 �1�7조�) 에 대해서는 �/ 우선 사업자의 일반적 책무로서 상기의 식품안전요건

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검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의 책무는 감시와 검증인

데�l 시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I 감시 � 모니터링 시스템의 유지 �I 형벌에 관한 규칙

제정이 그 주요내용이다 �. 나아가 사업자의 책임은 식품과 사료 각각에 대해 규정

되는데 �n�9 조�/ �2�0 조�)�l �@제품회수�l
�@포장�l 표시 �l �@건강위해를 주는 식품이 발생했

을 때의 당국에 대한 통지�I
�@리스크 회피와 감축행동을 당국과 협력하여 시행할

것 등이다 �. 그 가운데는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통업자에게도 제품회수와

식품추적정보의 전달의무가 규정되고 있다�.

기타 표시와 광고 �l 외견 �l 포장�I 진열이 오인을 주지 않도록 하는
�/�/

프레젠테이

션”�(�1�6 조�)�l �/�t�t�a�c�e�a�b�i�l�i�t�y�l�1�1�8 조�)�l ”제조물책임 �/�1�2�1 조�) 이 규정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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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유럽식품법

제 �2장 일반식품법
�1�. 식품법의 일반원칙�(�1 절 �)

�(�1�) 리스크분석“조�)
�P�) 예방원칙 �(�7조�)
뀐�) 소비자이익의 보호 �(부정 � 기만적 관행 �/ 조악품�I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관행의

방지�)어조�)
�2�. 투명성의 원칙�Q절 �)
�3�. 식품무역의 일반의무떠절�)
�4�. 식품법의 일반요건아절�)

�(�1�) 식품안전요건 �(�1�4 조�)
�i 식품은 안전하지 않으면 시장에 나와선 안 된다�.

�i�i 안전하지 않은 식품
�i�i�i 안전하지 않은 것의 결정에 대한 고려

�i�v 건강에 미치는 害의 결정에 대한 고려

�V 소비에 적합한지 여부의 결정에 대한 고려 등

�P�) 사료안전요건 �(�1�5 조�)
�(�3�) �p�r�e�s�e�n�t�a�t�i�o�n�(�1�6 조�) 표시 �l 광고�y 외견�/ 외장�I 진열 등은 오인을 줘서는 안 된다 �.
아�) 책무 �{�1�7 조�)

�i 사업자는 식품안전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l 그 검증

�i�i 회원국에 의한 감사�I 검증
�(�5�) �h�a�c�e�a�b�i�l�i 깐�(�1�8 조�)

�i 식품�I 사료�l 그들의 원료의 �h�a�c�e�a�b�i�l�i�t�y 를 생산�I 가공�I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확립
�i�i 사업자에 대한 공급자를 확인하는 시스댐

�i�i�i 사업자의 공급션을 확인하는 시스댐

ψ 적절한 표시
�(�6�) 식품에 관한 책임�n�9 조�)

�i 제품회수
�i�i 포장�/ 표시 �l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통업자의 제품회수 �I 식품추적정
보의 전달

�i�i�i 건강위해를 주는 식품의 당국에 대한 통지

�i�v 리스크 회피�l 감축행동을 당국과 협력
�(끼 사료에 대한 책임 �(사료사업자�)�P�O 조�)
어�) 제조물책임 �(�2�1 조�)

또 �4장은 조기경보시스댐�(�5�0 ��5�2 조�)�l 긴급사태 �(�5�3�-�5�4 조�)와 위기관리 �(�5�5�5�7 조�) 에 대해 �/ 특
히 회원국과 유럽위원회 사이의 정보전달에 대해 규정함 �. 또한 �3장띠�2조�-�3�9 조�)은 식
품안전청의 설립에 관한 규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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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l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은 �E�U의 일반요건에 해당하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이 전혀 없다 �. 또한 �E�U의 일반원칙과 비교할 때 �I 이념

에 있어서도 투명성 �l 무역에 관한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전혀 없다 �.

�3�.�1�.�3 투명성 원칙의 결여

리스크분석의중요구성요소인리스크평가와리스크관리과정의투명성은리스

크커뮤니케이션의기초로서표리의관계에있다�. 따라서 �E�U에서는 일반식품법을

통해 투명성의 원칙을 중시하고 있으며�/ 식품법의 제정과 개정에서의 시민공청회 �I

건강에 대한 리스크와 그에 대한 조치에 관한 시민들에 대한 정보제공이 명시적

으로 규정되어 있다 �. 여에 반해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리스크코뮤니케이션

은 규정되고 있지만 �(제 �1�3 조�)�/ 투명성에 대해서는 명시적 언급이 없다 �.

�3�.�1�.�4 소버자의 권리가 없는 법률

이는주로동경변호사회등 법률전문가들이제기하고있는비판이다�. 이는�, 소

비자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권리 �I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권리�I 식품안전

행정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식품위생법은

물론이고 새로 만들어진 식품안전기본법에도 소비자의 역할만 규정되어 있을 뿐�I

소비자의 권리는 들어있지 않다는 비판이다 �.

물론 식품안전기본법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는 소비자들의 식품안전행정 참가

를 규정하고있다 �. 그러나 사실상 일반 소비자들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 양 법 모두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조문이 있으므로 �I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식품안전모니터를 모집하고 있다 �. 모집 뉴스는

η �I와 신문에도 보도되었고 �l 식품안전위원회의 홈페이지에도 있다�. 그런데 그 응

모자격을 보면 보통의 소비자는 모두 배제되어 있다�.

응모자격은 첫째�l 의λ�L 약제λ�L 영양사 등의 유자격자 �. 둘째 �l 대학에서 가정학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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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관한 학문을 수학한 사람 �. 셋째 �l 식품의 안전 �l 위생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

는 사람이다 �.

또한 응모원서에 최초로 쓰는 것이 업종이다�. 자영업이라든지 식당 등으로 쓰는

것인데�I 결국 소비자모니터를 모집한다고 하면서 식품영업자를 모집하는 셈이다 �.
게다가 원안에는 현재 종사자는 제외되었지만 �l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사라져 현

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된다 �.

�2�0 여명의 비상근 기술참여도 공모하고 있지만 �I 그 조건도 상당히 엄격하다�. 리

스크커뮤니케이션과 기획 등의 부문에는 소비자위원을 넣는다고 하지만 �f 보통의

소비자를 넣을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 �. 기획전문조사회와 리스크커뮤니케이션전문

위원회의 모집에서는 이력서 이외에 �L�6�0�0 자 이내의 논문을 쓰도록 되어 있다�. 논
문의 테마는 “식품의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평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7�F “당

신이 생각하는 일본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의 리스크와 그 이유” “식의 안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추진하면 좋다고 생각하는가” “식품에 제로리스크는

없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7�F�/
�/�l

식의 안전과 안심 사이에 놓여있는 캡을

어떻게 메우면 좋을까 �? 등으로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I 과연 일반

소비자가 그러한 논문을 쓸 수 있을까 �. 사실상 일반인의 참여는 배제되어 었다고

해도좋다 �.

�3�.�2 식품안전위원회의 한계

식품안전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리스크평가와 그에 기초한 정부기관에 대한 권

고�l 권고내용에 따라 리스크관리가 수행되는지 여부의 감시 �/ 일원적인 리스크정보

의 수집 � 정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

리스크평가를 수행하는 데는 대상으로 되는 위해가 생물적�I 화학적 �l 물리적인가

에 따라 특성이 다르며�y 과제와 수법이 다르다�. 가령 정량적인 파악이 어려운 병

원성미생물에 의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 �2�0�0�0 년부터 �F�A�O와 �W�H�O가 전문가를 모

아 국제적인 모델로 되는 리스크평가를 순차 추진하고 �l 수법의 비교와 이용가능한

데이터의 정리를 수행하고 있다 �. 이와 같은 국제적인 공동작업과 연계하면서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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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계모델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수법의 적극적인 개발과 축적이 이루어지

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동물실험단계와 인간에 대한 폭로사정의 단계 각각의 특

성에 따른 데이터의 수입과 수집방법에 대한 축적도 펼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

정한 연한에 걸친 상당수의 과학자가 필요하다 �. 평가팀이 유럽위원회의 과학패널

과 같이 분야별로 상설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l 현재의 다양한 과

제별 검토회와 같이 그때그때 조직되고 끝나면 해산되는 방식으로는 축적이 어려

울것이다 �.
또한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역할도 과학위원회적인가 이사회적인

가 선명치 않다 �. 전문가는 과학자로 상정되고 있으므로 유럽연합과 독일�l 영국의

경우의 과학위원회에 상당하는 것이라면 �I 그것은 과학적 견해에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역할로 된다�. 그렇다면 이사회와 같이 활동과 조직방침의 입안과 의사결정�/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는 기구는 결여되게 된다�. 유럽연합과 독일의 예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이사회는 기관이 어셰스먼트의 역할을 담당해가는 이외에 프로그램의 결

정과 실행의 보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 �. 의사결정기구가 없으면 자율성은 보

증되지 않는다�.

�3�.�3 리스크관리조직의 한계

일본의 행정조직정비는 농림수산성내에 소비안전국을 �/ 후생성내에 식품안전부를

설치하는데 그치고 있으며�l 선진각국이 기능을 집중하고�l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안

전확보를 위한 일관된 체제정비를 추진해가고 있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 상태에서는 여전히 농장단계의 안전 � 위생대책과 처리가공단계 이후의 그것

이 분리된 채로 남아있다 �. 가령 식육의 경우를 보아도 �/ 가축의 건강 � 위생과 사료

의 안전성은 농림수산성이 �l 도축과 부분육으로의 해체�l 소매단계의 식육의 위생과

안전성은 후생노동성의 관할이며�I 양측의 대책이 일관된 대책으로 취해진다는 보

증은없다 �.

또한 농장에서 소매점까지의 충분한 �h�a�c�e�a�b�i�1�i�t�y 시스댐조차 만들 수 없다�. 현재
식품의 �t�r�a�c�e�a�b�i�l�i�t�y 의 향상시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농림수산성이지만 �I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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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성이 도축단계 이후의 식육의 위생 � 안전성에 관해 그들의 관리정보가 기록

되고 이 단계의 이력소급이 가능한 시스댐을 구축하는 시책을 취하려 해도 현행

으로는 거기까지 갈 수 없다�. 또한 제품의 행선지를 추적함으로써 제품에 사고가

생긴 경우의 제품회수를 신속하고 정확히 수행하는 것이 �t�a�c�e�a�b�i�l�i�t�y 의 중요한 목

적이지만 �l 농림수산성에서는 도축단계 이후의 식육의 제품회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 후생노동성의 측에서 생각해도 마찬가지이다 �.

한편 �l 캐나다의 식품회수프로그램에는 �@�a�c�e�a�b�i�l�i ψ가 예방책의 요건으로 되어 있

다 �. 실제로�l 소고기에 있어서는�l 미국에서는 �2�0�0�2 년에 �2회의 �0�1�5�7�:�H�7 과 리스테리

아균에 의한 사상최대의 회수사건이 발생하였으며�/ �1�9�9�6 년 �2�5 명이 사망한 영국의

�0�1�5�7�:�H�7 의 사건예도 있다 �. 일본에서는 그렇게 대형사고는 아니지만 매년 식육에

서 유래하는 식중독이 다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2뻐�3년의 국회에 농수성이 제출한

소고기의 �t�a�c�e�a�b�i�l�i�t�y 법안에 �I 이러한 사고에 대비한 제품회수와 원인구명의 역할은

들어있지 않다 �. 이는 분단행정이 제약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신뢰성

야 있는 추적시스댐을 확립하는데는 농장에서 소매점까지의 푸드체인의 추적시스

댐의 공적인 인증제도가 요구되는 �H�L 이것도 분단행정하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

이상의 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y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으로 조직이 분할

된 상태에서는 양성이 법률을 공동으로 제안하거나 제도를 공동으로 입안 � 관리

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 한 식품안전대책을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한 것으로 하

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검사체제는 식량청의 재편으로 강화되지만 �l 다양한 법의 실행에 관한 콘트

롤과 감시의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가령
식중독 피해의 감시에서는 보건소시스햄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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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그�I�i 천

국립수의과학검역원�I
「 �2�O�g�3 년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계획」�

국립수의과학검역원 �I
「 �H�A�C�C�P 미적용 도축장 행정처분 지침」�

김용상 � 강경선 � 이영순�/
�r도축장에서 없�C�C�P 적용을 위한 토대 분석�J�I 한국수의

공중보건학회지 �l �2�6�(�1�)�:�1�-�I�Z �2�O�O�2�.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y 「 �2�0�0�3 년 �1�/�4 분기 축종별 �/ 도축장별 도축검사 실적」�

박용호 외�l
�r
식품위생에서의 실제적인 �H�A�C〔�P 적용전략」 �I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지�l �2�1�(�2�)�:�1�9�5�-�2�0�7�.

양병우 � 엄영숙�l 「식품안전성 관리제도와 정책과제」�l 월례세미나시리즈 �N�o�.�1�0�1�f

농정연구포럼 �y �2�0�0�1�. �1�1�.

양병우 � 박봉균 � 이병오 � 황수철 �I 「축산식품 안전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농정

연구포럼 �l �2�0�8�3�.

엄영숙�/
�r
도시민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I 전북대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l

제 �2�? 집 �/ �I�9�9�6�y �2�9�1�3�0�5�.

엄영숙�/ 「식품위험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이해」�/ 규제연구�I �W�l�. �8�I �1�9�9�9�/

�1�8�1�-�2�1�0�.

이서래 �l
�r
식품의 안전성 연구」�y 이화여대 출판부 �/ �1�9�9�3�.

정석찬 외�l 「식품관련 유해미생물의 특성」�f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지 �l �2�1�(�2�)�:�1�8�1�-�1�9�4�.

정영일 � 황수철 �/ 「푸드시스댐의 관점에서 본 식료정책의 방향」�l
�r�2�1 세기 농정패러

다임의 모색」�I 농정연구포럼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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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일 � 양병우 � 황수철 외�I
�r 환경보전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축산시스댐 구축방

안」�I 농정연구포럼 �/ �2�0�0�1�.

최지현 � 이계임 �/ 「주요 농축산물 안전성의 효율적 관리방안」 �l 한국농촌경제연구원 �l

�2�0�0�1�. �1�2�.

한국식품공업협회 �I 「식품위생교육교재」 �l �1�9�9�6�.

황수철 �l 「식료정책의 주요과제」 �y 『계간 농정연구』 �l �2�0�0�3 봄호�l 농정연구센터 �.

황수철 � 한두봉�l 「농정 추진체계의 개편방향」 �l 『參與政府의 農業政策 展開方向』

�(제 �1�1 회 연례심포지엄 자료집 �)�y 농정연구센터 �I �2�0�0�3�. �6�. �2�6�.

�C�a�s�w�e�l�l�l �I�u�l�i�e �A �k�d�s�)�l �V�a�l�u�i�n�g �F�o�o�d �S�a�f�e η �a�n�d �N�u�t�r�i�t�i�o�n�y �W�e�s�@�i�e�w �f�f�e�s�s�l

�1�9�9�5�.

�C�a�s�w�e�1�L �I�u�1�i�e �A�. �(�e�d�s�)�l �T�h�e �E�k�o�n�o�m�i�c�s �o�f �F�o�o�d �S�a�f�e 야�I �E�l�s�e 따�e�r �f�f�e�s�s�I �1�9�9�1�.

�C�E�C�(�C 뼈�m�i�s�s�i�o�n �o�f �t�h�e �E�u�r�o�p�e�a�n �C�O�I�n�m�m 뼈셉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ε�o�u�n�c�i�1 �l�a�y�i�n�g �d�o�w�n �t�h�e �g�e�n�g 외

�p�r�i�n�c�i�p�l�e�s �E�m�d �r�e�q�u�i�r�e�m�e�n�t�s �o�f �f�o�o�d �l�a�W�l �e�s�t�a�b�l�i�s 뻐�n�g �t�h�e �E�u�r�o 야�a�n

�F�o�o�d �A�u�t�h�o�r�i�t�y�l �a�n�d �l�a�y�i�n�g �d�o�m�l �p�r�o�c�e�d�u�r�e�s �m �m�a�t�t�e�r�s �o�f �f�o�o�d �s�a�f�e�t�y

�(�2�0�0�0�)�/�0�2�8�6�(�C�O�D�)�I �B�r�u�s�s�e�l�s�l �7�3�2�0�0�1�.�C�O�M�P�O�O�1�) �4�7�5 �f�i�n�a�L �2�0�0�1�.

�C�E�C�(�C�o�m�m�i�s�s�i�o�n �o�f �t�k �E�u�r�o�p�e�a�n �C�o�m�m�u�n�i�t�i�e�s�)�l �W�h�i�t�e �P�a�R�r �o�n �F�o�o�d �S�a�f�e�t�y�/

�B�r�u�s�s�e�l�s�y �2�0�0�0�.

�C�o�d�e�x �A�l�i�m�e�n�t�a�r�m�s �C�o�m�m�i�s�s�i�o�n�y �R�i�s�k �A�n�a�l�y�s�i�s�: �D�e�f�i�n�i�t�i�o�n�s�l �P�r�G�c�e�d�u�r�e�s �a�n�d

�P�r�i�n�c�i�p�l�e�s�y �C�o�d�e�x �C�o�m�m�i�s�s�i�o�n �o�n �G�e�n�e�r�a�1 싼�i�n�c�i�p�l�e�S�I �1�2�t�h�e �S�e�s�s�i�o�n�/

�P�a�r�i�s�/ �F�r�a�n�c�e�/ �2�5�-�2�8�l

�E�C �R�e�g�u�l�a�t�i�o�n �(�E�C�)�N�o�.�1�%�O�/�2�0�0�0 �o�f �t�k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I�u�l�y �2�0�0�0 �e�s�t�a�b�u�s 퍼�n�g �a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b�o�v�i�n�e �a�n�i�m�a�l�s �a�n�d �r�e�g�a�r�d�i�n�g �t�h�e �l�a�b�e�l�l�i�n�g �o�f �k�e�f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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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f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N�o�8�2�0�/�9 끼 �2�0�0�0�.

�E�c�o�n�o�m�i�c �R�e�s�e�a�r�c�h �S�e�r�v�i�c�e�l �T�r�a�c�k�i�n�g �F�o�o�d�b�g�r�n�e �P�a�t�h�o�g�e�n�s �f�r�o�m �F�a�n�n �t�o �T�a�b�l�e�:

�D�a�t�a �N�e�e�d�s �t�o �E�v 떠�u�a�t�e �C�o�n�t�r�o�l �@�t�i�o�n�s�l �U�n�i�t�e�d �S�t�a�t�e�s �o�f �D�e 따�m�m�t

�o�f �A�g�h�c�u�l�m�r�e�l�1�9�9�5�.

�E�u�/ �[�t 삶�t �E�u�r�o�R�a�n �C�o�m�m�u�n�i�t�y �C�o�m�m�e�n�t�s �f�o�r �t�h�e �C�o�d�e�x �C�o�m�m�i�t�t�e�e �o�n

�G�e�n�e�r�a�l 암�i�n�c�i�p�1�e�S�y �P�a�r�i�s�I �F�r�a�n�R�I �2�3 깅�7 �A�p�h�1 �2�0�0�1 �- �C�X �O�1�/�2 �A�g�e�n�d�a

�i�t�e�m �2�: �M�a�t�t�e�r�s �R�e�f�e�r�r�e�d �b�y �t�h�e �C�b�d�e�x �A�l�i�m�e�n�t�m�i�l�l�s �C�o�m�m�i�s�s�i�o�n �a�n�d

�o�t�h�e�r �C�o�d�e�x �C�o�m�m�i�t�t�e�e�s �- �c�o�m�m�e�n�t�s �o�n �T�r�a�c�e�a�b�i�l�i�t�y�, �2�0�9�1�.

�F�. �A�. �h�4�i�H�e�r�l �F�o�o�d �S�a�f�e�t�y �m �m�e �h�u�m�a�n �f�o�o�d �c�h�a�i�n�l �U�n�i�v�e�r�s�i�t�y �o�f �R�e�a�d�i�n용

�1�9�9�0�.

�H�e�r�l�S�O�n�y �S�. �a�n�d �B�. �T�r�a�i�l�L “�T�h�e �D�e�m�a�n�d �f�o�r �F�o�o�d �S�a�f�e�m ”

�F�o�o�d �P�o�l�i�c�y�I �V�o�l�.�1�8�l

�1�9�9�3�.

�K�f�a�m�e�r�/ �C�.�S�.�l
“

�F�o�o�d �S따�eη �: �T�h�e �C�o�n�s�u�m�e�r �S�i�d�e �o�f �t�h�e 뻐띠�r�o�m�n�e�n�t�a�l �I�s�s�u�e�l�f�I

�S�o�u�t�h�e�r�n �I�m�r�n�a�1 �o�f �A�g�r�i�c�u�l�t�u�r�a�l �E�c�o�n�o�m�i�c�s�I �1�9�9�0�l �3�3�4�6�.

�f�f�e�s�i�d�e�n�t �C�o�u�n�c�i�l �o�n �F�o�o�d �S�a�f�e�m �F�o�o�d �S�a�f�e�t�y �S감�a�t�e 링�c �P�l�a�n�I �U�S�D�A �2�O�g�1�.

�R�o�b�e�r�t�s�/ �T�. �a�n�d �E�. �v�a�n �R�a�v�e�n�s�w�a�a�y�l �I�I�R�l�e �E�c�o�n�o�m�i�c�s �o�f �F�o�o�d �S�a�f�e�t�y�/�l �N�a�t�i�o�n�a�l

�F�o�o�d �R�e�v�i�e�w�l �1�Z �1�3�1�8�f �1�9�8�9�.

�S�e�n�a�u�e�r�I �B�g�n�l �E�. �A�s�p �a�n�d �I�. �K�i�n�s�e�y�y �F�o�o�d �T�r�e�n�d �a�n�d �t�h�e α�a�1�g�i�n�g �C�o�m�1�l�m�e�r�l

�E�a�g�a�r�I �P�r�e�s�s�l �1�9�9�1�.

�S�I�o�v�i�c�l �P�.�l �B�. �F�i�s�c�M�1�o κ �a�n�d �S�. �L�i�e�c�h�t�e�n�s�t�e�i�n�/
“

�R�e�g�u�l�a�t�i�o�n �o�f �R�i�s�k�: �A

�P�s�y�c�h�o�l�o 힘�c�a�l �P�e�r�s�p�e�c�t�i�v�e�l
” �m �R�e�g�u�1�a�t�o�r �P�o�l�i�c�y �a�n�d �t�h�e �S�o�d�a�1 �S�c�i�e�n�c�e�l

�e�d�. �R�. �N�o�n�- �B�e�r�k�e�l�e�y�l �U�n�i�v�e�r�s�i�t�y �i�f �C�a�l�i�f�o�r�n�i�a �P�r�e�s�s�I �1�9�8�5�.

�S�1�o�v�i�c�l �P�-�f �M�-�L�. �F�i�1�1�1�1�C�a�n�e�l �E�. �P�e�t�e�r�e�l �a�n�d �D�.�G�. �M�a�c�G�r�e�g�o�r�y �l�I�R�i�s�k �a�s �A�n�a�l�y�s�i�s

�a�n�d �R�i�s�k �a�s �F�e�e�1�i�n�g�s�: �&�m�e �T�h�o�u�g�h�t�s�a�b�m�l�t �A�f�f�e�c�t�/�R�e�a�s�o�n�I�R�i�s�k �a�n�d

�R�a�t�i�o�n�a�1�i�t�y�y
” �R�i�s�k �A�n�a�l�y�s�i�s�l �V�o�l�.�2�4�l �2�0�0�4�l �3�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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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v�i�c�/ �P�.�/ �P�e�r�c�e�p�t�i�o�n �o�f �R�i�s�k�f �S�c�i�e�n�c�e�I �2�3�6�l �1�9�8�7�/ �2�8�0�-�2�8�5�.

�B�S�E 問題 �l�; 關 �j�T �&調養檢듭 �J 委員會�y �r�B�S�E 問題 �l�; 關τ �&調훌檢討委員會報면」 �/ �2�0�9�2�4�2�.

甲輩 論�l 『世界η食品않業η安全性確保 �l�; 關 �?「 �&國際比較 �{딴究』 �y 九州大學찮 �2�0�0�2�.

甲輩論 外 �/ �H�A�C〔�P �f�-�i�L�-�l�;￡ �&食品σ�)衛牛깜理 � 品質짝理σ�)取組추�A σ
�)現況 �k 課題�-�/

農林뺑、業金願公庫 �(長期金願�)�/ �2�0�0�3�. �1�.

新 �l�|�l 陽子 外�l 『食品安全確保σ�)社會ν �x�f�A�k 옳品行政』 �l 짜都大學않 �2�O�g�3�.

新 �I�l�l 陽子�y �B�S�E對策 �k 食品安全行政�l 食料 � 農業 � 農村白휩�y �2�0�0�2�. �9�.

鋼田￥�|�l 彦�I 牛肉옳業σ�) 追跳�s�y�s�t�e�m 成 �j�k 條件�l 좀옳η情짧�/ �2�0�0�2�. �9�{ 國 �|서編�)�.

農林水옮省、 �I 食品σ�) 安全 � 安心政策 �l핏開 �7�j�l 서 �{�; 까�] 「�T�&�/ �2�0�0�2�. �1�2�.

農業￡經‘濟�/ 牛肉 �f共給�s�y�s�t�e�m σ
�)安全뺀確保 �l�; 向 �-�*�&�I �H집化堂 �/ �2�o�g�2�. �2�.

�h�t�t�p�:�/�/�W 뻐�V�.�m짧.웹 �p�( 일본 농림수산성 훔페이져 �)

�h�t�t�p�:�/�/�w�w�w�.�i�d�. 펴�b�c�.�g�o�.�j�p�(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

�h�t φ�:�/�/�w�w�w�.�k�a�n�t�e�i�.�g�o�.�j�p�( 일본 수상관저 홈페아지 �}

�h�t�t�p�:�/�/�w�m�v�.�d�e�h�a�.�g�o�v�.�u�k�( 영국 환경식료농촌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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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시각
	3. 연구구성
	4. 용어정의

	제2장 주요 선진국 식품안전정책의 특징과 함의
	1. 각국의 식품안전 정책개혁의 배경
	1. EU의 배경
	2. 영국의 배경
	3. 일본의 배경

	2. 선진국의 식품안전정책 개혁의 특징
	1. 식품안전 정책목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2. 식품안전 정책의 기본 관점
	3. 식품안전정책의 개혁 영역

	3. 선진국의 식품안전행정 개혁의 특징
	1. 식품관련법의 대대적 정비
	2. 위험분석에 입각한 식품안전행정 조직의 재편
	3.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입각한 위험관리

	4. 주요국의 식품안전행정 조직개혁 특성비교
	1. 위험평가형
	2. 위험관리형
	3. 위험평가+위험관리형


	제3장 새로운 식품안전정책의 구축방향
	1. 식품안전정책의 목표와 정책과제
	1. 정책목표의 설정
	2. 식품안전정책 개혁의 기본방향
	3. 단기적 정책추진 방안

	2. 식품안전정책의 장기적 개혁 과제
	1. 식품안전전략 수립과 식품안전법 제정
	2. 위험관리기능의 집중 및 일원화
	3. 식품안전정책 및 영양정책의 도입


	부록
	참고문헌



